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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일본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정

부가 확대재정정책을 거듭하고 여기에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겹치면서 국

가채무 누적에 따른 재정위기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1997년 말에 100%를 넘어섰고, 2011년 말에는 급기야 200%를 

넘어섰습니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

서부터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은 일본 재정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2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약 35%로 일본에 

비하자면 훨씬 낮지만,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나 저성장 기조의 정

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

다고 우려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 국가채무 규모만을 비교하여 우리 

재정의 안정성을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우리 정

부는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재정건전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를 구성하는 중앙정부, 지방

정부, 사회보장기금 3개 섹터를 대상으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세 분야에서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이 작동하지 않았

던 메커니즘을 찾아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재정위기를 인식하면서 재정규율



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수단들이 왜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

는가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 일본팀 김규판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음과 동시

에, 서영경 연구원의 자료조사 하에 제2장과 제3장을 집필하였고, 제4장

과 제5장은 각각 이형근 전문연구원과 김은지 전문연구원이 집필하였습

니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정여천 

선임연구위원, 강유덕 부연구위원, 기획재정부의 유형철 과장, 한신대 배

준호 교수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의 경험이 ‘반면교사’로서 우

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원장 이 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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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

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

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

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분야에서 재정규율이 작동하지 않았던 메커니즘

을 해명하여 우리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나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일본 재정(중앙정부)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주요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를 다룬 연구들을 소개 · 검토하여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일본재정은 지

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이어,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간 제로금리정책 덕분에 재정위기에서 자유로웠고, 

해외투자자들의 낮은 일본 국채 보유비율도 일본이 재정위기를 모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장 후반부에서는 향후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일본

의 세제개혁 문제를 다루었는데, 일본 정부가 숱한 정치적 ‘파행’을 경험

하면서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대신 소비세 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

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국가채무 누적은 정부의 예산제도 운용에서 나타

나는 재정규율의 이완 문제와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되는 정관(政官)

관계에서 파생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정부의 재정

규율 이완은 일본 재정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재정균형 준칙

인 건설국채 발행 원칙이 거의 준수되지 않고, 국채발행에 의한 재원조달

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상

당 부분이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ceiling)에서 자유로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 역시 1990년대 들어 공공투

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눠먹기식’ 예

산편성에 일조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일본의 정관(政官)관계는 여당 

족의원(族議員)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무성의 예산 심사권한 역시 한계가 

자명하여 재정규율을 이완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3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인식하여 재정규율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 사례로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이 도입한 재정구조개혁법, 

2000년대 초 · 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제시한 세입 · 세출 동시개혁, 2010

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 전략 3가지를 분석하였는데, 세출삭감 우선주

의의 한계와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문제를 다루었

다. 먼저 일본 지방재정의 현황을 세입 · 세출 등의 지표를 통해 검토하였

고,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세입 측면에

서의 자체재원부족과 세출 측면에서의 사회보장지출 증가 두 가지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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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지방교부세제의 개혁

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전자는 임시재정대책채에 대한 의존도 삭감, 지방재정수요 파악을 통한 

지방교부세 지출의 합리화, 수평적 재정이전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분권화 

추진,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에 집중되었고, 후자는 법인사업세

에 대한 외형표준과세의 확대와 잠정조치로 도입된 지방법인특별세의 존

폐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4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유바리시의 재정파탄을 계기로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

화법이 지자체의 재정규율 강화에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제시한 재정지표들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제2기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최근 일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간 세수격차의 시정을 위한 새로

운 제도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적 · 구

조적 문제점을 국고부담의 가중, 세대내 · 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의 추

가 증세와 급여삭감을 위한 제도개혁 못지않게, 세대내 · 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제1차 오일쇼크 이전까지의 사회보장

제도 발전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

지 않는 급여인상조치를 선택한 결과 국고부담 증가를 초래하였고, 둘째 



1985년까지의 개혁시기에는 직역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기반 취약 문제

가 노정되었음에도 각종 개혁조치가 오히려 재정부담의 증가와 기존 제

도와의 불균형 문제로 공적연금제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 셋째 그 

이후의 고령화대책 시기에는 2004년 연금개혁에서 도입한 거시경제슬라

이드 제도는 디플레이션하에서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2012년

의 소비세 인상조치 발표는 저출산 ·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재

정안정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5장 후반부에서는 구

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연금과 의료보험 

제도를 예로 들어, 이들 제도의 특징과 재정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본정부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개혁조치 수단

의 효과와 한계를 확인하였다. 즉 공적 연금제도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급여삭감,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의 조

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모수적 개혁방식은 저출산 · 고령

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적 의료

보험 제도 운용에서는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보험자간 

재정조정, 고령자의료제도 개혁 조치가 주요 쟁점이나, 특히 의료보험 제

도의 일원화와 같은 제도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

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재정조정, 보험료율과 보험급여에 대한 미세 

조정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재정의 지

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기조 정착을 감안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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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하되, 경기호

황기에 재정수지 흑자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기하나, 일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장기불황과 저

성장기조의 정착으로 이와 같은 ‘중장기적 재정균형론’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한 재정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국내에서도 증세 없이도 세출삭감을 통해 복지강화는 물론이고 재

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소한 일본의 경험을 

보면 그 한계는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 재무성의 Zero-ceiling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나 1997년 도입한 바 있는 재정구조개혁법이나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과 2010년 민주당 내각이 시도한 세출삭감 

위주의 재정준칙이 실패한 사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등 일련의 세제개편을 염두에 두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

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

기재정계획의 운영에서는 경기예측능력 제고를 통한 세수(稅收) 추계의 

정확도 제고라든가,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 제고, 정부의 투자계획에 대

한 심사분석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노력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 재

무성이 개산요구기준(ceiling)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과 관련



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분권화되어 있고,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추경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써 재무성의 재정규율 기능이 현격히 저하된 

점을 들어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을 통한 재정규율 유지 역시 중요하

다고 역설하였다.

넷째,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경직적이면

서도 강제적이고 ‘항구적인’ 재정준칙(fiscal rules)을 ‘법제화’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정준칙이 정부의 약속 수준

인지, 아니면 법률 수준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다른데, 물론 일본은 

1997년 재정준칙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지만,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헌법 혹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은 

참고할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재정은 다양한 제도가 상호 연관되

어 있으므로 지방세의 확충은 다른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

는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된다면 이와 함께 이전

재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세제발본개혁법’을 도입하면서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

고,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도 함께 인상되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비세에 관계된 지방교부세율(현행 29.5%)을 2014~16년

에 걸쳐 인하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지방

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여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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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법인세 도

입에 대한 논의는 그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타의 부수적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는 지방세인 지방법인 2

세(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의 경우 2011년 1인당 세수액이 최대인 도

쿄도와 최소인 나라현 간에는 5.3배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지역간 세

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법인 2세의 국세화를 시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법인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세수격차 문

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지자체는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

화법에 의거하여 재정지표를 비교적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고, 그 성과도 

긍정적인 점에 비추어, 우리 역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지표를 새로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 분야에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제도간 형평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3가

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조세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기조하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의 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재원을 당

초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으나 한계에 봉착하자 소비세 인상을 

선택하였으나, 그 결과 국가채무 누적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증세를 통



한 재원확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용

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령자 복지보다는 저출산 대책

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둘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모수적’(parametric) 개혁보다는 근본적 

개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 급여삭감 방식의 제도개선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연금 사각지대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도입 등의 구조적인 접근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인상, 연금제도의 일원화, 국민연금의 공동화 해소(비정규

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에서는 고령자 의료비 삭감이 중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의사방문 수와 평균재원일 수가 일본

에 이어 가장 높아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한데, 

이 때 환자의 자기부담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보수 억제가 바

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운용 중인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도 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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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미국에서도 재정위기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역시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재정의 지

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일본은 일부 유럽국가와 같은 재정파탄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20여 년

에 걸친 장기불황 속에서 다른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국가채무 문제가 심각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아가 2012년 8월 일본 민

주당 정권이 극심한 정치적 내분을 불사하면서까지 소비세 인상을 관철

하였고,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정권 역시 재정건전화를 강조하고 있

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는 아직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약 35%로 일본(약 240%)에 

비해 매우 낮지만, 급속한 저출산 ‧ 고령화 속도를 배경으로 중장기적 재

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게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구

조나 경제성장 단계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중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재정건전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이 매우 크다.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일본은 2006년 홋카이도 유바리 시의 재정파탄

을 계기로 지방재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뚜렷한 지방세수 감소, 국가 차원의 경기대책과 사회보장 확대에 따른 지

방부담 증대 등에 따라 지방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구조적인 재정리스크

에 봉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후반에 지방재정 수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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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증가 및 지방채무 급증 현상이 나타면서 최근 지방재정의 건전

성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일본 정부가 2012년 8월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조치를 관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 정부로서는 199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

출산 ‧ 고령화와 고용시스템의 불안이 야기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세대 간, 세대 내 불공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최대의 현안과제라 할 수 있다. 향후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름은 물론이고 고용시스템 역시 일본 못지않게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

는 우리로서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이 경기불

황이라는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고 있다. 즉 특정 국가에서 수년에 걸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국가

채무가 누적되었다는 사실은 정부로 하여금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예 결여되어 있거나, 경기순환 과정에서 

재정규율이 이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를 

구성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3개 섹터를 대상으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재정규율이 작동하지 않았던 메커니

즘을 찾아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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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구성

본 연구에서 제2장과 제3장은 일본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재정의 지

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문제를 다루고, 제4장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

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재정건전화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재정규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5장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제2장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 

이후 일본의 재정 현황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러

한 비교를 통해 일본이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재정수지 적자가 매년 지속됨

으로써 2011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등 재

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어서 일반회계

를 중심으로 한 세입 ‧ 세출 분석에서는 2009년 이후 국채발행액이 세수

(tax revenue)를 초과하는 ‘기이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세수 감소가 심각

한 상황이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출은 증가일로에 있음을 확인한다. 

제2장 중반부는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채리스크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특정 국가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라는 시계열 변수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지, 

나아가 정부가 직면하는 예산제약식이 장기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일본 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그간 재정위기가 현

실화되지 않았는가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해명하고 있다. 단,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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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실증 분석을 시도한 것은 아

니고, 일본 경제학자들의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제2장 후반부에서는 향후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 세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일본의 세제개혁 문제를 다루고 있

다. 일본 정부가 숱한 정치적 ‘파행’을 경험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의 지

속가능성을 위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을 확인할 것이다. 세출삭감과 같은 지출 측면에서의 재정개혁 역시 재정

의 지속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제3장 일본의 

재정규율’에서 다루기로 한다.

‘제3장 일본의 재정규율’은 1990년대 들어 일본의 재정규율이 이완되

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수년간에 걸친 재정수지 적자현

상은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인

데, 이러한 적자편향성(deficit bias)을 낳는 사회 ‧ 경제적 유인(incentives)을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제도적 

장치란 예산제도를 말하는데, 재정준칙(fiscal rules), 재정준칙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예산의 성립 절차, 예산결정 시스템, 예산의 투

명성에 관한 준칙 등을 포괄한다. 이와 같은 ‘분석 틀’에 의거하되, 제3장 

전반부는 재정규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이 갖추어야 할 조

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제3장 후반부에서는 일본에서의 재정규율 이완 문제를 ‘일상적인’ 예

산제도 운용과, 일본 정부가 재정위기를 인식하여 실행에 옮긴 재정건전

화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전자에서는 일본 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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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형 준칙이 특례국채, 즉 적자국채 발행의 연례화로 ‘파기’되었다는 

점,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 시스템의 분권화가 정부지출 확대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는 점, ‘ceiling’ 제도와 같은 재무성의 재정규율 기능이 실효

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 과도한 추경예산 편성이 재정규율 이완으로 이

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후자에서는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이 도입

한 재정구조개혁법과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이 제시한 재정균형 

준칙,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 전략 3가지를 대상으로 성과와 한

계를 살펴보고 있다. 

‘제4장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은 지금까지의 분석 

방법론과 유사하게 지방재정제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먼저 일본 

지방재정의 현황을 세입 ‧ 세출 등의 지표를 통해 검토하고, 지방재정의 

대폭적인 재원부족과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따른 세출경직화 진행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

명한다. 두 번째로는 일본 지방재정제도의 핵심 부문인 지방교부세제 및 

지방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적 문제점, 쟁점 및 향후 개혁방향을 

파악한다. 세 번째로는 2007년 도입된 지방재정건전화법에 따른 4가지 

건전화 판단비율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규율의 성과를 확

인한다. 마지막으로, 제2기 아베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최근 일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 간 세수격차 시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은 일본 사회보장제도

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적 ‧ 구조적 문제점을 국고부담의 가중, 세

대 내 ‧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

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정부가 저출산 ‧ 고령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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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과 같은 사회 ‧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혁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혁조치가 사회보장제

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5장 후반부에서

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연금과 의료

보험 제도를 예로 들어, 이들 제도의 특징과 재정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

점을 검토하고, 일본정부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개혁조치 

수단의 효과와 한계를 확인한다. 

제6장은 결론 및 시사점이다. 먼저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논의를 요

약 ‧ 평가한 다음, 이와 같은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가 재정, 

지방 재정,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라는 3가지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기 위해 우리 정부로서는 어떠한 재정규율 혹은 제도개혁을 염두에 두어

야 하는지 그 정책적 시사점을 각론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국내의 일본 재정에 관한 연구는 일본에서 재정개혁이 이슈로 등장할 

때 거기에 맞춰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흐름이 주종

을 이루고 있다. 

국종호(1998)는 1990년대 말 자민당 정권이 경기대책 일환으로 대대

적으로 실시한 감세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고, 2000년대 초반 고이

즈미 정권의 재정개혁에 관해서는 이남수 ‧ 서세욱(2007)이 예산의 PDCA 

(Plan, Do, Check, Action) 사이클 중 예산편성 과정과 예산집행에 초점

을 맞춰 분석하였으며, 배기수(2008) 역시 예산편성 과정에 초점에 맞춰 



30❙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미국 등지와 비교 분석하였다. 

2009년 9월 정권교체를 이룩한 민주당 정권의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서세욱(2011)이 예산편성 과정의 개혁 관점에서 민주당 정권의 사업재검

토(事業仕分け: 재정사업구분)를 분석하였고, 서세욱(2012)은 고이즈미 

내각으로까지 소급하여 세출삭감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였으며, 박형수

(2012)는 2014년 4월부터 실행하게 될 소비세율 인상이 재정건전화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재

정의 현황을 개괄한 다음 과연 일본 재정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재정위기

의 리스크는 어디에 있으며, 왜 일본 정부는 그간 세제개혁이나 세출삭감

과 같은 재정개혁에 실패하였는지, ‘재정위기’ 국면에서 일본 정부가 채

택해 온 재정준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일본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최근 국내 연구는 2007년 일본에서 지방재

정건전화법이 도입된 이후 정착되는 시점인 2010년경에 주로 진행되었

다. 먼저 국중호(2010)는 일본의 신형교부세 도입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나라 지방교부세 개혁의 일환으로 재정운영 안정성 확보 및 재정규율 확

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황우(2010)는 일본의 지방재정건전화법

의 내용과 재정재건 과정을 소개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

한 절차와 행 ‧ 재정조치의 제도화 등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현

우(2010)는 지방세,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에 비해 지방채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에 주목하여 한 일 양국의 지방채 제도를 비교분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이라는 틀속에서 일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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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정의 주요 지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2007년 지방재정건전화법 도입 이후 

건전화판단비율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재정규율의 성공여부를 파악하

며, 나아가 최근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변화에 대해 고찰하

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국중호(2012) 

및 조추용 ․ 김대현(2012)이 있는데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전개과정, 제도

별 현황과 구조적 특징, 최근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등을 총괄적으

로 다루고 있다. 한편 정성춘 외(2012)는 재정과 사회보장 통합개혁에 대

한 쟁점 분석을 통해, 소비세율 인상조치가 안정적인 사회보장 재원확보

에 기여하였지만 재정건전화 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1955년 이후부터 도입된 일련의 사회보장개혁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어

떠한 연유로 실패하였는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를 대상으로 그간 일본 정부가 

취한 개혁조치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있는 점은 의의가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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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재정의 현황

가.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현황

일본의 국가채무(gross government debt)1)는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

가 붕괴된 이후 누적되기 시작하여, 일본정부가 ‘재정구조개혁 원년’으로 

선포한 1997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초과하였다. 

2012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1%임을 감안하면 일본의 

국가채무 문제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7

년부터 그리스를 추월하였고, 1999년에는 이탈리아를 추월함으로써 세계

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말 일본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19.1%로, 국가채무액이 약 1,039조 엔에 달한다(그림 2-1 

참조).

그런데 일본 일각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다른 국가에 비해 국채는 물론 다른 금융자산도 대량 보유하고 있어 국가

채무에서 정부의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국가채무(net government debt) 지

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만 갖고 재정위기를 운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2) 그러

1) 일본에서는 ‘government debt’를 정부 채무 잔액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

가채무로 통일한다. 단, OECD가 공표하는 국가채무 데이터는 정부와 지방정부(지자체), 
사회보장기금의 채무를 SNA 체계에 맞춰 망라하고 있는 반면, 일본 재무성이 공표하는 

국가채무 관련 데이터는 정부의 보통국채(건설국채, 특례국채 등), 국채 및 차입금(보통국

채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국채, 교부금 국채 등을 추가한 국채와 정부의 차입금, 정부단

기증권), 정부 및 지자체의 장기채무잔액(정부와 지자체의 장기채무)이 있다. 小池(2010),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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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8년 이후 최근에는 순국가채무마저도 그리스, 이탈리아보다 심각

한 상황으로, 2012년 말 현재 일본의 GDP 대비 순국가채무 비율은 

135%를 초과하였다(그림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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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한국

연도 1991 1995 1997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일본 64.8 87.7 102.0 137.6 153.5 166.3 166.8 171.1 193.3 219.1

그리스 82.2 101.1 100.0 115.7 117.9 115.1 121.5 122.4 156.9 165.6

스페인 50.6 69.3 75.0 66.5 60.3 53.3 46.3 47.8 67.8 90.5

한국1) - - - - 19.2 23.3 28.6 30.4 34.3 35.1

그림 2-1. 일본의 국가채무 추이(1991~2012년)
(단위: GDP 대비 %)

주: 한국의 재정수지 통계는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SNA93: non-consolidated balance) 기준임. 다른 국가는 

통합재정수지임.

자료: OECD(2005) 및 OECD(2013) DB(accessed November 25, 2013).

2) 2000년대 초반을 대상으로 한 일본 내 경제학자의 순국가채무 추정에 대해서는 小池

(2010, p. 5) 참고. 단 일반적으로 정부의 금융자산은 미래 연금지급 등을 위한 적립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곧바로 ‘유동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하면 국가 간 재정상황을 비교할 때에는 순국가채무보다는 국가채무 지표를 사용하는 것

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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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2.6 22.8 59.7 74.5 82.4 81.0 95.3 113.1 135.9

그리스 - 81.0 89.4 95.4 88.0 91.6 94.8 121.2 102.8

스페인 32.7 51.6 44.2 40.3 34.6 22.4 22.7 40.1 61.0

한국1) - - - -32.3 -31.6 -36.8 -37.7 -38.1 -37.7

그림 2-2. 일본의 순국가채무 추이(1991~2012년)
(단위: GDP 대비 %)

주: 한국의 재정수지 통계는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

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SNA93: non-consolidated balance) 기준임. 

다른 국가는 통합재정수지임.

자료: OECD(2005) 및 OECD(2013) DB(accessed November 25, 2013).

한 국가의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국가채무가 누적되면 국가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시장(market)의 회의가 확산될 것이고, 이는 극단적인 경우 

국채가격 폭락, 외국자본의 유출, 금융시장 혼란, 재정재건에 따른 긴축과 

경제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짐은 자명하다. 2010년 이후 그리스, 스

페인, 이탈리아 등 일련의 남유럽 국가가 경험한 재정위기는 한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물론 2013년 10월 현재 일본은 남유럽 국가와 같은 재정위기를 경험하

지 않았지만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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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 스페인보다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고,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면

서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정착함

과 동시에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한 번도 재정균형을 달성한 연도가 

없다. 물론 이와 같은 재정불균형이 실물분야의 장기 경기침체만으로 설

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기본

적으로는 경기침체가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일본 재무성은 이와 같은 재정적자의 문제점으로서 정부의 정책

자유도가 낮아진다는 점, 정부의 자금조달 증가에 따른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 저해, 세대 간 불공평성 확대, 정부에 대한 신용 저하에 따른 금리 

상승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財務省 2012, p. 21).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가 일상화된 상태에서, 기존 국가채무에 

대한 원금 ‧ 이자 상환부담(국채비)을 제외하면 특정 시점에 필요한 정책 성

격의 재정지출을 얼마만큼 세수(稅收)만으로 조달하고 있을까? 이를 나타내

는 지표가 세입(total revenue)에서 국채발행액 등 정부차입을 제외하고, 세

출(total expenditure)에서도 기존 국가채무에 대한 원금 ‧ 이자 상환액을 제외한 

다음 수지(balance)를 파악하는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이다. 즉 특정

연도의 기초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다면 매년 정부의 정책 경비가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세수(稅收)로 충분함을 의미한다(小池 2010, p. 1).

1990년대 들어 일본의 기초 재정수지는 [그림 2-4]에서 알 수 있듯이 

1991년과 199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적자상태이다. 1990년대 초반의 버

블붕괴,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와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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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일본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는 데 국채발행

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정책적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태가 고

착화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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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内閣府, ｢国民経済計算｣; OECD(2005) 및 OECD(2013) DB(accessed November 25, 2013).

그림 2-3.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지 추이(1991~2012년)
(단위: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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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일본의 기초 재정수지 추이(1991~2013년)
(단위: GDP 대비 %)

주: 2013년 수치는 IMF의 추정값.

자료: IMF(2013) DB(accessed November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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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 일본의 기초 재정수지가 매년 적자라는 사실은 재정의 지

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앞에서 살펴본 대

로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97년에 100%를 초과하였고, 

2011년에는 다시 200%를 초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파탄(default)을 

규정하는 국가채무 비율의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기초 재정수

지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여 그 결과 국가채무가 누적되면 언젠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무한대로 발산하여 더 이상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일본의 기초 재정수지가 매년 

적자라는 사실은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질 수 있는 하나의 

징표라 할 수 있다.3)

나. 세입 ‧ 세출 추이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 이후 일반회계 기준으로 일본 정부의 歲入(total 

revenue) 추이를 보면 1995년 80.6조 엔, 2000년 93.4조 엔으로 점증하다가 

그 이후에는 2003년 85.6조 엔, 2007년 84.6조 엔으로 정체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시 100조 엔대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稅入(tax 

revenue)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50조 엔대 전후를 유지하

다가 그 이후에는 40조 엔대 전후로 급감하였다. 대신 일본 정부가 국채발

행을 통해 歲入을 보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2009년부터는 국채발행액이 稅

入을 초과하는 ‘기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3) 이하 제3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서 다루는 실증분석들이 기초 재정수지를 주요 변수 

중의 하나로 보고 있음은 이와 같은 연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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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일본 정부의 稅入 및 국채발행 추이(1991~2013년)
(단위: 조 엔)

주: 2013년은 당초예산 기준, 나머지는 결산 기준.

자료: 財務省, ｢日本の財政関係資料:平成25年度予算案補足資料｣및｢昭和57年度以降一般会計歳入主要科目決算｣.

일본 정부의 稅入 구성 추이를 보면 소비세 세입은 1990년 4.6조 엔에서 

2011년 10.2조 엔으로 2.5배 가까이 늘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7.7%에서 2011년에는 23.8%로 3배 가까이 높아졌다. 반면 개인소

득세와 법인세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6.0조 엔에서 13.5조 엔, 18.4조 엔

에서 9.4조 엔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결과 비중에서도 개인소득세는 

43.3%에서 31.5%로 감소하였고, 법인세는 30.6%에서 22.0%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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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일반회계의 주요 稅入 구성 추이1)(1980~2013년)
(단위: 조 엔)

(단위: 조 엔)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7 2009 2010 2011 2013

총 세수(稅收) 54.9 51.9 50.7 49.1 51.0 38.7 41.5 42.8 43.1

(단위: 구성비율 %)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1 2013

소득세 40.1 40.3 43.3 37.6 37.1 31.8 31.5 32.3 

법인세 33.1 31.4 30.6 26.4 23.1 27.1 22.0 20.2 

소비세2) 4.5 4.2 7.7 11.2 19.3 21.6 23.8 24.6 

기타3) 22.3 24.1 18.5 24.9 20.5 19.6 22.7 23.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2013년은 예산액, 2012년은 추경후예산액, 나머지는 결산액 기준. 

2) 소비세가 도입되기 이전인 1988년까지는 물품세임. 

3) 기타는 상속세, 주세, 담배세, 휘발유세, 관세 등임.

자료: 財務省, ｢わが国税制‧ 財政の現状全般に関する資料:主要税目の税収（一般会計分）の推移｣.

일본의 일반회계 세출(歲出: total expenditure) 규모는 세입과는 대조

적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그림 2-7 참조). 세출의 주요 항목을 사회보

장관계비, 국채비, 지방교부금, 공공사업관계비, 기타로 대별해 보면 1980

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회보장관계비

의 급증과 공공사업관계비의 축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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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관계비는 1995년 14.5조 엔으로 전체 세출예산 75.4조 엔 중 

19.3%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29.8조 엔으로 2배 정도 늘어났고, 

세출비중 역시 29.6%로 급증하였다. 사회보장관계비의 주요 항목은 생활

보호비, 사회복지비, 사회보험비, 보건위생대책비, 실업대책비인데, 이 중

에서도 사회보험비(연금 ‧ 의료 ‧ 간병보험 지급비)의 비중은 거의 절대적

으로 1995년 약 60%에서 2011년에는 다시 약 70%로 증가하였다. 

정부의 국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국채비와 관련해서는 1993년 이후 

계속되는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국채발행 급증과 국가채무 누적이 일본 

정부의 정책 자유도를 크게 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디

플레이션과 일본은행의 양적완화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국채

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20%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채무 누적에 따른 정부의 국채상환부담은 재정건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인데,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말부

터 수차례에 걸쳐 재정건전화를 시도하였다.4) 특히 대규모 추경예산 편

성을 통한 경기대책이 공공사업에 집중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

양되자, 일본 정부의 공공사업관계비 지출 비중은 2000년대 들어 크게 감

소하였다. 전체 세출 가운데 공공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17.0%

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5.9%로까지 낮아졌다. 

4) 1990년대 말 이후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대책에 대해서는 제3장 ‘일본의 재정규율’에
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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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관계비

%

(단위: 조 엔)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1

사회보장관계비2) 8.17 9.90 11.48 14.54 17.64 20.60 29.78 

국채비 5.49 10.18 14.31 12.82 21.45 18.74 19.63 

지방교부금3) 7.33 12.87 20.18 17.02 15.83 17.44 19.45 

공공사업관계비4) 6.90 6.89 6.96 12.79 11.91 8.39 5.91 

기타5) 15.52 13.16 16.33 18.19 22.50 20.35 25.94 

총액 43.41 53.00 69.27 75.37 89.32 85.52 100.72 

그림 2-7.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1) 구성 추이(1980~2011년)

주: 1) 결산기준. 

2) 사회보장관계비는 생활보호비, 사회복지비, 사회보험비, 보건위생대책비, 실업대책비로 구성됨. 

3) 지방교부금은 지방교부세교부금과 지방특례교부금으로 구성됨. 

4) 공공사업관계비는 치산치수대책사업비, 도로정비사업비, 항만 ‧어항 ‧공항정비사업비, 주택대책비, 하수도환경

위생 시설정비비, 농업기반정비비, 임도공업용수사업비, 재해복구사업비로 구성됨. 

5) 기타는 문교 및 과학진흥비(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 국립학교특별회계전입금, 과학기술진흥비, 문교시설비, 

교육진흥조성비, 육영사업비), 방위비, 경제협력비, 중소기업대책비, 에너지대책비, 식료안정공급관련비, 온급관

계비(문관등 온급비, 구군인유족등 온급비, 온급지급사무비, 유족 원호비)로 구성됨.

자료: 財務省, ｢昭和42年度以降主要経費別分類による一般会計歳出予算現額及び決算額｣.



44❙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2. 재정의 지속가능성

가. 개념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재정수지는 경기변동(business cycle) 속에서 경

제안정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재정정책의 산

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경기변동 관점에서 한 국가의 재정수지를 바라

보면 전쟁이라든가 대규모 금융구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충격’ 역시 장

기적으로 보면 재정수지의 주기를 늦출 뿐, 경기주기와 함께 재정수지는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재정수지가 적자와 흑자를 반복한다고 볼 때 재정의 지속가

능성이란 정부가 기업이나 가계처럼 채무불이행(insolvency) 상태로 빠지

지 않고, 현시점과 장래 시점으로 구분되는 시간대에서 세입(歲入: total 

revenue)과 세출(歲出: total expenditure)을 장기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자신이 직면하는 ‘이시점 간 정부 예산제약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하에서 재정정책을 유지한다면 재정은 

지속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정부는 채

무불이행을 선언하거나 채무상환을 위한 화폐발행(monetization of debt)

을 단행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시점간 예산제약하에서 재정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debt-to-GDP ratio)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한

대로 발산하지 않고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서는 정부가 기존 국가채무를 새로운 국채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미래에 

발생할 기초 재정수지로 상환하는 이른바 ‘no-Ponzi’ 게임 조건을 충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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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정부의 이시점간 예산제약식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우선 시점 초기에 정부가 직면하는 예산제약식이란, (1)식에서 알 수 

있듯이 稅入()과 국채발행액()으로 구성되는 歲入과, 정부지출

()과 국채상환액( )으로 구성되는 歲出이 일치한다는 것을 말한다.

     ···························································· (1)

단,  : 세입(tax revenue),  : 국채(government bond) 발행액,  :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  : 국채상환액,  : 명목이자율, 

 : 전기말 시점에서의 국가채무액(government debt). 

여기서    이고,   ≡ , 즉 세입에서 정부지

출을 차감한 기초적 재정수지(primary fiscal balance)임을 이용하면 (1)식

은 (2)식으로 전환된다.

   
  

  ············································· (2)

이제 정상상태(stationary economy state)를 가정하면, 명목이자율 는 

시점과 무관하게 로 일정한데, (2)식을 무한시점으로 확대하면 (3)식을 

5) 본문의 수식전개는 Ito(2011, pp. 56-60)와 Ihor; et al.(2003, p. 337), IMF(2009, pp. 
57-58)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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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 t=0로 보고 향후 N시점까지만 확대하면 (4)식을 얻는다.

 
 

∞


 



  lim
→∞

 



  ····························· (3)

 
 




 



 
 



 ·········································· (4)

(1)식에서 모든 변수를 GDP, 즉   대비 비율 변수로 전환하여 소문자

로 표시한 다음, 이시점간 정부의 예산제약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6)

    
  

  ··············································· (2)'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상태에서는 명목이자율 와 성장률조정 후

의  이자율(growth-adjusted interest rate)  

 
는 각각  로 일

정한데, (2)'식을 무한시점으로 확대하면 (3)'식을 얻고, t=0로 설정하고 

6) (2)'식의 도출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식의 전개가 필요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 
  : 경제성장률,    ,   

   : 성장률조정 후의 이자율 

growth-adjusted interest rate). 결국 우리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
 ≡ 




 
≡      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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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N시점까지만 확대하면 (4)'식을 얻는다.

 
 

∞

    lim
→∞

   ······························ (3)'

 
 



  
 ············································· (4)'

결국 시점에서의 국가채무()가 미래에 발생할 기초 재정수지의 현

재가치 합계(


  )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3)'식과 (4)'식의 

오른쪽 두 번째 항이 zero가 되어야만 한다. 이를 ‘no-Ponzi’ 게임 조건이

라 하는데, 다음 (5)식과 (5)'식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다.

lim
→∞

    ································································· (5)

   ·········································································· (5)'

여기서 국가채무가 미래에 발생할 기초 재정수지의 현재가치 합계와 

일치한다는 것은 정부가 미래에 발생할 기초 재정수지에만 의존하여 국

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으로 no-Ponzi 

게임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즉 미래 국채비율이 발산하게 되면 기초 

재정수지 흑자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재정수지로는 국채이자 비용

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국채비율이 최소한 ‘성장률조정 후의 이자율’ 

의 속도로 늘어나 결국은 발산하게 될 것이다. 단, 이때 는 양의 값이

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no-Ponzi’ 게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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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하게 되고 국채비율은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으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저절로 확보되어 관심사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증: 기존 실증연구 검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증은 GDP 대비 국채비율이라는 시계열 

변수가 안정적인 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발산하는 것인지, 즉 정상상태

(stationary state)인지 비정상상태(non-stationary state)인지 여부를 직접 

체크하는 방법론에서 출발하였다. 이와 같은 검증은 시계열 분석에서 단

위근(unit root) 검증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시계열 데

이터가 정상상태인지 여부를 직접 검증하는 ADF(Augmented Dickey 

Fuller) 검증과, 시계열 데이터를 추세(deterministic trend) 항과 랜덤워크

(random walk) 항으로 분해한 다음 시계열 데이터가 추셋값을 중심으로 

정상상태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KPSS(Kwiatkowski-Phillips-Schmidt-Shin) 

검증이다.

[표 2-1]은 일본 등 19개 국가의 1960년부터 2006년까지의 GDP 대비 

국채비율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단위근 검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 그런데 Wyplosz(2012, p. 6)가 지적하듯이, 이들 국채비율에 대한 단

위근 검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실제 재정위기가 발발한 국가는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

갈 3개 국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모델의 설명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이

와 같은 단위근 검정은 앞에서 설명한 정부의 이시점간 예산제약식을 직

접 검증하는 것도 아니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방법론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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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방법 귀무가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ADF1) 비정상상태 기각*

KPSS2) 정상상태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결과 비정상상태 비정상상태 애매함. 비정상상태

검증방법 귀무가설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ADF 비정상상태

KPSS 정상상태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결과 비정상상태 비정상상태 비정상상태 비정상상태

검증방법 귀무가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ADF 비정상상태

KPSS 정상상태 기각*** 기각*** 기각*

결과 비정상상태 비정상상태 애매함. 비정상상태

검증방법 귀무가설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영국

ADF 비정상상태 기각*

KPSS 정상상태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결과 비정상상태 비정상상태 비정상상태 애매함.

검증방법 귀무가설 아일랜드 노르웨이 미국

ADF 비정상상태

KPSS 정상상태 기각** 기각**

결과 애매함. 비정상상태 비정상상태

표 2-1.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증 결과(1960~2006년)

주: ADF(Augmented Dickey Fuller) 검증이란 단위근(unit root) 검증을 말하고, KPSS(Kwiatkowski-Phillips-Schmidt-Shin) 

검증이란 원시계열 데이터를 상수(deterministic trend)와 random walk로 분해하여 random walk 항의 분산값에 

대해 LM 통계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함. 이들 검증은 모두 Newey-West procedure를 적용하였고, 신뢰수준은 

1%(***), 5%(**), 10%(*).

자료: Abbas et al.(2010), 재인용: Wyplosz(2012), p. 6.

Ihori et al.(2003)은 앞의 (3)'식을 시계열 데이터로 검증 가능한 (6)식

으로 전환하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항이 

zero로 수렴하는지 여부를 1957년부터 1999년까지 일본의 재정관련 시

계열 데이터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의 가장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재정이 더 이상 지속가능

하지 않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단, Ihori et al.(2003)의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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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명목 이자율()과 명목 경제성장률()을 해당 기간 동안 일정하다

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6)식에서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검

증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 
 

∞

   
  ······························· (6)

단, 


≃(단, :명목 이자율, : 명목 경제성장률)

[표 2-2]는 Ihori et al.(2003)의 검증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

면 1957년부터 1995년까지, 즉 [표 2-2]의 (1)~(4)열에서는 5%의 신뢰도

에서 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1996년까지만 하

더라도 일본 재정은 지속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7)열에서는 

명목 이자율과 명목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5%를 초과하면 귀무가설을 기

각할 수 없어 1997년을 경계로 일본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결론

을 내리고 있다. 단, Ihori et al.(2003)의 검증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

점은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래 이

자율과 미래 경제성장률이라는 점, 그리고 이자율이 높고 경제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국채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세수가 뒷받침

되지 못하므로 그만큼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Ito(2011)는 Bohn(1998)의 접근방법을 원용하여 Ihori et al.(2003)과

는 다른 방식으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접근하였다. 지금까지

는 국채비율이 상승해도 정부가 재정정책을 유지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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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⑴

1957-97
⑵

1957-94
⑶

1957-95
⑷

1957-96
⑸

1957-97
⑹

1957-98
⑺

1957-99

 =0.01
0.0142
(0.726)

0.0305
(0.435)

0.0291
(0.395)

0.0294
(0.387)

0.0376
(0.272)

0.0524
(0.172)

0.0610
(0.142)

 =0.02
0.0083
(0.641)

0.0160
(0.336)

0.0149
(0.292)

0.0151
(0.276)

0.0197
(0.167)

0.0271
(0.096)

0.0304
(0.087)

 =0.03
0.0058
(0.565)

0.0104
(0.256)

0.0094
(0.213)

0.0096
(0.193)

0.0125
(0.102)

0.0017
(0.053)

0.0187
(0.053)

 =0.04
0.0043
(0.498)

0.0072
(0.194)

0.0063
(0.158)

0.0064
(0.136)

0.0083
(0.063)

0.0112
(0.030)

0.0120
(0.032)

 =0.05
0.0032
(0.441)

0.0051
(0.146)

0.0043
(0.120)

0.0043
(0.099)

0.0055
(0.040)

0.0074
(0.018)

0.0078
(0.020)

 =0.06
0.0023
(0.391)

0.0036
(0.109)

0.0030
(0.096)

0.0029
(0.075)

0.0036
(0.026)

0.0048
(0.011)

0.0051
(0.013)

주: ( ) 안 수치는 귀무가설   에 대한 p-value임.

자료: Ihori et al.(2003), p. 331.

표 2-2.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 결과:  추정치

한 다음 국채비율이 발산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기초 재정수지만으로

는 국채상환이 어려울 것인지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국채비율이 올라가면 

정부는 당연히 세율인상이나 지출삭감과 같은 재정건전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며, 그 결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증 결과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Ito(2011, pp. 63-66)는 국채비율(GDP 

대비) 가 증가함에도 기초 재정수지 비율(GDP 대비) 가 개선되면, 

즉 다음 (7)식의 회귀분석에서 값이 양이면 일본 재정은 지속가능할 것

으로 판단하였다. 단, 기초재정수지 비율은 중앙정부 일반회계만을 대상으

로 한 것과 지자체까지 포함한 것 2가지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전자가 1969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후자는 1970년부터 2009년까지이다. 

값의 추정과 관련해서도 전자는 1969년부터 (=1989, 1990, …, 2009)

시점까지, 후자는 1970년부터 (=1990, 1991, …, 2009)까지 각각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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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값을 추정하였다. 각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정책 변화를 반영하

고자 한 것이다.

   ····································································· (7)

분석 결과 Ito(2011, pp. 63-66)는 중앙정부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한 

기초재정수지 비율을 종속변수로 한 회계분석에서는 2002년까지, 그리고 

지자체를 포함한 경우에는 1998년까지만 재정이 지속하였다는 결론을 도

출하였다. 대체적으로 2000년을 경계로 의 추정치가 플러스에서 마이

너스로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Broda and Weinstein(2004)은 정부가 국채비율에 대응하여 재정정책

을 변경한다는 Bohn(1998)의 발상을 확장시켜, 미래의 국채비율이 초기 

시점의 국채비율로 수렴하는 경우에 재정은 지속가능하다고 정의한 다음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단, Broda and Weinstein(2004)은 

국채 변수로 정부의 총채무(gross government debt) 대신 순채무(net 

government debt)를 사용하였다.

Broda and Weinstein(2004)이 규정하고 있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를 앞의 정의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지출()

을 사회보장지출()과 비사회보장지출()로 구분하면, 즉    

라 하면, N기 말 시점에서 GDP 대비 국채비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4)'식

은 (8)식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그다음 성장률조정 후의 이자율, 




와 


라는 관계식을 이용하고, (8)식 양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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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곱한 다음 정리하면 (9)식을 얻는다. 

 
 



  
 ············································· (4)'

 
 



  
 ··········································· (8)

 
 

 



  ··········································· (9)

단,     

Broda and Weinstein(2004)은 (9)식의 오른쪽 항이 왼쪽 항보다 크거

나 같을 때 재정이 지속가능하다고 정의하였다.7) 이와 같은 정의는, 특정 

N기 말의 국채 비율이 초기 시점(  ) 수준으로 수렴하는 재정정책은 

지속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1년 후부터 N년까지 기초 재정수지의 현재가

치액 합계가, 초기 시점(  )의 국가채무와 N년 후의 국가채무(현재가

치액) 간 차액보다 크거나 같을 때 향후 N년 후에도 재정이 지속가능하다

는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10)식이다. 

 


 ≤

 




 



    ·························· (10)

7) Broda and Weinstein(2004)은 중앙은행이 화폐발행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국채

가치의 하락을 유도하는 이른바 ‘monetization of debt’도 정부의 세입(歲入)으로 간주하

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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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념 정의에 이어 Broda and Weinstein(2004)은 명목 경제

성장률()을 2%, 그리고 명목 이자율()을 4%로 가정한 상태에서 일본의 

적정 歲入 비율8)을 35%로 추정하였는데,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실제 

비율이 평균 32.2%임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가 약간의 증세에 나설 경우 

재정은 충분히 지속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일본 정부가 2100

년(N)까지 증세 등을 통해 歲入 비율을 35%까지 끌어올린다면, 2100년 

말의 순국가채무 비율이 초기 시점인 2002년 말의 순국가채무 비율 62%

로 되돌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Broda 

and Weinstein(2004)은 국가채무 대신 순국가채무9) 비율을 사용하여 일

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낙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에는 유의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土居(2008)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금융자산은 쉽게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국가채무비율을 사용하고, 초기시점을 2010년으로 설정한 점에

서만 다를 뿐 Broda and Weinstein(2004)의 방법론을 그대로 원용하여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명목 이자율은 4.1%, 명목 

경제성장률은 2%, 그리고 물가상률은 1.0%로 가정한 다음, 2100년 말의 

국가채무 비율이 2010년의 144%(자체 추정치)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歲入 비율을 2010년 33.9%(자체 추정치)에서 40.5%로 끌어올려야 한다

는 결과를 내놓았다.10) 이러한 적정 歲入비율의 추정결과는 Broda and 

 8) 본문 (10)식의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을 일치시키는 GDP 대비 歲入 비율(  )을 말한다.

 9) Broda and Weinstein(2004, pp. 11-15)은 일본 정부의 순국가채무를 OECD의 개념에 

따른 국가채무 잔액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금융자산을 차감한 다음 재정투융자에서 

지자체나 공기업에 대한 부실채권 추정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고 있다.
10) 이러한 추정결과는 土居(2009, pp 166-171)의 시뮬레이션 ‘Case 1’에 해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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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nstein(2004)의 추정치 3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비세 인상

만으로 그 재원을 마련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5%의 소비세율을 17%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土居(2008)는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11)

3.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채리스크

앞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실증 연구는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일본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시장(market)의 몫일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 역시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의 장기금리는 [그림 2-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 전후의 매우 낮

고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추이는 2000년대 초반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채버블’

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높은 국채비율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낮은 장기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는 

하나의 수수께끼(puzzle)임에 틀림없다.

11) 白川(2010) 역시 Broda and Weinstein의 방법론을 원용하고 있는데, 2055년 말의 국가

채무(=국가채무 총액-정부단기증권 잔액-일본은행 보유 국채) 비율이 2010년의 177%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현행 5%의 소비세를 32%로 인상해야 한다는 추정결과를 도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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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일본의 장기금리 추이
(단위: 연율, %)

자료: OECD, StatExtracts, Monthly Monetary and Financial Statistics.

일본의 장기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S&P나 

Moody’s와 같은 국제신용평가사의 일본국채 10년물에 대한 신용등급

(rating) 강등12)이 시장(market)의 재정규율 관점에서 전혀 위력을 발휘하

지 못하고 있음도 [그림 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P나 Moody’s가 

2001년, 2002년, 그리고 2011년에 일본국채 10년물에 대한 신용등급을 

끌어내렸음에도 국채 수익률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내려가는 경

우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서는 일본 국내 기관투자

자들의 국내편향적(home biased) 투자행태이다. [그림 2-10]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이후 해외투자자들의 일본 국채 보유비율은 2005년 말 

12) S&P와 Moody’s는 2000년대 들어 엔화 표시 일본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2000년대 초

반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하였다. S&P는 2001년 2월 22일 AAA→
AA+, 4월 15일 AA→AA-, 11월 28일 AA+→AA-로 강등하였고, Moody’s 역시 2002
년 5월 30일 Aa3→A2로 강등하였다. 2011년에는 1월 27일 S&P가 2007년 4월 AA로 

한 단계 올렸던 신용등급을 AA-로 강등하였고, 5월 31일과 8월 24일에는 Moody’s가 

Aa→Aa2(전망)→Aa3로 하향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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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에서 점증하였으나 2012년 말에도 7.8%에 불과하여,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에 비해 외국인투자자의 국채보유 비율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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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일본 국채(10년물)의 신용등급 하락과 수익률 변화

주: S&P와 Moody’s가 일본국채(10년물)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일자를 0로 놓고, 그 전후 시점(daily)을 -와 

+로 표시하였음.

자료: Bloomberg. CSDR.

이와 같은 일본 국내투자자의 국내편향적인 투자행태가 낮은 일본 국

채수익률과 실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okuoka(2010, p. 14)

의 OLS(Ordinary Least Square) 추정 결과를 인용하면 [표 2-3]과 같다. 

1998년 1/4분기부터 2009년 1/4분기까지 외국인투자자의 일본 국채보유 

비중이 1% 상승하면 일본의 장기 국채수익률이 11 bp(basis point) 상승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증결과는 외국인투자자의 일본 국채 

보유가 늘어나면, 즉 국내투자자들의 국내편향적 투자행태가 수정되면 일

본의 국채수익률이 상승할 여지가 충분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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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07년 말 은행 등(예금취급기관)의 국채보유 비율이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우편저축(Postal Savings)의

국채보유를 보험/연금기금에서 통계상 이전하였기 때문임.

2) 2012년 말 현재 일본의 10년물 국채의 총 유통량은 1,112조 7,252억 엔임. 

자료: 日本銀行, ｢資金循環｣.

그림 2-10. 일본 국채의 투자자별 보유현황
(단위: %, 연말 기준)

변수1) 국가채무 
비율2)

일본은행의 
국채보유비율

가계와 기업부문의 
순금융자산

외국인투자자의 
국채보유 비율

R2

추정치 0.02 0.01 -0.02 0.11 0.38

t-통계량 (3.52)*** (0.36) (-3.37)*** (2.06)**

표 2-3. 외국인투자자의 일본국채 보유비율과 일본 국채수익률 간 관계

주: 1) 표에 나타난 변수들은 일본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한 OLS 추정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임.

2) 국가채무에는 재정투융자액도 포함함.

자료: Tokuoka(2010), p. 14.

일본의 국채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음에도 국채수익률은 낮다는 수수

께끼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는 그간 국내 민간부문의 저축이 국채를 

소화하는 데 충분했다는 사실이다. 日本銀行이 공표하는 자금순환표를 이

용하여 일본 국내 민간부문의 저축액을 추정한 다음 이를 GDP 대비 비

율로 환산하면 [표 2-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단, 민간부문의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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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일반적으로 가계부문의 순금융자산으로 추정하지만, 여기서는 민간

부문이 얼마만큼 국채를 소화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가계부문의 주

식(기타 출자금 포함) 보유액은 제외하고 기업부문의 현금, 저축, 국 ‧ 공
채 보유액은 추가하였다. 

[표 2-4]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97년 

66%, 2001년 103%, 2010년 160%로 급등하는 가운데도 가계부문의 순

금융자산은 명목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결과, GDP 대비 가계부

문의 순금융자산의 비율은 1997년 167%에서 2001년 202%, 2010년 

236%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가계부문의 순금융자산 증가에 힘

입어 민간부문의 국채소화여력도 1997년 185%에서 2001년 223%, 2010

년 262%로 계속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일본의 인구구성 변화, 즉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가

계부문 순금융자산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이와 같은 민간부문의 저축 

감소는 일본 정부의 국채발행을 제약하게 되므로 결국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국채 매입 증가가 불가피하게 될 경우에는 국채수익률도 급등하여 

일본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Hoshi and Ito(2012)는 일본의 국채발행액(잔액)이 국내 민간부문의 저

축을 초과하는 시점을 재정위기 시점이라 규정하고, 정부가 매년 신규 발행

할 수 있는 국채량(  )은 전년도 민간부문의 저축액( )과, 민간

부문이 국채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   )13)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가정 아래서, 과연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를 

13) 일본 정부의 국채발행액은 모두 국내 민간부문이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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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명목 GDP

가계 
순금융자산

민간부문의 
국채소화여력1)

국채발행액
(잔액)2)

GDP 대비 비율

가계
순금융자산

국채소화
여력

국가
채무

A B C D B/A C/A D/A

1994 495,612 788,324 846,484 272,159 1.59 1.71 0.51 

1995 504,594 848,745 893,224 307,789 1.68 1.77 0.54 

1996 515,944 847,133 927,468 344,247 1.64 1.80 0.60 

1997 521,295 872,093 962,811 385,679 1.67 1.85 0.66 

1998 510,919 911,283 1,001,731 421,129 1.78 1.96 0.75 

1999 506,599 983,552 1,039,751 465,903 1.94 2.05 0.83 

2000 510,835 979,162 1,059,440 515,328 1.92 2.07 0.91 

2001 501,711 1,013,672 1,119,653 531,207 2.02 2.23 1.03 

2002 498,009 1,011,276 1,126,012 573,874 2.03 2.26 1.07 

2003 501,889 1,061,173 1,139,893 618,441 2.11 2.27 1.14 

2004 502,761 1,080,309 1,152,208 671,116 2.15 2.29 1.23 

2005 505,349 1,158,824 1,168,532 680,894 2.29 2.31 1.33 

2006 509,106 1,184,207 1,192,720 692,959 2.33 2.34 1.34 

2007 513,023 1,114,053 1,205,640 720,702 2.17 2.35 1.35 

2008 489,520 1,076,972 1,206,460 723,264 2.20 2.46 1.47 

2009 473,934 1,118,402 1,236,783 769,945 2.36 2.61 1.53 

2010 480,098 1,130,917 1,259,803 821,699 2.36 2.62 1.60 

2011 473,283 1,152,549 1,287,546 873,709 2.44 2.72 1.74 

2012 474,609 1,206,929 1,338,151 924,705 2.54 2.82 1.84 

주: 1) 민간부문의 국채소화 여력은 가계부문의 순금융자산+기업부문의 현금, 저축, 국 ‧공채 보유액-가계부문의 주식

(기타 출자금 포함) 보유액으로 계산하였음.

2) 국채란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가 발행한 국고단기채, 국채 ‧재융채(재정투융자채권), 지방채, 정부관계

기관채를 말함.

자료: 日本銀行, ｢資金循環｣; 内閣府, ｢国民経済計算｣.

표 2-4. 일본 국채(발행액 잔액)와 민간부문의 저축액 추이
(단위: 십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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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하였다. (11)식은 일본 정부가 신규 발행할 수 있는 국채발행

량의 상한선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12)식은 각 변수를 GDP 대비 

변수로 변환한 것이다.

   ≤      ········································ (11)

 ≤ 


    ···················································· (12)

단,  : 국채발행액(stock),  : 민간부문의 저축액(flow),  : 민간부

문의 금융자산(stock), 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

  

(명목 경제성장률),  : 민간부문의 저축률,  :GDP 대비 민간 금융자산 

비율.

이와 같이 일본의 재정위기 시점을 판단할 경우, 그 시점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변수는 우선 (12)식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성장률(), 저축률

(),14) 민간 금융자산 비율()15) 3가지이다. 그런데 국가채무비율() 

14) Hoshi and Ito(2012, p. 10)는 일본의 저축률은 2010년 3%대에서 2017년에는 2% 이하

로, 2040년에는 다시 -3%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5) Hoshi and Ito(2012, p. 9)는 기 말 시점에서 민간부문의 금융자산(  )은 

   
  max  라는 식에 따른다고 가정. 즉, 기 말 시점에서 보

유하고 있는 국채로부터의 이자수입, 기 말 금융자산과 국채(잔액) 간 차이(국채잔액이 

민간 금융자산보다 클 경우에는 더 이상 민간의 국채매입이 불가능함을 의미), 그리고 

기의 저축액 3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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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식 (2)'를 변형한 (13)에서와 같이, 기초재정수지나 전기의 국가채무

비율, 성장률조정후의 이자율()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한다.16) 

  
    ······················································· (13)

단,  : 실질이자율,  : 실질 경제성장률,  :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 

 : GDP 대비 歲入 비율.

이들 변수에 대한 예측과 가정을 통해, Hoshi and Ito(2012)는 실질 이

자율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와 실질 경제성장률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

에 맞춰 일본의 국채발행액(잔액)이 국내 민간부문의 저축을 초과하는 시

점을 2024년으로 예측한다. 이때 경제성장률은 이 ‘위기’ 시점을 결정하

는 데 별 영향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급증이 국채발행액 

급증과 민간부문의 저축률 둔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16) Hoshi and Ito(2012, pp. 8-12)는 국가채무 비율에 관한 식 (13)을 장기 추계하는 과정

에서, ①  (실질 이자율)는 2010년 수준인 1.3%를 가정한 경우(R1)와, 장래 국가채무

비율이 2010년 국가채무비율(1.53)과의 차이에 비례하여 상승하는 경우(R2, R3), 즉 

   ,    를 상정하고 있으며, ②  (실질

경제성장률)는, 일본정부가 목표로 삼는 2%는 인구나 노동력 인구, 그리고 노동생산성 추

세를 감안할 때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노동생산성 예상치를 1.05%(1994~2010
년 평균치)와 2.09%(2001~07년 평균치) 2가지로 상정한 후 실질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추정하고 있고, ③  (정부지출 비율)는 일본 정부(후생노동성)와 사회보장국민회의(社
会保障国民会議)가 각각 2009년 2008년에 발표한 사회보장관련 지출 전망치 등을 토

대로 추정하며, ④  (세입비율)는 2010년 실적치인 0.3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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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 정부의 세출구성에서 사회보장관련 지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최대 재정리스크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림 2-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은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으로 고령

화가 급진전되었다. 일본은 전체 인구가 2004년 1억 2,779만 명을 정점으

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1995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선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05년에는 고령인

구가 20%를 초과함으로써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를 맞이하였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990년 약 1,460만 명에서 2005년에는 2,520만 

명, 2010년에는 다시 2,924만 명으로까지 급증한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일본의 고령화율은 23.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17)

다음와 같은 고령화는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2013

년 일본의 전체 사회보장지출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총 110.6조 엔(GDP

의 22.7%)인데, 그 구성내역을 보면 연금과 의료보험이 각각 53.5조 엔, 

36.0조 엔으로 전체 사회보장지출의 81%를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연금지

급액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4%를 차지한다. 

17) 2010년 세계 주요국의 고령화율을 보면, 독일 20.8%, 스웨덴 18.2%, 프랑스 16.8%, 영

국 16.6%, 미국 13.1%, 한국 11.1%이다. U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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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3 27,221 27,507 26,033 22,486 20,014 18,472 17,521 16,839 15,827 14,568 13,240 12,039

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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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2

36,124

3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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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15~64세

0~14세

104,665

111,893 116,989
121,008 123,285 125,439

126,697 127,286 128,057 126,597
124,100 120,659

116,618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고령화율1) 7.1 7.9 9.1 10.3 12.1 14.6 17.4 20.2 23.0 26.8 29.1 

생산연령
인구비율2) 68.9 67.7 67.4 68.2 69.7 69.5 68.1 66.1 63.8 60.7 59.2 

그림 2-11. 일본의 인구 및 인구구성 변화 전망
(단위: 천 명)

주: 1) 고령화율(%):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2) 생산연령인구비율(%): 전체 인구 중 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2005년까지는 総務省 統計局(2011), 그 이후는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研究所(2012).

이러한 사회보장지출은 [그림 2-12]의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보

험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납입(62.2조 엔)으로 약 60%를 충당하고 세금 또

는 국채(국비: 41.0조 엔)로는 37%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

해야 할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투입인데, 2013년도의 경우 정부가 

일반회계 사회보장관계비 항목으로 29.1조 엔을 투입하고 나머지 11.2조 

엔은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재정투입은 [그림 2-7]에서 확

인하였듯이 1990년 11.5조 엔에서 2005년에는 20.6조 엔으로 거의 2배 늘

었고, 2011년도에는 다시 29.8조 엔으로 증가한 것에 비추어 정부의 사회

보장관련 지출 부담은 매년 1조 엔 정도씩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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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지출

사회보장부담

피보험자(32.7%) 사업주(27.6%)

연금(48.4%)

보험료(60.3%) 국비(37.0%)

정부(26.8%) 자자체
(10.1%)

기
타

53.5조 엔

62.2조 엔

33.7조 엔 28.5조 엔 29.7조 엔3) 11.2조 엔

41.0조 엔

36.0조 엔 21.1조 엔1)

7.4조 엔2)

의료보험(32.6%) 기타복지(19%)

그림 2-12. 일본의 사회보장지출과 부담 구조(2013년)

주: 1) 기타복지: 간병 9.0조 엔(8.2%), 아동 ‧육아 4.9조 엔(4.5%) 등임. 

2) 기타: 적립금의 운용수익 등. 

3) 정부부담 29.7조 엔 중 29.1조 엔은 정부의 일반회계 사회보장관계비임.

자료: 厚生労働省(2013b), ｢社会保障の給付と負担の現状(2013年度予算ベース)｣.

향후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가는 일

본 후생노동성이 가장 최근인 2006년 5월에 발표한 ｢사회보장 지출과 부

담 전망｣(社会保障の給付と負担の見通し)18)이라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표 2-5]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금 못지

않게 의료보험과 간병에 대한 정부 부담이 높다는 점이다.19) 

18) 고이즈미 내각은 2006년 7월, 향후 5년간 세출삭감 및 세입확보 목표액을 16.5조 엔으

로 책정하고, 이 가운데 사회보장 지출은 1.6조 엔 삭감하겠다는 이른바 세출 ‧ 세입 통

합개혁(‘기본방침 2006’)을 발표하였다. 후생노동성이 이에 맞춰 2006년 5월 ｢사회보장 

지출과 부담 전망｣이라는 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19)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4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소득(NI) 대비 연금지급액 비율이 2006년 

12.6%에서 2025년에는 12.0%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4년 일본의 연금개

혁은 소득대체율을 50.2%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2017년도까지 후생연금 보험료를 매년 

0.345%씩 인상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2004년 1만 3,300엔에서 1만 6,900엔으로 19.3%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금개정률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 임금, 인구 증가율을 반영

하는 매크로경제 슬라이드 제도를 적용한다는 지출준칙도 도입하였다. 石(2009,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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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2011년도 2015년도 2025년도

조 엔 %2) 조 엔 % 조 엔 % 조 엔 %

사회보장지출
89.8

(91.0)1)
23.9
(24.2)

105
(110)

24.2
(25.3)

116
(126)

25.3
(27.4)

141
(162)

26.1
(30.0)

연    금
47.4
(47.3)

12.6
(12.6)

54
(56)

12.5
(12.9)

59
(64)

12.8
(13.8)

65
(75)

12.0
(13.8)

의료보험
27.5
(28.5)

7.3
(7.6)

32
(34)

7.5
(8.0)

37
(40)

8.0
(8.7)

48
(56)

8.8
(10.3)

기타복지
14.9
(15.2)

4.0
(4.1)

18
(20)

4.2
(4.5)

21
(23)

4.5
(4.9)

28
(32)

5.3
(5.8)

(간  병)
6.6
(6.9)

1.8
(1.8)

9
(10)

2.0
(2.3)

10
(12)

2.3
(2.7)

17
(20)

3.1
(3.7)

사회보장부담
82.8
(84.3)

22.0
(22.4)

101
(105)

23.3
(24.3)

114
(121)

24.8
(26.3)

143
(165)

26.5
(30.5)

보험료
54.0
(54.8)

14.4
(14.6)

65
(67)

14.9
(15.4)

73
(77)

15.9
(16.6)

- -

국비3) 28.8
(29.5)

7.7
(7.8)

36
(38)

8.4
(8.9)

41
(45)

8.9
(9.7)

- -

국민소득(NI) 375.6 - 433 - 461 - 540 -

주: 1) ( ) 안 수치는 2004년에 단행한 연금개혁과 2006년의 세출 ‧세입 통합개혁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의

전망치임. 

2) %는 국민소득(NI) 대비 각 항목의 비율임. 

3)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부담비율은 2009년도부터 기존 1/3에서 1/2로 인상될 계획이었는데, 정부(지자체 포함)의

사회보장부담률은 이를 반영한 것임.

자료: 石(2009), p. 242

표 2-5. 일본의 사회보장지출과 부담 전망

일본의 전체 의료보험 지급은 2006년 27.5조 엔이었으나 2015년에는 

37조 엔으로 1조 엔 정도 증가할 전망인데 의료보험 지급의 40%를 정부

(지자체 포함)가 부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매년 약 4,000억 엔의 증세 

혹은 국채발행 부담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도입된 간병

보험 역시 정부가 절반의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까지 매년 약 3,000억 엔의 추가 증세 혹은 국채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石 2009,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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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는 소비세 인

상 등 세제개혁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은 [그림 2-13]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서구국가들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혁보다

는 국채발행으로 대응하여 왔다. 

7 10 12.9 11.5
17.5

9.7

4.4
3.3

3.9
2

4.8

2.9
7 5.5

14.1
14

18.6

14.53.8 3.9

5.4

1.1

6

8.116.4
8.4

10.8
21.9

12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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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사회보장부담

자산과세

소비과세

법인소득과세

개인소득과세

%(NI대비 )

38.6%

31.1%

47.1%
50.5%

58.9% 60.0%

그림 2-13. 세계 주요국의 국민부담률 비교
(단위: %)

주: 1) 일본은 2010년, 기타 국가는 2009년 실적. 단, 일본 정부의 2013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국민부담률: 40.0%, 

조세부담률: 22.7%, 개인소득과세 7.3%, 법인소득과세 4.6%, 소비과세 7.1%, 자산과세 3.7%, 사회보장부담률 

17.3%임.

2)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감안한 것이고, 소득과세에는 자산성 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함.

자료: 財務省, ｢国民負担率の内訳の国際比較｣.

2010년 기준으로 국민소득(NI) 대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소비과세 

및 자산과세로 구성된 조세부담의 비율, 즉 조세부담률을 보면 일본은 

22.2%로 스웨덴(46.9%), 영국(36.3%), 프랑스(35.2%) 등 유럽국가는 물

론 한국(25.4%),20) 미국(22.7%)보다 낮고, 사회보장부담률까지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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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38.6%)을 보더라도 미국(31.1%), 한국(33.6%)보다는 높지만 

유럽 각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세제개혁에 주력해온 분야는 

소비세이다.21) 먼저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그림 2-6]에서 확인한 바와 같

이 1990년대 이후의 장기침체를 반영하여 전체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함은 물론, 법인세 세수 자체도 1988년 약 19조 엔을 정점으

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약 14.9조 엔으로까지 회복하였으나 

2009년에는 약 6.4조 엔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9조 

엔대에 머물고 있다. 

일본 예산에서 법인세 역할의 축소는 장기불황 탓도 크지만, 그간 일본 

정부가 글로벌 입지경쟁과 레이거노믹스 혹은 공급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관점에서 경기대책 명분으로 법인세율을 수차례에 걸쳐 낮춘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1990년 법인세율(기본세율)을 40%에서 

37.5%로 인하하였고, 1998년에는 34.5%로, 1999년에는 30%로 추가 인

하하였으며, 2012년에는 25.5%로 인하하였다.22) 단, 2013년 10월 말 현

20) 단, 2010년 국민들의 조세부담에 사회보장부담을 합한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은 한

국 33.6%, 일본 38.5%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사회보장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사회보

장부담률(국민소득 대비)은 한국 8.1%, 일본 16.4%이다. 財務省, ｢国民負担率(対国民

所得比)の国際比較(OECD加盟33カ国)｣.
21) 일반적으로 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과세(이자, 배당, 임대수익 등과 같은 자산성 

소득과세 포함), 소비과세, 자산과세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森信(2011, pp. 74-76)
에 따르면, 소득세는 소득재분배(수직적 공평성)라는 장점 대신 근로의욕 저하라는 단점

을 갖고 있고, 소비세는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장점 대신 역진성이라는 단점이 있으며, 
자산세 역시 부의 재분배라는 장점 대신 cash flow가 없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국의 주어진 상황에 맞춰 적절한 ‘tax mix’가 필요하

다고 했다.
22) 단, 중소기업(법인소득 년 800만 엔 이하)에 대한 경감세율 역시 1990년 29%에서 28%

로 인하한 데 이어 1998년에는 25%로, 1999년에는 다시 22%로 인하하였고, 20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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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아베(安倍晋三) 내각은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일환으로 법인세

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23)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림 2-14]와 같이 일본의 법인소득세 실효세율

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법인세 인상이 

소비세 인상을 대신한 선택지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해 보인다. 財務省

(2013b)이 발표한 2013년 1월 현재 일본의 법인소득과세의 실효세율은 

35.64%로 미국(40.75%)을 제외하곤 한국(24.2%)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다. 

森信(2013b, pp. 1-2)는 상기 재무성 자료는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의 일부를 비용 처리로 조정한 다음 각각의 세율을 합계한 표면상의 법인

세율을 비교한 것일 뿐 실제 기업들이 법인소득 중에서 얼마만큼 법인세

로 납입하고 있는가는 기업 재무데이터에 기초하여 추정하여야 하는데,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법인실효세율은 40.6%로 미

국의 30.5%보다 높다고 지적한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한 결과이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

본의 입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어야 한다

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는 19%로 인하하였다. 財務省，｢法人税率の推移｣.
23) 2013년 10월 1일 아베 총리는 2014년 4월 1일부터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함과 동시에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냉각을 상쇄하고 기업의 투자 및 임금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투

자감세조치와 2014년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부흥특별법인세의 1년 단축 등을 

담은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지만, 법인세율 인하 방침은 명시하지 않았다. ｢消費

増税関連の要旨｣(2013), 󰡔日本経済新聞󰡕. (10月 2日); 伊田(2013, p. 102)는 이러한 투

자감세 조치는 고이즈미 내각의 2003년도 감세조치 이래 최대 규모(약 1조 엔)라고 지

적함과 동시에, 정부가 2013년 들어 각종 조세특별조치를 폐지 ‧ 축소하여 증세를 도모

하였던 노력을 상쇄한 것이라고 아베 내각의 재정건전화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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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법인소득세 실효세율의 국제비교(2013년 1월 현재)
(단위: %)

주: 1) 일본: 법인세율: 25.5%, 사업세율: 3.26%, 지방법인특별세24): 사업세액×14.8%, 주민세: 법인세액×20.7%. 

지방세율은 도쿄도 기준. 

2) 미국: 연방법인세율: 35%, 주법인세율: 8.84%(캘리포니아주). 

3) 프랑스: 법인세율: 33.33%. 

4) 독일: 법인세율: 15%, 연대부가세: 법인세액×5.5%, 영업세율: 13.72%. 

5) 중국: 법인세율: 25%. 

6) 한국: 법인세율: 22%, 지방소득세: 법인세액×10%. 

7) 영국: 법인세율: 24%. 

8) 싱가포르: 법인세율: 17%.

자료: 財務省(2013b), ｢法人所得課税の実効税率の国際比較｣.

한편 일본의 개인소득세는 “세율도 낮고 과세표준도 좁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세율구간(bracket)은 5%, 10%, 20%, 23%, 33%, 40%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저세율(5%)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고, 일

본 납세자의 약 80%가 한계세율 10% 이하에 해당한다. 개인소득세율 인

상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경제 활력을 저해할 만한 상황이 결코 아니

라는 것이다.25)

24) 지방법인특별세는 광역지자체(都道府県)가 국세로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한 다음 지방법

인특별양여세로 다시 환급받는 세금을 말한다. 財務省(2013b).
25) 森信(2011), pp. 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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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종류 내용

1994 특별감세 소득세액의 20%(상한 200만 엔) 공제

1995
제도감세
특별감세

누진세 세율구조의 완화, 과세최저치의 인상
소득세액의 15%(상한 5만 엔) 공제

1996 특별감세 소득세액의 15%(상한 5만 엔) 공제

1998
특별감세
특별감세

소득세액의 범위 내에서 본인 1.8만 엔, 부양자 0.9만 엔의 합계 공제
소득세액의 범위 내에서 본인 2만 엔, 부양자 1만 엔의 합계 공제

1999 항구적 감세
소득세액의 20%(상한 25만 엔) 공제
최고세율 인하(과세소득 3,000만 엔 초과 시 50%→1,800만 엔 초과 시 37%)

자료: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2012), p. 6.

표 2-6. 1990년대 일본의 소득세 감세정책

이와 같은 낮은 세율과 좁은 과세표준으로 인해 일본의 개인소득과세 

부담률은 [그림 2-13]에서 알 수 있듯이 7.0%(2010년)로 미국 10.0% 

(2009년), 영국 12.9%(2009년), 독일 11.5%(2009년), 프랑스 9.7%(2009

년)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계기

는 [표 2-6]에서와 같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련의 감세조치이다. 西

沢(2011, p. 120)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단행된 

특별감세는 총 10.6조 엔의 세수감소를 가져왔고, 1995년 세율의 누진구

조 완화, 급여소득공제 인상, 인적공제 인상과 1998년과 1999년의 최고

세율 인하, 부양공제 가산은 총 3조 엔의 세수감소를 초래하였다.26) 

森信(2011, pp. 94-97)는 미국에 비해 일본의 소득공제가 크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험료 납부 ‧ 운용 ‧ 지급단계에서 거의 대부분 과

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있는 연금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기초공제, 부양공제, 

26) 단, 2000년대 중반에는 경기회복과 아울러 배우자특별공제 일부 폐지(2003년), 공적연금 

등 공제 축소, 노령자공제 폐지(2004년), 정률감세의 반감(2006년) 및 폐지(2007)로 세수

증대를 기하였다. 西沢(2011),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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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등과 같은 중첩적인 인적공제, 급여소득자에게 

관대한 소득공제가 일본의 소득세제를 와해시키는 주범이라고 비판한다.

일본정부가 위와 같은 소득과세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소비세 도입과 

세율인상에 주력한 이유는, 첫째 197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소득보다는 

소비에 대한 과세가 더 공평하고, 나아가 개인이 장기적으로 소비를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곧 경제력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는 점

(森信 2011, pp. 74-76), 둘째 고령화 사회에서 소득과세는 근로세대에 대

한 세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소지가 큰 대신 소비

세는 경기중립적이어서 안정적인 사회보장 재원으로서 적합하다는 논의

가 확산되었다는 점(石 2009, p. 244),27) 셋째 법인세율 인상은 일본기업

의 ‘산업공동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대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현

저히 낮은 소비세율28) 인상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

다(井堀 2012, p. 91).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소비세 도입과 증세와 관련된 정치적 경위를 보

면 일본 정치인들이 소비세 문제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여당 내 

혹은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얼마나 극심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표 

2-7]에서 알 수 있듯이 1989년 다케시타(竹下登) 내각이 3%의 소비세를 

27) 특히 石(2009, p. 244)는 일본정부의 사회보장관련 지출이 매년 1조 엔씩 자연 증가하

는 가운데 법인세는 경기순환에 크게 좌우되고,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강화하여 고소득

층의 세부담을 늘린다 하더라도 한정적이고, 자산과세 역시 세수가 한정적이어서 안정 

재원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거액의 안정적인 사회보장 재원으로서는 소비세가 적합하다

고 주장한다.
28) 財務省(2013a)에 따르면, 2013년 1월 현재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일본, 캐나다의 부

가가치세율이 5%로 가장 낮고, 스웨덴과 덴마크가 25%로 가장 높다. 이탈리아(21%), 
영국(20%), 프랑스(19.6%), 독일(19%)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은 10%로 높은 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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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기 이전까지 거의 10년에 걸쳐 일본 정치권은 소비세 도입에 부정

적이었으며, 1997년 하시모토(橋本龍太郎) 내각이 소비세율을 5%로 인

상하기까지 다시 10년이 소요되었고, 2012년 8월 민주당 노다(野田佳彦) 

내각이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의 2단계 소비세 인상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다시 15년이 소요되었다. 스웨덴이 1969년 11.11%의 부가

가치세를 도입한 후 6차례에 걸쳐 현행 25%로 인상한 사례나, 덴마크 역

시 1967년 10%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6차례에 걸쳐 현행 25%로 인

상한 사례, 그리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가 10~12%로 시작하여 2배 가까

이 인상한 사례에 비하면 일본은 3%로 도입한 소비세를 8%로 인상하는 

데 무려 20여 년이 걸린 셈이다(石 2012, p. 79).29)

2009년 9월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 정권은 위와 같은 흐름 속에서 2012

년 8월 ‘사회보장과 세제의 동시개혁’ 관련 8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성립

에 성공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현행 5%의 소비세율을 2014

년 4월부터는 8%, 2015년 10월부터는 10%로 2단계에 걸쳐 인상하는 것

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비증세법의 성립이었다.30) 이 소비증세법은 소비

29)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논자들이 소비세 인상을 반대하는 논거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가장 큰 반대 논거는 경제성장 우선주의라 할 수 있다. 
이들 주장은 1997년 4월부터 단행된 3%에서 5%로의 소비세 인상이 경기냉각을 초래

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재정건전화는 경제성장에 의해 달성할 수 있고(安達 2012, 
p. 90), 디플레이션하에서의 증세는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데 일치하고 있다. 
그다음 논거는 세출삭감 우선주의라 할 수 있는데, 高橋(2012, p. 45)와　野口(2012, p. 
74)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정부의 세출삭감이 우선되어야지 소비세 증세만으로는 

재정건전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 첫 번째 논거와 관련하여 日本経済研究

センター(2012, p. 4)는 1997년 4월의 소비세 인상이 그 이후 일본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속적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30) 소비증세법은 추후 경기흐름을 봐가면서 최종 결정한다는 단서를 규정하였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 10월 1일 아베 총리가 2014년 4월 1일부터 소비세율을 8%
로 인상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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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각 명칭 배경 및 결과

1979
오히라

(大 平 正 芳 )
일반소비세

재정재건 차원에서 제안하였으나 총선에서 ‘국비천국’이라는 
비판에 직면, 자민당 패배. 도입 단념. 6개월 후 오히라 총리 
급사.

1986
나카소네

(中 曽 根 康 弘 )
매상세

세제의 근본개혁을 내걸고 소득세, 법인세의 감세재원으로 
매상세 도입 검토. 그러나 중 ‧참의원 동시선거에서의 매상세 
도입 발언이 공약위반이라고 국회 반발. 국회에 법안 제출하
였으나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폐기. 

1989
다케시타
(竹 下 登 )

소비세(3%)
국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일부 야당과 연합하여 소비세 
도입 법안 가결에 성공. 그러나 그 후 지지율 급락. 리쿠르트 
사건으로 다케시타 총리 퇴진.

1994
호소카와
(細 川 護 熙 )

국민복지세
소비세를 폐지하는 대신 7%의 국민복지세 도입을 제안하였
으나 당내 반발로 철회. 호소카와 총리는 2개월 후 퇴진. 

1997
하시모토

(橋 本 龍 太 郎 ) 
소비세율 인상

감세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소비세율 인상. 그러나 소비세 
인상이 경기냉각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에 직면, 3개월 후의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하시모토 총리 퇴진.

표 2-7. 일본에서의 소비세 도입 ‧인상에 관한 정치적 경위

자료: 石(2012), p. 79.

세 세수(稅收)를 연금, 의료, 간병과 같은 사회보장 지출과 저출산 대책에 

사용한다는 ‘소비세의 사회복지 목적세화’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 재

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31)32) 

31) 일본에서 현행 5%의 소비세는 연간 13.3조 엔의 소비세 세수(稅收)를 발생시키는 것으

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1/5인 2.66조 엔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여
서 실제 정부에 귀속되는 소비세 세수는 10.64조 엔이나, 정부는 이 중 29.5%인 3.14조 

엔은 지방교부세 교부금으로 다시 지자체에 교부하므로 실제 정부가 5%의 소비세로 거

둬들이는 세수는 7.5조 엔이다. 그런데 일본의 2013년도 본예산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

복지관련 지출 가운데 기초연금(9.9조 엔), 노인의료 보험(5.4조 엔), 간병보험(2.5조 엔)
만 하더라도 총 17.8조 엔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현재 7.5조 엔의 소비세 세수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실정이다(財務省, ｢消費税の福祉目的化｣). 즉 이들 사회복지재원을 대상

으로 ‘소비세의 사회복지 목적세화’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10.3조 엔의 ‘소비세’가 부족

한 실정인데, 소비세율을 3% 추가 인상하더라도 5.8조 엔(즉, 10.3조 엔-4.5조 엔)이 부

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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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단계에 걸친 소비세 인상이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

해서는, 일본 내각부가 2013년 8월 아베 총리의 소비세 인상 결정을 앞두고 일종의 참

고자료로 발표한 内閣府(2013b)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

지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을 3.4%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GDP 대비 기초 재정수지 비

율은 2015년 -3.3%, 2020년 -2.0%로 예상된다. GDP 대비 기초 재정수지를 2015년까

지 2010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는 흑자화하겠다는 현 아베 내각의 재정

건전화 목표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전망치는 2015년 목표는 달성하겠지만 2020년 목표

는 달성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단, 2015년 목표치도 연간 명목 경제성장률을 3.4%로 

가정한다는 단서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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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적자와 재정규율

한 국가의 재정관련 지표를 보면 그 정부가 얼마나 엄격한 규율을 갖

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가를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략 파악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가장 대표적인 지표였음을 상기하면, 그 비율을 보면 해당 정부의 

재정운용에 관한 규율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 가운데 국가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

은 국가채무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이 

상당부분 이완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Wyplosz(2012)는 1960년부터 2011년까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도 기준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빈도와 가장 최근 재정수지 흑자

를 기록한 연도를 조사하였다.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처럼 재정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기간 중

에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재정수지 흑자는 특별한 현상이고 재

정수지 적자가 오히려 보편적인 현상임을 지적하였다(표 3-1 참조).

일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적

자(budget deficits)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Barro(1979)가 제기한 조세균등화(tax smoothing) 가설은 가장 고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33) 정부지출이 현재는 많지만 미래는 적어질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정부의 재정균형 정책은 현재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미래에 

33) Barro(1979), 재인용: Alesina and Perotti(1995), p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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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빈도(%)1) 80 82 96 76 78

최근연도1) 2008 1974 2006 2007 2008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빈도(%) 48 78 20 90 84

최근연도 2008 2007 2008 1974 2001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빈도(%) 80 80 100 68 88

최근연도 1972 2007 없음 1992 2008

노르웨이2)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

빈도(%) 4 46 100 42 92

최근연도 2011 2008 없음 2008 2000

주: 1) 빈도(%)란 1960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국가의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연도 수의 비율을 지칭하고, 최근연도란

해당 국가가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한 가장 최근의 연도를 지칭함.

2) 노르웨이는 석유기금(petroleum fund)에 대한 세대 간 저축으로 거의 매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치(outlier)라 할 수 있음.

자료: Wyplosz(2012), p. 2.

표 3-1. OECD 국가들의 재정수지 적자 빈도 및 최근 흑자기록 연도(1960~2011년)

낮을 세율을 부과하는 것인 반면, 조세균등화는 정부가 현재와 미래에 걸

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조세균등화 정책은 현재는 

재정수지 적자, 미래에는 흑자를 초래하나, 재정균형 정책보다 우월한 이

유는 현재의 높은 세율(개인소득세) 부과는 노동공급에 대한 왜곡을 초래

하고, 더욱이 소비자의 현재에 대한 시간선호율로 인해 그 부정적 효과는 

미래의 낮은 세율에 따른 후생증가보다 크기 때문이다. 조세의 왜곡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세균등화가 최적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정국가의 경기불황기에는 재정적자를, 경기호황기에는 재정수지 흑자를 



80❙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관찰하는 것은 조세균등화 정책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변동 내지는 경제적 충격에 의해 재정적자나 흑자가 발행

한다는 조세균등화 가설은 재정적자 문제가 심화되었거나 만연한 국가의 

경기조정 후 재정적자(cyclically-adjusted balances) 역시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에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에서 예시

하고 있는 국가는 [표 3-1]에서 재정적자 현상이 만연되었다고 판단된 프

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6개국이고, 이들 국가는 1991

년 이후 2012년까지 대부분의 기간에서 경기조정 후 재정수지가 적자를 

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0

2.0

4.0

1991 1995 2000 2005 2012

그림 3-1. 주요 OECD 국가들의 경기조정 후 재정수지
(단위: 명목 GDP 대비 비율(%))

자료: OECD(2005) 및 OECD(2013) DB(accessed November 25, 2013).

정치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적자편향성(deficit bias)의 원인을 둘러싸

고 여러 가지 가설을 제기하였는데,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설

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첫 번째 가설은 유권자의 재정착각(fiscal illu-

sion)과 비대칭적 안정화 정책(Asymmetric stabilization policies)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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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anan and Wagner 1977)34)이다. 

유권자의 재정착각이란,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이시점간 예산

제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정부지출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현재의 정부지출에 따른 편익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미래의 세부담을 과소평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재선을 원하는 정치인이라

면 유권자의 재정착각을 이용하여 세입을 초과하는 정부지출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케인지안의 재정정책 역시 준칙에 의거하지 않은 채 경기후퇴 

시에는 경기대책 등의 명목으로 각종 재정지출을 확대하나 막상 경기회

복 국면에서는 경기회복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재정건전화

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비대칭적 안정화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재정착각에 빠져 있는 유권자들은 이와 같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정부지출 증가나 감세와 같은 선심성 공

약을 남발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미래세대보다는 현세대의 이익

을 중시하는 근시안(shortsightedness)에 빠져 있을 경우에도 유권자의 재

정착각과 맞물려 재정의 적자편향성을 낳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세대 간 재분배(intergeneration redistribution)이다. 

Cukierman and Meltzer(1989)는 현세대가 ‘부자’와 ‘빈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정부가 조세부과보다는 국채발행, 즉 다음 세대에 대

한 부담전가로 재정지출 재원을 조달하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즉, 정부가 현세대에 대한 조세부과를 선택한다면 ‘부자’로서는 조세

를 부담하는 대신 유산상속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빈민’

34) Buchanan and Wagner(1977), 재인용: Alesina and Perotti(1995), pp. 8-10; van Eden, 
et al.(2013),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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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는 음의 유산상속이 불가능하여 ‘빈민’의 ‘조세저항’을 유도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국채발행을 선택하면 ‘부자’에게는 유산상속으로 대응

할 수 있으므로 조세부과와 별 차이가 없고, ‘빈민’에게는 다음 세대로 부

담을 넘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되어서 이를 선호하게 된다.35)

세 번째 가설은 공유지 문제(common pool problem)인데, Debrun and 

Kumar(2007)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특정 이익단체나 특정 

지역이 누리는 편익의 비용을 내부화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편익과 비용의 비대칭 문제는 당연히 정부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자신이 속한 지역구민이나 특

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여 예산획득 경쟁에 나서고 정부지출을 늘

리려는 경향은 이와 같은 ‘공유지 문제’ 가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익단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치인과 결탁하여 경기상

황과 무관하게 예산획득 경쟁에 뛰어들 경우에는 Tornell and Lane(1999)

이 지적한 폭식효과(voracity effect)가 가시화됨으로써 재정의 적자편향

성에 일조할 것이다.36)

35) Cukierman and Meltzer(1989), 재인용: Alesina and Perotti(1995), pp. 10-12.
36) Schaechter et al.(2012), p. 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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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규율과 예산제도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재정수지가 거의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누적되고 있음은 앞에서 확인하였는데, 이를 재정규율의 

이완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부의 재정정책을 경제안정,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세대 간 형평성 확보 관점에서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문제

가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적 장치란 예산

제도(budget institutions)라 할 수 있다.

예산제도란 Alesina and Perotti(1995 p. 21, 1996 p. 401)가 개념 정의

하고 있는 것처럼, 한 국가에서 예산의 편성, 승인, 집행 과정을 정하는 

준칙(rules)과 규정(regulations)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준칙과 규정은 첫

째 재정균형과 같은 수치목표(numerical targets), 둘째 정부 예산안의 편

성과 의회 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준칙(procedural rules), 셋째 예산의 투

명성에 관한 준칙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재정준칙을 수치목표에 국한하면 수치목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중기재정계획(medium-term fiscal 

framework)이나 독립적인 국가예산기관(Independent Fiscal Agencies),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의 재정규율 기능을 간과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절차와 관련된 준칙의 재정규율 기능을 음미해볼 때 절

차상의 준칙만 고려한다면 예산편성에 관여하는 주체들 간의 역학관계, 

특히 연립정권 여부, 재무부의 권한, 재무부와 여당 간 관계 등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예산결정 시스템의 분권화 정도가 재정규율에 미치는 영향 역

시 간과할 수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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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에서는 Alesina and Perotti(1996)의 정의대로 예산제도를 

예산의 편성, 승인, 집행 과정을 정하는 준칙과 규정이라고 보되, 일본 정부

의 재정규율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예산제도는 田中(2011, pp. 36-43)를 

원용하여 재정준칙(fiscal rules), 재정준칙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예산의 성립 절차, 예산결정 시스템, 예산의 투명성에 관한 준칙 등 

5가지로 규정한다. 

가. 재정준칙의 개념

Kopits and Symansky(1998, p. 2)는 재정준칙(fiscal rules)을 거시경제 

맥락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항구적인 수치제약(numerical constraints)이라

고 규정하고, 이러한 제약은 GDP 대비 국채비율이나 재정수지와 같은 재

정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다. 

Kopits(2001, pp. 68-70)는 이러한 재정준칙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 

기능의 간편성(operational simplicity), 유연성(flexibility), 성장지향성

(growth-oriented)을 제시하였다. 기능의 간편성이란 재정수지나 기초재

정수지처럼 정책당국이 모니터링 또는 통제가 용이한 지표여야 한다는 

것이고, 유연성이란 예기치 않은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탄

37) 예를 들어 Roubini and Sachs(1989)는 연립정권이 단독정권에 비해 재정규율에 취약하

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von Hagen(1992)은 1970년대와 1980년대 EU 국가들을 대상으

로 한 실증연구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리 혹은 재무장관이 다른 정부부처보다 권한

이 강할수록, 즉 예산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고 의회가 정부 예산

안을 수정하기 어려우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당초예산안의 변경이 어려울수록 재정규율

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Kontopoulos and Perotti(1999, p. 82)나 

Mulas-Granados(2006, pp. 34-41)도 예산결정 시스템의 집중화가 재정규율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인용: 田中 2011, pp. 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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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조항(escape clauses)을 두든가, 경기조정 후 재정수지(cyclically-ad-

justed balance)와 같은 지표나 스위스의 debt brake38)와 같은 준칙을 도

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장지향성이란 일반적으로 인프

라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투자지출에 대한 제

약을 이완시키는 이른바 황금률(golden rule)39)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재정준칙의 4가지 유형

재정준칙은 해당 정부가 통제하고자 하는 재정지표가 무엇인가에 따

라, 채무준칙(debt rule), 재정균형준칙(budget balance rule), 지출준칙

(expenditure rule), 수입준칙(revenue rule)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40)

38) 스위스 연방정부는 1990년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에 이르자 2001년 국민

투표 끝에 헌법에 debt brake라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였다. IMF(2009, p. 39). 이 준칙에 

따르면, 정부는 1년 전에 차기연도 정부지출의 사전(ex ante) 상한선(ceiling)을 예상 세

입(歲入, revenue)에 맞춰 설정한다. 단, 정부지출과 세입을 산정할 때는 예상 실질 

GDP 대비 추세 실질 GDP를 추정하여 GDP의 주기적 요인(cyclical factor), 즉 경기변

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시적 요인을 제어한 변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정부는 한 회계연

도가 끝나면 추세 GDP에 실제 세입비율을 곱하여 사후(ex post) 정부지출 상한선을 산

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사후 정부지출 상한선과 실제 정부지출액을 비교하면 차액을 알 

수 있는데, 정부는 이 차액을 별도의 계정(compensation account)에 축적한다. 만약 이 

계정의 적자규모가 정부지출의 6%(GDP의 약 0.6%)를 초과하면, 정부는 3년 안에 적절

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MF(2009)는 스위스의 debt brake가 도입초기에는 엄격

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준칙적용에 가장 중요한 추세 GDP의 추정(HP 필터)에 상당한 

오차가 존재하여 경기순응성을 조장하였음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국가채무비

율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39)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노동당 정권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1998년 재정법(Finance 

Act 1998)’을 제정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1998년 12월 ‘재정안정화규율(The Code for 
Fiscal Stability)’을 성립시켰는데, 여기에 “정부차입은 공공투자 목적에 한정”한다는 황

금률을 명시하였다. 田中(2004), pp. 304-305. 
40) Kopits and Symansky(1998, pp. 24-27)는 재정준칙의 유형으로서 ① 재정균형준칙

(budget balance rule), ② 차입준칙(borrowing rule), ③ 채무준칙(debt rule), ④ 유보

준칙(reserves rule), ⑤ 암묵적 준칙(implicit rules)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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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준칙은 GDP 대비 국채비율에 명시적인 상한선 혹은 목표치를 설

정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모니터링과 감시가 쉽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

러나 정부의 각종 예산조치가 국채비율에 즉각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

고, 국채비율은 금융구제와 같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자의 단기 운영지침으로서는 불충분하

다 할 수 있다. 국채비율이 목표치보다 낮을 때에는 재정규율 유지에 유

용하지 못하고, 목표치를 초과할 때에는 재정건전화가 요구되므로 경기순

응성(pro-cyclicality)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재정균형 준칙이란 단년도 재정수지 내지는 기초 재정수지(primary 

balance)41)에 대해 일정한 수치 제약을 부과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는 다년도에 걸쳐(over-the-cycle) 제약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을 고려한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 혹은 cyclically adjusted balance)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42) 이와 같은 재정균형 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고 실제 정책당국자의 단기 운영지침으로서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유용

입준칙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정부 차입을 제한하는 준칙을 말하고, 유보준칙이란 사회

보험기금이나 국가자원관리기금(예: 칠레의 Copper Compensation Fund)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장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량의 유동자산을 비축해둘 것을 요구하

는 준칙을 말한다. 암묵적 준칙은 개도국의 고정환율제(crawling peg 포함)처럼 자본시

장 개방에 대응하여 재정균형을 요구하는 환율정책을 말한다. 이들 5가지 준칙은 주로 

1990년대의 거시경제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논의된 것이어서 현재의 상황과는 다소 거

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주로 Schaechter et al.(2012, pp. 7-9)과 

IMF(2009, pp. 4-6)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41) 기초 재정수지란 정부차입금을 제외한 稅收 등의 수입에서 기존 차입금에 대한 원금 ‧

이자 상환액을 제외한 세출을 차감한 값이고, 기초 재정수지의 균형은 매년 정책적 경

비가 세수(稅收)로 충당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2) pay-as-you-go 준칙과 황금률(golden rule)은 재정균형에 속하나 수치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Kopits and Symansky(1998)나 IMF Fiscal Rules Dataset의 개념

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재정준칙 운용현황을 검토할 때 pay-as-you-go 준

칙은 ‘광의’의 재정준칙으로 포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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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구조적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스

위스, 독일이 대표적이고, 칠레43)는 다년도에 걸친 구조적 재정수지를 기

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년도 재정수지에 제약을 가하는 준칙은 경기순응적 성격으로 

경기안정화에 역행할 수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는 경기조정 후 

재정수지나 구조적 재정수지, 다년도에 걸친 재정수지에 제약을 가하는 

준칙 역시 경기안정화에는 부합하나 추정상의 한계로 모니터링과 감시에 

다소 한계가 있으며,44)45) 기초 재정수지에 대한 제약은 국채이자 비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43) 칠레는 중앙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에 초점을 맞춰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는데, 2002
년에서 2007년까지는 목표치를 GDP 대비 1% 흑자로 설정하였고, 2008년에는 0.5% 
흑자,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에는 0%로 수정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경기순환 주기를 고려하여 재정준칙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

이다. 정부지출은 구조적 세입에 맞춰 사전적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구조적 세입이란 잠

재적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세입을 말하며,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

는 동과 몰리브덴 가격은 10년 정도의 장기 예측치를 가정하고 있다. IMF(2009), p. 41.
44) 경기조정 후 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는 경기변동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함으로써 순수하게 재정정책 변화로 나타나는 재정수지를 포착하려는 지표라 할 수 

있고,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여기에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일시적 

요인과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량적 요인을 제어하려는 지

표이다. 이들 두 지표가 단년도 재정균형준칙인 데 반해, 다년도에 걸친 재정균형 준칙

은 하나의 경기주기에 걸친 명목 재정수지의 평균값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준칙이다.
45) 구조적 재정수지의 추정은 Output gap(GDP gap)과 예산탄력성(budget elasticities)을 추

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실제 output이 잠재(potential) output으로부터 얼마만큼 괴리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Output gap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잠재 output을 추정하여야 하는

데, 스위스는 HP(Hodrick-Prescott) 필터 방법을, 독일은 생산함수를 이용한 추정법을 사

용하고 있다. HP 필터 방법이란 GDP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추세(trend) 부분을 추출

(filtering)하여 이를 잠재 GDP로 간주하는 것이고, 생산함수를 이용한 추정법이란 일반적

으로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한 다음 잠재 output(GDP)을 추정하는 것이다. 예산

탄력성은 GDP가 변화함에 따라 세입(稅入)과 지출이 각각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포착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OECD가 개발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추

정된 Output gap에 세입과 지출의 탄력성을 곱하면 경기순환에 따른 재정수지(cyclical 
balance)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IMF(2009, pp. 55-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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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장점 단점

채무준칙
- 국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 연계
- 모니터링 및 감시의 용이성

- 정책의 국채비율에 대한 영향이 즉각적이지 않거나 
제한적이어서 명확한 단기 운영지침 수립 곤란 

- 경기안정화와 상치 가능(pro-cyclical rule로 전락
할 가능성)

- 국채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
을 받음. 

재정균형준칙
- 명확한 운영지침의 존재
- 국채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계
- 모니터링 및 감시의 용이성

- 경기안정화와 상치 가능(pro-cyclical rule로 전락
할 가능성)

- 단년도 재정수지에 제약을 가하는 준칙은 정부가 통
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지출준칙

- 명확한 운영지침의 존재
- 경기안정화와 부합
- 정부규모 축소에 유용
- 모니터링 및 감시의 용이성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직접 연계되지 않음(수입에 대
한 제약 부재).

- 지출준칙에서 제외한 세목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면 
정부지출 구조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

수입준칙

- 정부규모 축소에 유용
- 경기순응적 지출 예방 가능: 버블경

기에 따른 ‘우발적’ 세입에 대해 지출
준칙을 부과하는 경우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직접 연계되지 않음(지출에 대
한 제약 부재). 단 ‘우발적’ 세입에 대한 지출준칙은 
제외

- 경기안정화와 상치 우려: 경기순응적 준칙으로 전락
할 가능성 

자료: Schaechter et al.(2012), pp. 7-9; IMF(2009), pp. 4-6.

표 3-2. 재정준칙의 4가지 유형별 특징

지출준칙은 정부지출의 총액 내지 경상지출과 같은 특정 항목의 지출

액 내지 증가율을 3~5년 동안 제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들 준칙

은 수입 측면을 통제하지 못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목표로 

직접 연계되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정부지출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재정

건전화의 강력한 수단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수입준칙은 정부수입에 상한선(ceiling) 혹은 하한선(floors)을 설정한

다는 측면에서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준칙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조세의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조세를 도입한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부합하겠지만,46)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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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특별한 예외상황을 제외하고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한 것처럼 국민들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차단

하기 위해 세율에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세율 인상 시 주민투표라는 제약

장치를 두는 경우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는 상치된다고 할 수 있다.47) 

정부수입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준칙은 정부지출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측

면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목표로 직접 연계되지 못하는 단점

도 갖고 있다.

다. 재정준칙의 한계 및 보완장치

재정규율 관점에서 재정준칙이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재정준칙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재정규율 자체의 역기능,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준칙이 보여준 한계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는 재정준칙이 아니더라도 재정규율을 유지할 수 있는데, 

1990년대 중반 미국 경제가 호황이고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을 때

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신중한 정책결정이 효과적이지 공식적인 

재정균형 준칙은 불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1975

년 처음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1947년 제정한 재정법의 재정균형 준

46) 1994년 네덜란드 연립정부가 도입한 “추가적인 감세는 다른 증세로 반드시 보충하여야 

한다”는 준칙이 대표적이고,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연립정부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산가격 급등으로 파생된 정부수입(windfall revenue)의 50%는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나, 프랑스가 2011년부터 법률(Multi-year Public Finance Planning Act)로 정한 

신규 정부수입의 최소 목표치(2011년 110억 유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30억 유

로 추가)에 관한 준칙도 여기에 해당한다. IMF(2012) DB 자료(accessed November 25, 
2013) 참고.

47) 덴마크의 구체적인 수입준칙에 관해서는 IMF(2012) DB 자료(accessed November 25, 
2013)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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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위배하였다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credibility) 혹은 

평판(reputation)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시각이다(Kopits 2001, pp. 63-65). 

둘째, 재정준칙은 경직된 것이어서 정부로 하여금 일종의 규제회피 혹

은 회계조작(creative accounting)을 유발하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

도 있다(Schaechter et al. 2012, p. 9; IMF 2009, p. 15; Kopits 2001, 

pp. 63-65). 예를 들어 1990년대 초반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사례, 그리고 

2010년 이후 일본 민주당 정권의 ‘매장금’ 활용 사례는 국채비율이 높고 

정부의 예산운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회계조작에 나서는 대표 사례로 언급된다.

셋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1990년대 세계 각국이 도입

한 각종 재정준칙이 그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Shick 2010, pp. 37-41). 즉 과거의 재정준칙은 지나치게 경직

되어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효과적으로 이행에 옮길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비추어 차세대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재정준칙

이 실제 예산제도나 절차를 거쳐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역시 시

급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재정준칙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구

속력을 갖춘 중기재정계획이 중요하다. 재정건전화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복수연도에 걸친 지출준칙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지출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준칙(pay as go rule)을 설정하는 방식

으로 중기재정계획을 구속력 있게 운용하여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국가

예산기관(Independent Fiscal Agencies)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경기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예산회계에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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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재정준칙 역시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시

정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국가예산기관

을 설치하는 것이다.48) 셋째는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을 제

정하여 그 안에 재정준칙을 담고, 정부 재정정책 방향을 정하거나 단기

‧ 중기 ‧ 장기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예

산편성 메커니즘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IMF 2009, pp. 11-14; Schick 

2010, pp. 47-48).49)

국가
재정준칙1) 관련 제도

ER RR BBR DR 중기재정계획2) 독립 예산기관3) 재정책임법

호주 ○ ○ ○ ○ ∆ ∆ ○

캐나다 × × × × ∆ ∆ ×

프랑스 ○ ○ ○ ○ ∆ ∆ ×

독일 ○ × ○ ○ ∆ ∆ ×

네덜란드 ○ ○ ○ ○ ○ ∆ ×

뉴질랜드 × × ○ ○ ○ × ○

표 3-3. 주요국의 재정준칙 도입 상황(2012년 기준)

48) 미국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나 영국의 OBR(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2010년 설립), 캐나다 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r, 2006년 설립), 호주 의회예

산국(2012년), 네덜란드 CPB(Central Planning Bureau) 등은 중앙은행처럼 정치적 독립

성을 보장받고, 경기예측이나 중장기 추계, 재정정책 분석 등의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스웨덴의 재정정책위원회(Fiscal Policy Council, 2007년 설립)는 정부가 경기변동 주기

당 평균 1%의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도록 규정한 재정균형준칙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

링하고 현행 재정정책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며, 예산제도 운용의 

투명성과 경기예측의 정확성까지 평가하고 있다. IMF(2009), p. 13.
49) 재정책임법을 도입한 국가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뉴질

랜드,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스페인, 스리랑카, 영국 등이다. IMF(2013) DB(accessed 
November 25,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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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준칙1) 관련 제도

ER RR BBR DR 중기재정계획2) 독립 예산기관3) 재정책임법

스웨덴 ○ × ○ ○ ○ ○ ×

영국 × × ○ ○ ○ ○ ○

미국 ○ × × × ∆ ∆ ×

일본 ○ × ○ × × × ×

표 3-3. 계속

주: 1) ER: 지출준칙(Expenditure Rule), RR: 수입준칙(Revenue Rule), BBR: 재정균형준칙(Budget Balance Rule), 

DR: 채무준칙(Debt Rule). 단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정부, EU국가의 경우는 EU 차원 내지 해당 국가의 독자적 

재정준칙을 기준으로 함.

2) 해당 준칙 혹은 제도를 갖춘 경우는 ○, 그렇지 않은 경우는 ×로 표기하였으나, 중기재정계획을 책정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이 재정운용 현황 및 재정준칙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단순히 

분석 ‧평가만 하는 경우에는 ∆로 표기하였다. 

3) 독립 예산기관은 성격상 예산편성에 필요한 경기예측 등에 주력하는 기관과, 재정운영 현황과 재정준칙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기관으로 대별할 수 있음.

자료: IMF(2013) DB(accessed November 25, 2013); 田中(2013b)

3. 일본의 예산제도 운용과 재정규율의 이완

가. 재정법과 재정규율

1947년 재정된 일본 재정법은 재정규율과 관련하여, 건설국채(建設公

債) 원칙50)과 일본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및 정부의 일본은행으로부터의 

차입 금지 원칙 2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일본 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 세출은 원칙적으로 조세로 충

당하되,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출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국회의결을 거

50) 일본에서 사용되는 공채(公債)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합

한 것이나, 편의상 국채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흔히 

건설국채와 적자국채로 구분하는데, 이는 국채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공공사업과 

출자, 대출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채발행을 허용하고 이를 건설국채로 불렀기 때문이다. 



제3장 일본의 재정규율❙93

친다는 단서하에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적

으로 국가재정은 재정균형을 지향하되, 공공사업비(capital expenditure)나 

출자금, 대출금은 소비지출이 아니라 국가자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국채발

행이나 차입을 통한 장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가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황금률(golden rule)을 도

입한 것이고, 이때 발행하는 국채는 특별히 건설국채(建設国債)라 칭하고 

있다.

물론 일본 재정법 제4조가 규정한 재정균형준칙은 재정법이 제정된 

1947년부터 1965년까지만 준수되었다. 1966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건설

국채를 발행한 것이다([표 3-4] 참조).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가장 기본적

인 재정규율은 건설국채만 용인하는 재정균형준칙이라 할 수 있다.51) 

그러나 1975년 제1차 오일쇼크를 경험한 일본정부는 특례입법을 제정

하여 특례국채, 이른바 적자국채(赤字公債)를 발행하였다. 적자국채란 앞

에서 말한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출금의 재원 외에 예를 들면 공무원 

급여와 같은 경상경비를 충당하고 세입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서, 정부가 필요 시 ‘특례공채법’이라는 1년 시한의 특별법을 제출

하는 형식을 빌려서 발행하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재정규율이 이완되는 

첫 번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52) 

51) 일본의 재정규율로서 건설국채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田中(2013a, pp. 
145-146)는 실제 일본 정부가 건설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비 내역 중에는 선박건조비

(경찰청)나 관청 청사(중의원) 건설비 등과 같이 국민에게 직접 편익이 돌아가지 않는 

항목도 많고, 더군다나 건설국채는 60년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데 상기 항목들이 과연 

세대 간 부담과 편익의 공평성 관점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52) 飯尾(2004, pp. 217-220)는 이와 같이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이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이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서, 첫째 자민당 정권이 이른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그간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을 공공사업 예산으로 포섭하려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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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제정법 제4조, 즉 건설국채 발행원칙의 

준수에 두고 재정을 운영하였지만, 일본정부가 처음으로 적자국채를 발행

한 1975년 이후 2012년까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던 시기는 1991년

부터 3년이 전부였다. 특히 1994년도에는 적자국채 발행액이 4.1조 엔이

었으나 2010년에는 34.7조 엔으로 급증하였다. 그 결과 전체 국채발행액

에서 차지하는 적자국채 발행액의 비중은 발행실적 기준으로 1994년 

25.1%에서 2010년도에는 82.0%로 급증하였다. 

물론 일본 정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버블경제에 따른 세수확대에 기

인하는 바도 크지만, 차기연도 정부부처의 개산요구기준53)을 금년도 예

산액으로 동결하는 ‘zero-ceiling(槪算要求基準)’ 방식의 지출준칙을 엄격

히 적용하여 1991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3년간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일본 재정법이 규정하는 재정규율에 관한 두 번째 원칙은 일본은행의 

국채 직접인수와 일본은행으로부터의 정부 차입을 금지하고 있는 제5조 

규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전시 중에 일본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대량 인수하여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였다는 반성에서 비롯

된 것이기도 하다. 단, 재정법 제5조의 단서조항으로서 일본은행이 보유

하는 국채의 차환(roll-over) 목적으로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는 새로운 통

화팽창 요소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일본은행의 인수를 허용하고 있다.

확립되었고, 이 과정에서 각종 업계단체가 자민당의 후원회 조직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는 점, 둘째 1973년 다나카(田中角栄) 총리의 ‘복지원년’ 선포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지

역에서의 야당 지지층을 포섭하기 위해 사회보장체제를 정비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53) 개산요구(概算要求)에 대해서는 ‘나. 예산편성과 재정규율’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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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도

국채발행액
적자국채
비율

B/(A+B)

국채
의존도1)건설국채 적자국채 합계

당초예산 발행액(A) 당초예산 발행액(B) 당초예산 발행액

1975 20,000 31,900 0 20,905 20,000 52,805 39.6 25.3

1976 35,250 37,250 37,500 34,732 72,750 71,982 48.3 29.4

1977 44,300 50,279 40,500 45,333 84,800 95,612 47.4 32.9

1978 60,500 63,300 49,350 43,440 109,850 106,740 40.7 31.3

1979 72,150 71,330 80,550 63,390 152,700 134,720 47.1 34.7

1980 67,850 69,550 74,850 72,152 142,700 141,702 50.9 32.6 

1981 67,850 70,399 54,850 58,600 122,700 128,999 45.4 27.5 

1982 65,160 70,360 39,240 70,087 104,400 140,447 49.9 29.7 

1983 63,650 68,098 69,800 66,765 133,450 134,863 49.5 26.6 

1984 62,250 64,099 64,550 63,714 126,800 127,813 49.8 24.8 

1985 59,500 63,030 57,300 60,050 116,800 123,080 48.8 23.2 

1986 57,000 62,489 52,460 50,060 109,460 112,549 44.5 21.0 

1987 55,200 68,799 49,810 25,382 105,010 94,181 27.0 16.3 

1988 56,900 61,960 31,510 9,565 88,410 71,525 13.4 11.6 

1989 57,800 64,300 13,310 2,085 71,110 66,385 3.1 10.1 

1990 55,932 63,431 0 9,689 55,932 73,120 13.3 10.6 

1991 53,430 67,300 0 0 53,430 67,300 0.0 9.5 

1992 72,800 95,360 0 0 72,800 95,360 0.0 13.5 

1993 81,300 161,740 0 0 81,300 161,740 0.0 21.5 

1994 105,092 123,457 31,338 41,443 136,430 164,900 25.1 22.4 

1995 97,469 164,401 28,511 48,069 125,980 212,470 22.6 28.0 

1996 90,310 107,070 119,980 110,413 210,290 217,483 50.8 27.6 

1997 92,370 99,400 74,700 85,180 167,070 184,580 46.1 23.5 

1998 84,270 170,500 71,300 169,500 155,570 340,000 49.9 40.3 

1999 93,400 131,660 217,100 243,476 310,500 375,136 64.9 42.1 

2000 91,500 111,380 234,600 218,660 326,100 330,040 66.3 36.9 

표 3-4. 일본 일반회계의 적자국채 발행 추이
(단위: 억 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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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채발행액
적자국채
비율

B/(A+B)

국채
의존도1)건설국채 적자국채 합계

당초예산 발행액(A) 당초예산 발행액(B) 당초예산 발행액

2001 87,600 90,760 195,580 209,240 283,180 300,000 69.7 35.4 

2002 67,900 91,480 232,100 258,200 300,000 349,680 73.8 41.8 

2003 64,200 66,931 300,250 286,519 364,450 353,450 81.1 42.9 

2004 65,000 87,041 300,900 267,859 365,900 354,900 75.5 41.8 

2005 61,800 77,620 282,100 235,070 343,900 312,690 75.2 36.6 

2006 54,840 64,150 244,890 210,550 299,730 274,700 76.6 33.7 

2007 52,310 60,440 202,010 193,380 254,320 253,820 76.2 31.0 

2008 52,120 69,750 201,360 261,930 253,480 331,680 79.0 39.2 

2009 75,790 150,110 257,150 369,440 332,940 519,550 71.1 51.5 

2010 63,530 76,030 379,500 347,000 443,030 423,030 82.0 44.4 

2011 60,900 83,680 382,080 456,800 442,980 540,480 84.5 n.a

2012 59,090 114,290 383,350 386,202 442,440 500,492 77.2 n.a

표 3-4. 계속
(단위: 억 엔, %)

주: 국채의존도란 일반회계 세출 대비 국채발행액(A+B) 비율을 의미함.

자료: 財務省(2013c); 財務省, ｢国債等関係諸資料｣.

일본은행의 국채인수와 관련하여 일본은행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간

접’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약이 없다. 2013년 4월 아베노믹스

의 금융완화를 둘러싼 논란에서 그간 일본은행이 장기국채 인수 한도를 

일본은행권의 유통잔액 이하로 설정 ‧ 운영한 이른바 ‘은행권룰’을 일시 

정지시키기로 한 결정54)에 대해, 일부에서는 통화량 증발을 통한 재정적

자의 축소(monetization of debt)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중앙

은행의 통상적인 금융조정기능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

54) ｢日銀 質的 ‧ 量的金融緩和を導入:銀行券ルールは一時停止｣(2013), 󰡔日本経済新聞󰡕. (4月 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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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편성과 재정규율

1) 의사결정 시스템의 분권화: 재무성의 재정규율 기능 취약

재정규율은 앞에서 논의한 재정법이나 재정준칙만으로 확립될 수 없

고,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정부부처들이나 재무부, 대통

령 혹은 총리, 국회와 같은 플레이어(player)들의 역할, 나아가 이들 상호

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예산편성을 둘러싼 의사결정 시스템

이 분권화되어 있다고 할 때 이는 실제 예산편성 권한이 재무성55)에 집중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나 재정건전화 정책 방향에 대해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56)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총리의 잦은 교체와 리더십 부

족은 정부의 재정규율 이완과 재정적자 누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비판 

받는다. 野中(2011)는 역대 일본 총리의 잦은 교체와 리더십 부족이 통치

(governance) 인프라에 문제가 있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고, 내각 내 정관

관계, 정부와 국회의 권한관계, 중의원과 참의원의 관계 3가지 측면에 다

음 3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거론한다. 

첫째, 일본의 내각 내 정관(政官)관계를 보면 내각 혹은 정부부처는 의원내

각제임에도 여당 임명직인 장 ‧ 차관, 정무관에 비해 사무차관회의를 정점으로 

한 행정 관료의 권한이 비대하다는 점에서 내각과 각의는 유명무실하다. 

55) 2000년 일본의 행정개혁으로 대장성(大藏省)에서 금융감독기능이 금융청(金融庁)으로 

분리 ‧ 독립하면서 탄생하였으나, 본문에서는 대장성과 재무성을 구분하지 않고 재무성

(Ministry of Finance)으로 통일하였다.
56)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영연방 국가들은 재무장관 혹은 총리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 

예를 들면 영국 재무장관 산하의 Ministerial Committee on Public Service and Public 
Expenditure와 호주 총리 산하의 Senior Ministers Review와 Expenditure Review 
Committee(ERC)를 통해 1990년대 재정건전화를 주도하였다. 田中(2004), pp. 320-322. 



98❙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飯尾(2004, pp. 210-211)는 여당이 행정부처를 ‘장악’하지 못하는 일본

의 정치시스템을 ‘관료내각제’라는 용어에 빗대면서, ‘관료내각제’하의 내

각은 입법을 스스로 완결할 수 없어 여당 족의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

조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일본의 정치시스템은 여당이 내각에 대

해 우위를 점하면서도 기본적인 법안 ‧ 정책 준비의 주도권은 행정관료를 

주축으로 한 정부부처가 갖고 있는 고도로 융합된 정관관계라는 것이다.57)

野中(2011)는 각의(閣議)결정 과정을 보더라도 사전에 행정 관료가 모

든 것을 결정하고 각의는 형식적으로 사후 인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는 점에서 총리의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고, 2001년 1월 당시 고이즈미(小

泉純一郎) 총리가 경제 ‧ 재정정책에 관해 총리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유관 

장관이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설치한 경제재

정자문회 역시 그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둘째, 일본의 정부와 국회 간 권한관계를 보면, 입법과정에서 거의 권

한이 없는 정부로서는 법안 심의를 위해 여당의 정조회(政務調査会)58)와 

족의원(族議員)에 의한 정부 제출 법안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특징이 

있다.59) 정고관저(政高官低) 현상이다.

57) 伊藤(2011)는 이와 같은 내각 내 정관관계가 온존한 상태에서 2009년 정권교체를 실현

한 민주당이 ‘정치주도, 탈관료’의 정책실현을 위해 각종 조직을 신설한 것을 두고, 이

는 의사결정이 더욱 복잡해져 시기적절한 현안 대안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58) 2013년 9월 현재 자민당의 정조회는 후생노동부회, 농림부회, 수산부회, 경제산업부회, 

국토교통부회, 환경부회 등 13개의 부회(部会)로 구성되는데, 각 부회는 1인의 부회장

과 2인의 부회장대리, 다수의 부(副)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自民堂 웹사이트( 
https://www.jimin.jp/member/officer/02-03/)

59) 野中(2011)는 일반적인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 의사일정이나 법안 심의 방법, 의결 방

식 등을 결정하는 등 정부가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총리 ‧ 정부의 

리더십을 확보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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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원이란 정부부처를 단위로 한 특정 정책분야에서 일상적으로 강력

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견 이상의 국회의원을 말한다. 그 효시는 1972년 

‘일본열도개조론’을 제창한 자민당 다나카(田中角栄) 전 총리인데, 그를 

비롯한 초창기의 족의원들은 정부부처 장관을 역임하면서 정부부처 내에 

독자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형태로 지위를 확보하였으나, 그 이

후의 족의원들은 1980년대 후반 후생족(厚生族)으로서 명성이 높았던 하

시모토(橋本龍太郎) 전 총리처럼 당(黨)과 정부부처, 국회의 중역을 골고

루 섭렵하면서 지위를 확보하였다(岩井 2002, p. 33). 

자민당 정조회 부회는 정부부처의 설명이나 업계단체로부터의 요청을 

수리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한다는 점에서 관료-업계단체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즉 족의원과 관료, 업계단체로 형성되는 ‘철의 삼각

형’60)이 작동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정조회 부회에서 일단 결정되는 

정책은 정조회의 정책심의회, 자민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무회를 거

쳐 자민당안(案)으로 확정되지만, 부회 이후의 기구들은 실질적인 정책논

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회가 실질적으로 자민당의 정책을 결정하

는 기구이기도 하다(그림 3-2 참조). (北沢 ‧ 斎藤 ‧ 横松 1998, p. 26).61)

60) ‘철의 삼각형’이란 도로, 농업, 의료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그 분야를 관할하는 관료조

직, 관련 업계단체, 족의원 3자 간 결합을 의미한다. 이때 관료조직은 예산과 권한을 확보

하기 위해 족의원을 이용하고 업계단체에 대해서는 정책적 편의를 봐주는 대신 낙하산 자

리를 확보한다. 업계단체는 공사를 수주하거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족의원에게는 정치

자금과 ‘표’를 제공하는 ‘후원회’ 역할을 수행하고, 관료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 요청을 

수락한다. 족의원은 업계의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 정치자금과 ‘표’를 얻는 한편, 법안이나 

예산 심의에서 관료의 편의를 봐준다. コトバンク(2013).
61) 岩井(2002, p. 37)는 자민당 족의원의 ‘산실’ 역할을 수행하는 정조회 부회의 ‘사전심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여, 총리가 정책 안건을 독자적 판단에 입각하여 직접 국회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회기능 제고, 나아가 野中(2011)
가 지적하는 총리의 리더십 확립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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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자민당

정무조사회

정부부처

정무조사회
정책심의회

유력 족의원,
정무조사회 부회장

부처결정

부회

총무회

요청

업계단체

조직본부

그림 3-2. 자민당 정권의 정책 ‧예산 결정에서 ‘철의 삼각형’의 역할

자료: 北沢‧ 斎藤‧ 横松(1998), p. 26.

위와 같은 일본 정관(政官)관계의 2가지 특징은 정치시스템의 분산화

를 의미하는데,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선 정부 내에

서는 각 정부부처가 내부에서 상향(bottom-up)식으로 조정하여 요구하는 

예산액(槪算要求案)에 대해, 재무성이 사정 ‧ 심사를 거쳐 예산액을 조정

하는 과정을 거친다.62) 

62) 각 정부부처는 대략 8월 말까지 필요 경비를 정리한 ‘요망서’를 재무성에 제출하는데 이

를 개산요구(槪算要求)라 하고, 재무성은 이를 사정 ‧ 심사한 다음 연말까지 내각(각료회

의)에 정부예산원안을 제출한다. 한편 각 정부부처는 재무성이 사전 제시한 가이드라인 

혹은 ceiling에 맞춰 개산요구서를 작성하는데, 2001년 이후 자민당 정권시대에는 경제재

정자문회의가 결정하는 경제운영에 관한 기본방침(‘骨太の方針’)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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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일본 재무성의 예산 및 세제 사정 ‧ 심사는 정치인의 정책요

구를 조직과정에서 통제하면서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이익 요구가 확대되고 족의원 

같은 세력이 형성되면 재무성을 포함한 관료는 더 이상 족의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되고, 정고관저(政高官低) 현상이 자리를 잡게 된다(飯

尾 2004, p. 221). 이와 같은 정고관저 아래서는 재무성이 확립한 재정규

율 역시 이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 재무성의 재정규율과 관련하여 飯尾(2004, pp. 225-226)는 2001

년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자민당 총리가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세출삭감 등 재정구조개혁 조치를 단행한 사례63)를 예로 들면서, 재무성

의 재정규율은 총리의 리더십과 결합할 때에만 앞에서 지적한 정부부처

의 상향식 예산편성의 폐단을 시정하는 등 효과를 발휘한다고 지적한다. 

즉 재무성 단독의 예산 사정 ‧ 심사가 강력한 재정규율로써 예산의 조정효

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입(歲入)이 증가하는 고도 성장기에

나 가능하였지, 재무성은 세수가 정체되는 저성장기를 대비하여 재정규율

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64) 

특히 1994년 ‘제네콘 뇌물’ 사건65)과 1998년 ‘재무성 관료 뇌물’ 사

63)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다. 재정개혁과 재정규율: 재정준칙의 도입과 

실패’에서 상술한다.
64)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룸에 따라 업계단체의 자민당 이

탈현상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업계단체로는 일본치과의사회, 전국건설업협회, 일본의사

회, 일본약제사회, 일본간호협회가 거론되었다. ｢業界団体, 自民離れ進む｣(2009), 󰡔日本

経済新聞󰡕. (9月 7日)
65) 가네마루(金丸信) 전 자민당 부총재의 탈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제네콘: 

general construction)들이 정치인 ‧ 관료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당시 

건설장관, 미야기현 지사, 이바라키현 지사, 센다이 시장 등을 구속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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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66) 등 재무성 관료의 부패문제는 1998년 하시모토(橋本竜太郎) 총리가 

행정개혁을 단행하게 된 단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무성에 대한 사회적 

명성 추락과 함께 재정규율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의원과 참의원의 관계에서는 참의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비

대하다는 점이다.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으나 참의

원에서는 과반에 미달하는 이른바 ‘뒤틀린(ねじれ)’ 국회67) 현상이 빈번

한 가운데, 집권 여당의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재정

건전화 정책이 지속성을 갖고 계획대로 추진되기에는 한계가 자명하다. 

예를 들어 2010년 6월 재정운영전략이라는 재정건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 집권 민주당은 ‘뒤틀린’ 국회 상황에서 2011년 8월 26일, 특례공

채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가까스로 승인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자민당 등 

야당은 특례공채법을 채택하는 대신 간(管直人) 민주당 총리의 사퇴를 주

장, 이를 관철시켰다. 그 특례공채법은 어린이수당이나 고교무상교육 등 

민주당 선거공약을 많은 부분 반영하고 있었다(野中 2011).

2012년 가을 국회 역시 선거제도 개혁과 특례공채법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첨예하였는데, 11월 15일 당시 노다(野田佳彦) 민주당 총

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특례국채 발행을 용인하는 특별법을 자민

‧ 공명당이 받아들인다는 조건하에 중의원 해산, 선거실시를 발표하였다. 

66) 1998년 3월 재무성 관료 4명, 일본은행 1명, 재무성 OB 2명이 4개 은행으로부터 거액

의 수뢰혐의로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67) 역대 일본 선거에서 ‘뒤틀린’ 국회 현상이 나타난 예는 1989년 참의원 선거(여당 자민

당의 참패), 1998년 참의원 선거(여당 자민당의 패배), 2007년 참의원 선거(여당 자민당

의 패배), 2010년 참의원 선거(여당 민주당의 참패), 2012년 중의원 선거(자민당이 중의

원 선거에 승리. 그러나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도 자민당도 의석수가 과반 미

달) 등 5차례이다. 그러나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함에 따라 2013
년 10월 현재 ‘뒤틀린’ 국회 현상은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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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에서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 90.3조 엔 가운데 적자국채로 조

달 예정이었던 예산은 무려 38.3조 엔(세입의 약 40%)에 달하였다.68)

2) 일본 재무성 ceiling 제도의 실효성 저하

일본 재무성이 고도 경제성장기인 1960년대부터 운용 중인 개산요구

기준(槪算要求基準: 이하 ceiling)은 앞에서 지적한 재정법 4조가 규정하

고 있는 건설국채 원칙을 준수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

입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예산편성 절차에 따르면 각 정부부

처는 매년 8월 말까지 개산요구서(槪算要求書)를 작성하여 재무성에 예산

을 요구하는데, ceiling은 이 과정에서 재무성이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재

정준칙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재무성이 운용 중인 ceiling 제도는 시대에 따라 그 형태가 변한 것도 

사실인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처음에는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ceiling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Zero-ceiling을 시작한 1982년도 예산부터는 경상

적 경비와 투자적 경비와 같이 예산의 성격에 따라 ceiling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ceiling 수준 역시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

에는 15~50%에 달하였으나,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경험하

면서 경제가 저성장기조로 전환한 것을 배경으로 1982년부터는 zero-ceiling

을 도입하는 등 점차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財務省 2009).69) 

68) ｢衆議院 来月16日 党首討論 首相 異例の解散日明言｣(2012), 󰡔日本経済新聞󰡕. (11月 15日).
69) [표 3-5]에서 알 수 있듯이 1998년도 예산부터는 ceiling의 적용범위가 경상적 경비, 투

자적 경비에서 공공사업비, 사회보장관계비, 의무적 경비로 바뀌었다. 단, 기본적으로 일

본 재무성의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ceiling 제도를 논할 때에는 1997년도 예산까지만 대

상으로 하고 그 이후는 일종의 지출준칙(ER)인 지출상한(cap)제로 부른다. 이에 대해서

는 ‘다. 재정개혁과 재정규율: 재정준칙의 도입과 실패’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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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도1) Ceiling(전년대비 증가율) 특별 Ceiling

1961~64 +50%

1965~67 +30% 

1968~75 +25%

1976 +15%

1977 일반행정경비+10%, 기타 +15% 

1978~79
일반행정경비(경상사무비 0%, 기타 5%), 
기타 +13.5%

1980 일반행정경비 0%, 기타 +10%

1981 일반행정경비 0%, 기타 +7.5%

1982 0%(Zero Ceiling)

1983 -5%(단, 투자적 경비 제외)

1984~87 경상적 경비 -10%, 투자적 경비 -5%

1988~93 경상적 경비 -10%, 투자적 경비 0%
사회자본정비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사업 
1.3조 엔

1994~95 경상적 경비 -10%, 투자적 경비 +5% 〃

1996
경상적 경비(일반행정경비 -15%, 
기타 -10%), 투자적 경비 +5%

〃

1997
경상적 경비(일반행정경비 -15%, 
기타 -12.5%, 이자지급 -5%, 
인건비 -0.8%), 투자적 경비 0%

〃

1998
공공사업관계비2) -7%, 
사회보장관계비 +3,000억 엔, 
과학기술진흥비 +5% 

정보통신 ‧ 과학기술 ‧ 환경 등 특별조치 
0.15조 엔, 공공사업배분중점화 조치 
0.4조 엔

1999
공공사업관계비 0%, 
사회보장관계비 +5,700억 엔, 
과학기술진흥비 +5% 

경기대책 4조 엔(이 중 공공사업관계비 
2.7조 엔), 정보통신 ‧ 과학기술 ‧ 환경 등 
특별조치 0.15조 엔, 공공사업배분중점화 
조치 0.5조 엔

2000
공공사업관계비 0%, 
사회보장관계비 +5,000억 엔

정보통신 ‧ 과학기술 ‧ 환경 등 특별조치 
0.25조 엔, 공공사업배분중점화 조치 
5.5조 엔

2001
공공사업관계비 0%, 
사회보장관계비 +7,500억 엔

공공사업배분중점화 조치 7,000억 엔

표 3-5. 일본 재무성의 예산 Ceiling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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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도1) Ceiling(전년대비 증가율) 특별 Ceiling

2002
공공투자관계비 0%, 
사회보장관계비 +7,000억 엔

공공투자중점화조치: 공공투자관계비 총
액의 90/100

2003

공공투자관계비 -3%(요구는 120/100), 
의무적 경비 +6,900억 엔과 인건비 평균증
가율, 재량적 경비 -2%
(단, 과학기술진흥비는 제외)

공공투자중점화조치: 공공투자관계비 총
액의 97/100

표 3-5. 계속

주: 1) 2004년도 이후에도 공공투자관계비, 의무적 경비, 재량적 경비, 연금 ‧의료 경비 등으로 나누어 Ceiling을 설정하고 

있으나 편의상 생략함. 

2) 공공투자관계비에는 공공사업관계비와 기타 시설비 포함. 

자료: 財務省(2009).

Asako et al.(1991)은 1980년대 일본 재무성이 세입 측면에서는 인플

레이션으로 납세구간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입(稅入)이 늘어나는 ‘bracket 

creeps’제도를 운용하고 세출 측면에서는 zero-ceiling을 적용함으로써 

1973년 1차 오일쇼크 이후 악화되었던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데 큰 효과

를 보았다고 평가하였다. 실제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

을 보면, 1970년대에는 10%를 초과하였지만 1981년에는 8.1%로 저하하

였고, 1983년도의 7.2%를 제외하면 1982~86년도에는 1~3%로 더욱 낮

아졌다(田中 2011, p. 52). 

그러나 ceiling 제도는 그 수준의 고저를 떠나 정부부처별 혹은 사업별 

배분비율의 경직화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그림 3-3]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세출에서 공공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19.5%

에서 1997년 19.7%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치산 ‧ 치수, 도로, 항만 ‧ 공항, 

주택, 하수 ‧ 환경, 농업 ‧ 농촌 등 공공사업비의 구성항목별 비중 변화 추

이를 보더라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없었다. ceiling 제도가 1980년

대 이후 세출삭감에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투자와 같은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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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비 구성]

16.3

17.9

17.4

28.6

29.5

29.4

7.6

8.2

8.2

12.7

11.4

12.2

17.9

16.3

15.6

12.6

13.9

14.2

0% 20% 40% 60% 80% 100%

1997

1995

1985

치산 ∙치수 도로 항만 ∙공항 주택

하수 ∙환경 농업 ∙농촌 임도 ∙공업 조정비 등

[일반세출 구성]

33.2

29.4

24.8

17.8

19.7

19.5

18.4

25.1

14.5

14.9

16.4

16.3

0% 20% 40% 60% 80% 100%

1997

1985

1975

1965

사회보장관계비 공공사업관계비 문교 ∙과학기술 진흥비
방위관계비 경제협력비 에너지대책비
주요식량관계비 그외 경비

주: 일반세출 구성비는 당초예산 기준.

자료: ｢キャップ制で予算変わるか｣(1997), 󰡔日本経済新聞󰡕. (7月 21日).

그림 3-3. 일본의 공공사업과 일반세출의 구성(1997년)

는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나눠먹기식’ 예산편성 관행이 온존하

였다는 방증이다.70)

일본 재무성의 Ceiling 제도 운용은 ‘회계조작’이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고 비판받는다. 田中(2011, pp. 53-54)는 그 예로 외국환자금특별회계와 

같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1981년도까지는 100

억~200억 엔 정도였던 것이 1982년 2,066억에서 1988년에는 1.7조 엔까

지 늘어난 점과, 1983년도에서 1989년도까지 국채상환비로서 일반회계에

70) 하시모토 내각이 Ceiling이라는 지출준칙을 도입하여 세출동결의 범위를 투자적 경비라

는 대항목에서 사회보장지출, 공공사업과 같은 중항목으로 좁힌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세부 공공사업 분야별 ‘나눠먹기식’ 예산편성 관행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공공사업비 내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세출을 삭감하면 자민당의 농림

족 국회의원이, 도로분야에 대한 세출을 삭감하면 건설족 국회의원이 반발하는 등 투자

의 효율성에 근거한 예산배분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정치환경에 있다고 봐야 할 것

이다. ｢キャップ制で予算変わるか｣(1997), 󰡔日本経済新聞󰡕. (7月 2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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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로 정률(定率) 전입하는것을 중단함으로써 일반

회계의 세출을 축소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

계로의 세입 전입은 1997년 약 1.2조 엔, 1998년 약 1.9조 엔(田中 2011, 

p. 56)으로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회계조작은 정부가 일반회

계만을 대상으로 한 공채의존도(전체 세입 중 공채발행액이 차지하는 비

중)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추경예산의 과다편성

재정규율 관점에서 일본의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당초예산은 비교적 

엄격한 재정규율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경기대책 명분으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은 사실상 재정규율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즉 田中(2011, 

pp. 85-86)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

는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관계기관이지만, 예산편성의 주요 지

출준칙은 일반회계의 당초예산을 대상으로 하는 Ceiling”이다. 추경예산

은 이와 같은 Ceiling 적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정부부처로서는 당초예

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을 추경예산에 상정할 유인책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이다.

飯尾(2004, p. 215) 역시 특히 1990년대 들어 추경예산이 늘어나고 있

는 이유를 재무성이 1980년대에 도입한 ceiling 제도에 있다고 본다. 즉 

정부부처는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재무성의 ceiling제하에서 

엄격한 사정 ‧ 심사를 받게 되므로, 정책적으로 중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비교적 심사가 느슨한 추경예산을 택한다는 것이다. 

[표 3-6]은 1990년도 이후 일본 일반회계에서의 추경예산 비중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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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본예산을 100으로 놓았을 때 추경예산의 비중이 5%를 초과한 

햇수가 절반을 넘는다. 특히 1990년대 말 일본의 금융시스템 불안과 아시

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및 후쿠시

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내외적 쇼크가 발발하면 일본 정부가 이에 민첩하

게 대응해왔음을 읽을 수 있다.

田中(2011)는 1970~2006년도 기간 중에 편성되었던 추경예산을 대상

으로 이들 추경예산이 일본 재정법 제29조가 정한, 의무적 경비의 부족과 

본예산 편성 후 긴급성이 높아진 경우라는 편성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우선 추경예산 편성의 사유 중 의무적 경비, 제도 변경, 경기대책, 대규

모 재해대책은 편성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지만, 경비부족이나 예측오

류 등 나머지 사유는 재정규율의 이완과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간주하였

다. 분석 결과, 그는 2000년도 추경예산 항목 중에서 차세대 항공 보안 

시스템, 대학의 학술정보 네트워크, 고령화에 대응한 공공임대주택, 일본

원자력연구소 출자금, 국립학교시설비와, 거의 모든 추경예산에 등장하는 

정부청사 개 ‧ 보수 등 공공사업 시설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 얼마든

지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

하였다. 특히 정부청사 관련 공공사업 시설비와 같은 정부의 재량적 지출

경비가 추경예산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田中 2011, pp. 85-90).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복구예

산으로서 일본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에서도 위와 같은 재정규율 이완

사례가 보고되었다. 회계검사원이 2013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401개 약 15.2조 엔(단, 인건비 제외)의 복구사업 가운데 재해지역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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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일반회계 본예산(A) 일반회계 추경예산(B) 일반회계 세출총액
추경예산 비중

(B/A)

1990 66,237 3,414 69,651 5.2 

1991 70,347 266 70,613 0.4 

1992 72,218 -728 71,490 -1.0 

1993 72,355 5,083 77,437 7.0 

1994 73,082 349 73,431 0.5 

1995 70,987 7,047 78,034 9.9 

1996 75,105 2,666 77,771 3.6 

1997 77,390 1,143 78,533 1.5 

1998 77,669 10,322 87,991 13.3 

1999 81,860 7,159 89,019 8.7 

2000 84,987 4,783 89,770 5.6 

2001 82,652 3,700 86,353 4.5 

2002 81,230 2,459 83,689 3.0 

2003 81,789 150 81,940 0.2 

2004 82,111 4,768 86,879 5.8 

2005 82,183 4,522 86,705 5.5 

2006 79,686 3,772 83,458 4.7 

2007 82,909 895 83,804 1.1 

2008 83,061 5,850 88,911 7.0 

2009 88,548 14,010 102,558 15.8 

2010 92,299 4,429 96,728 4.8 

2011 92,412 15,099 107,510 16.3 

2012 90,334 10,203 100,537 11.3 

2013 92,612 n.a n.a n.a

자료: 財務省, 財政統計(予算決算等データ), (｢明治初年度以降一般会計歳入支出予算決算｣).

표 3-6. 일본의 추경예산 편성 추이
(단위: 10억 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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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 326건으로서 전체의 1/4, 관련 사업예산

도 약 1.4조 엔에 이른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재해지역 이외 지자체 

청사의 내진화나 국립경기장의 개 ‧ 보수,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급, 

포경(捕鯨)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거론되었다(｢復興予算：被害地と

直接関係ない事業1兆4490億円｣, 󰡔每日新聞󰡕, 2013. 10. 31).

4. 재정개혁과 재정규율: 재정준칙의 도입과 실패

가. 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의 성립과 좌절: 

재정균형준칙(BBR)과 지출준칙(ER)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버블붕괴 이후 경기회복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재정재건을 시도하였다. 당시 하시모토(橋本龍太

郎) 총리는 1997년을 ‘재정구조 개혁 원년’으로 선포하고, 재정개혁 추진

기구로서 정부와 자민당 인사가 참여하는 ‘재정구조개혁추진회의’를 설

치하였다. 

재정구조개혁추진회의는 1997년 1월 설치된 이래 3월에는 ‘재정구조

개혁 5대 원칙’을 발표하였다.71) 1997년 6월 하시모토 내각은 이러한 추

71) 재정구조개혁 5대 원칙이라 함은, “첫째 재정구조개혁의 달성 목표 시점을 2003년으로 

하고(단, 1996년 12월의 재정건전화 목표에 관한 각의결정에서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축소하고 적자국채 발행액을 Zero로 하겠다는 재정건전화목표를 2005년

까지 달성하겠다고 명시함), 둘째 1998년도부터 3년간을 집중개혁기간으로 설정하되 세

출 삭감은 ‘성역’을 인정하지 않고 주요 지출경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삭감 수치목표

를 제시하며, 셋째 1998년도 예산에서 일반세출(정책적 경비)은 전년도보다 줄이고, 넷

째 정부의 공공투자계획 등 모든 장기계획에 대해 세출삭감을 강구하고 세출을 수반하

는 새로운 장기계획은 수립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재정은 국민부담률(재정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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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회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구조개혁의 추진방책’이라는 기본방

침을 발표한 데 이어 ‘재정구조 개혁에 대하여’라는 각의결정을 내렸고, 

11월에는 재정구조개혁법(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의 국

회제출과 법안성립이라는 성과를 남겼다.

하시모토 내각이 제정한 재정구조개혁법의 핵심은 앞에서 언급한 ‘재

정구조개혁 5대 원칙’을 바탕으로 2003년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

율을 3% 이하로 축소함과 동시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2003년도 

국채의존도를 1997년도 수준 이하로 낮추겠다고 당면 목표를 제시한 것

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을 집

중개혁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주요 세출항목에 대해 세출상한

(cap)과 함께 구체적인 삭감 목표를 제시하였다.72)73)

1997년의 재정구조개혁법은 재정건전화, 즉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준칙으로서 지출준칙(Expenditure Rule)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크다. 비록 목표와는 달리 1998년도 예산편성에만 적용되고 말았지

만, 세출상한이라는 지출준칙은 앞에서 언급한 ‘Zero-Ceiling’이 경상적 

경비나 투자적 경비와 같은 큰 세출항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있

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한다는 것이다. 首相官邸(1997a).
72) 우선 사회보장 관련지출에 대해서는 1998년도 당초예산의 사회보장관련비를 전년도 대

비 3,000억 엔 이하로 증액하고, 19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02%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하였고, 공공투자와 관련해서는 1998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전년도 대비 93% 
이하로 축소하고, 1999년도와 2000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보조금 축소와 공립 

의무교육 대상 교직원의 급여 억제를 규정하였고, 이 외에도 방위비, ODA, 과학기술진

흥비, 에너지대책비, 중소기업 대책비 등 거의 모든 국가지원사업에 대해 세출상한(Cap)
을 설정한 것이다. 首相官邸(1997b).

73) 단, 1997년 4월 1일부터 단행된 3%에서 5%로의 소비세율 인상은 재정구조개혁법과는 

별도로 그 이전인 1994년 11월 세제개혁관련법안의 성립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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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비해 세출억제 대상 항목을 더 좁혀 전년 대비 상한선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이 좌절된 이유는 이와 같은 대내외 환경의 급

변에 따라 재정건전화보다는 경기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74) 1997년 4월의 소비세 인상(3%→

5%)에 따른 경기냉각과 11월 산요증권(三洋証券), 홋카이도탁식은행(北

海道拓殖銀行), 야마이치증권(山一証券)의 파산에 따른 금융위기 재현, 

그리고 태국을 시작으로 한 아시아 외환위기는 일본경제를 위협하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조 엔의 공적자금 투입

과 10.3조 엔의 추경예산 편성, 17조 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과 같은 경

기부양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정구조개혁법이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도 간과하기 어려

운 것으로 지적되었다. 첫째, 당시 일본의 재정구조개혁법은 1980년대 중

반 미국에서 제정된 GRH법75)과 마찬가지로 경기순환을 전혀 고려하지 

74) 일본의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하시모토 내각은 1998년 5월 적자국채발행 

조건의 완화, 재정건전화 목표연도의 연장을 담은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

치법 개정법’을 제정하였고, 12월에는 ‘재정구조개혁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지법’을 

제정함으로써 1997년 11월 제정된 재정구조개혁법은 거의 1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田中(2004), pp. 334-335. 

75) 1985년 제정된 Gramm-Rudman-Hollings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와 1987년 제정된 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Reaffirmation Act를 합쳐서 GRH법이라 부른다. 1980년대 당시 레이건 미국 행정부는 

이른바 공급경제학에 근거하여 감세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거액의 재정적자를 초래

하였다. GRH법은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수지의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지출

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GRH법은 850억 달러의 세출삭감, 
이 중에서도 국방비 32% 삭감, 국방비 이외의 재량적 경비 35% 삭감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GRH법은 예산연도 중에 경기가 급랭하면 세수가 급감하여 결국 목표달성이 어

렵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연금이나 복지와 같은 의무적 경비는 국민의 반발을 우려하여 

일률 삭감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결국 GRH법은 재정균형을 1991년에 달성한다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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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직된’ 재정균형 준칙을 고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정개혁

법이 대상으로 하는 세출삭감은 어디까지나 일반회계의 당초예산에만 적

용되는 것으로 추경예산을 통해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었고, 더

구나 1999년도 이후에는 구체적 삭감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을 결

여한 재정준칙이었다(田中 2004, p. 336). 셋째, 하시모토 내각의 재정구

조개혁은 공공사업의 계획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연도별 사업비를 평준화

하여 세출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려는 것이지 예산의 경직성이나 기득권 

보호 측면에서는 ‘개혁’이라 볼 수 없다(鷲見 2002, p. 16). 

나.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구조개혁: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지출준칙(ER)

고이즈미(小泉純一郎) 내각은 재임기간인 2001년 4월부터 2006년 9월

까지 재정구조개혁에 매진하였는데, 2001년 6월 각의결정한 ‘기본방침 

2001’76)과 2002년 1월 각의결정한 ‘개혁과 전망’,77) 2006년 7월 각의결

정한 ‘기본방침 2006’78)을 통해 당시 일본 재정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표를 내걸었지만, 1987년 법률에서는 그 목표연도를 1993년으로 연장하였고, 1990년에

는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中林(2002), pp. 3-4. 
76) 원래 명칭은 ‘향후 경제재정 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今後の経済

財政運営及び経済社会の構造改革に関する基本方針)’인데, 이때부터 기본방침을 호네부

토 방침(骨太の方針)이라고 불렀다. 상세한 내용은 首相官邸(2001) 참조.
77) 원래 명칭은 ‘구조개혁과 경제재정의 중기전망(構造改革と経済財政の中期展望)’이고, 

상세한 내용은 首相官邸(2002) 참조. 
78) 원래 명칭은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6(経済財政運営と構造改革

に関する基本方針2006)’이고, 상세한 내용은 首相官邸(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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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재정구조개혁은 두 단계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연간 국채발행액을 30조 엔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기본방

침 2001’과, 2010년대 초반에 기초 재정수지(PB)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개혁과 전망’은 첫 번째 단계의 개혁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방침 2001’이 천명한 연간 국채발행액 30조 엔 이하로의 

억제 목표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정확하게 30조 엔(건설국채 6조 

7,900억 엔과 적자국채 23조 2,100억)으로 책정하였으나, 경기침체 영향

으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3조 엔 감소한 탓에 실제 발행액은 34조 

9,680억 엔(건설국채 9조 1,480억 엔과 적자국채 25조 8,200억 엔)으로 

당초 예상보다 약 5조 엔 초과하였다. 국채발행을 30조 엔 이하로 억제하

겠다는 목표는 2004년도까지 달성하지 못하였다(표 3-4참조).

고이즈미 내각은 2003년부터 일본경제가 세계경제의 호황을 배경으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두 번째 재정구조 개혁인 ‘기본방침 

2006’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세입 ‧ 세출 통합개혁을 통해 2011년도

까지 기초 재정수지(PB)를 흑자로 전환하고, 2015년도 이후에는 GDP 대

비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16.5조 엔의 세출삭감 및 세입확보

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5년간에 걸쳐 정부지출을 총 11.4조~13.4조 엔 

삭감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하였다. 분야별 삭감목표는 사회보장 지출 1.6

조 엔(정부의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1.1조 엔), 인건비 2.6조 엔, 공공투자 

3.9조~5.6조 엔, ODA와 과학기술 등 기타 분야 3.3조~4.5조 엔이었다. 

단, 총 16.5조 엔 중 나머지 2조~5조 엔은 세입개혁으로 충당하겠다고 밝

혔으나 구체적인 수단은 명시하지 않았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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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내각의 세입 ‧ 세출 통합개혁은 기본적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선호하는 자민당 국회의원

을 재정재건 방향으로 유도”(田中 2013a, p. 15)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예를 들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항목 중 문부과학진흥비

는 2002년도에 비해 20.8% 감소하였고, 공공사업비 역시 15.9% 감소한 

점은 재정구조개혁이 다소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2006년도 일반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전년도 5%대에서 

0.7%로 대폭 개선되었고, 기초 재정수지(PB)는 GDP 대비 0.3%의 적자

로 거의 균형재정을 달성하였다(田中 2013a, p. 13).

고이즈미 내각의 ‘기본방침 2006’은 매년 2,200억 엔 정도의 사회보장 

지출 삭감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었음에도 2007년 9월 후쿠다(福田康

夫) 내각으로 계승되었으나, 2008년 9월 아소(麻生太郎) 내각의 출범과 

동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세출삭감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

였고, 2009년 9월에는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막을 내

리게 되었다.80)

79) 首相官邸(2006), p. 48.
80) 아소 내각은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구축과 안정재원 확보를 향한 중기프로그램’이라는 재정재건 방침을 각의결정하였다. 
소비세율의 7~12%로의 인상 등 세제개혁을 2011년도까지 강구하고 2010년대 중반까

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확립한다는 구상이지만, 고이즈미 내각의 세입 ‧ 세출 통합개

혁이 천명한 2011년도까지의 기초 재정수지(PB) 흑자화 목표 시기를 약 10년 연장하고 

사회보장지출 삭감도 보류하겠다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다. 田中(2013a),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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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전략: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pay as you go’ 원칙 

일본 민주당 정권은 선거에서 내건 ‘정치주도’의 예산편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전략실 주도로 2010년 6월 ‘재정운영전략’을 각의결정하였다. 

과거 자민당 정권 재정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공공투자의 비효율

성과 세입확보책 결여 2가지를 지적한 다음, 정부(지자체 포함)의 2015년

도 GDP 대비 기초 재정적자 비율을 2010년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2020년도까지는 흑자로 전환하며, 2021년 이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겠다는 재정준칙을 제시하고(표 3-7 참조), 2011

년도부터 3년간을 대상으로 한 중기재정 프레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首相官邸 2009).

재정운영전략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원확보 원칙, 재정적자 삭감 원

칙, 구조적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확보 원칙, 세출삭감에 대한 기본원칙이

라는 4가지 재정운영 원칙도 발표하였다(표 3-8 참조). 여기서 특기할 만

한 준칙은 ‘pay as you go’ 원칙81)인데 정부가 세출 증가를 수반하는 정

책을 새로 도입할 경우에는 다른 항목의 세출을 삭감하든지 다른 세입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81) 원래 pay-as-go 원칙은 1990년 11월 미국 의회가 개인소득세 등 증세와 세출삭감을 통해 

재정균형을 달성하고자, 앞에서 언급한 GRH법을 대체하여 도입한 OBRA90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정준칙이다. GRH법과는 달리, 
일본 민주당 내각은 재량적 경비에 대해서만 지출준칙(expenditure rule)을 적용하고, 의무

적 경비에 대해서는 신규지출에 재원충당을 요구하는 pay-as-go 원칙을 적용하였다(中林 

2002, p. 4 참조). 나아가 일본 민주당 정권이 채택한 pay-as-you-go 원칙은 절차상의 

준칙에 불과하고 실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도 불투명하다. IMF(2013) DB(accessed 
November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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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표 내용

(1) 재정균형준칙

- 중앙 ‧지방 정부의 기초 재정수지는 GDP 대비 기초 재정적자 비율을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늦어도 2020년까지는 흑자화함.

- GDP 대비 중앙정부의 기초 재정수지를 늦어도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으
로 줄이고, 늦어도 2020년까지 흑자화함.

- 2021년 이후에도 아래 잔액 목표의 달성 상황을 감안하면서 재정건전화 노력을 
계속함.

(2) 채무준칙 - 2021년 이후 국가채무 잔액의 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춤. 

자료:首相官邸(2009), ｢財政運営戦略｣, 재인용: 김규판(2010), p. 6.

표 3-7.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준칙 

주요 원칙 내용

(1) 재원확보 원칙
(pay as you go 준칙)

- 세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수반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구적 세출 삭감 또는 항구적 세입 확보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

(2) 재정적자 삭감 원칙
- 경기순환 등과 같은 요인도 감안하되, 원칙적으로 국채발행액 삭감이나 

국채의존도 인하, 기초 재정수지 개선 등 재정상황이 개선되도록 예산을 
편성함. 

(3) 구조적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
확보 원칙

- 연금, 의료 및 간병 보험 급부 등의 사회보장비와 같은 구조적 재정지출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세입 ‧세출 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감.

(4) 세출삭감에 대한 기본원칙
- 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든 세출 분야에서 사업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필요성, 집행의 효율성 등을 부단히 점검하여, 불필요한 세출삭감과 
예산의 재편성에 만전을 기함.

표 3-8.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 원칙

자료: 首相官邸(2009), ｢財政運営戦略｣, 재인용: 김규판(2010), p. 7.

중기재정 프레임과 관련해서는 2011년부터 3년간 연간 국채발행액을 

2010년도 수준인 44조 엔 이하로 억제하고, 기초 재정수지 대상 경비82)

는 2010년도 수준인 71조 엔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

이 특징이다.

82)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 가운데 국채상환비 및 결산부족보전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김규판(2009b),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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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기본 방향 내용

(1) 국채발행액 억제
- 2011년도의 신규 국채발행액이 2010년도 예산 수준(약 44조 엔)을 초과하

지 않도록 전력을 다함. 그 이후의 신규 국채발행액도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축소하고, 억제에 전력을 다함.

(2) 세입 측면에서의 조치

- 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 등 세제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조만간 책정함. 이러한 세제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세입을 확보해 감. 

- 조세특별조치는 2010년 세제개정 방침에 의거하여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3) 세출 측면에서의 조치

-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초 재정수지 
대상 경비’는 항구적으로 세출을 삭감함으로써, 적어도 전년도 본예산의 ‘기초 
재정수지 대상 경비’ 규모를 실질적으로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함.

- 제도 개혁으로 항구적으로 세입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상기 ‘기초 재정수지 
대상 경비’ 금액에 가산하고, 세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국채발행액 
억제에 활용함.

표 3-9. 민주당 내각의 중기재정 프레임

자료: 首相官邸(2009), ｢財政運営戦略｣, 재인용: 김규판(2010), p. 8.

그러나 2011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민주당의 재정개혁은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다. 2010년 7월 결정된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은 정책경비

를 원칙적으로 10% 삭감한다고 명시하였으나, 민주당이 2009년 8월 중

의원 선거에서 공약(매니페스토)으로 내건 어린이수당이나 농가의 호별

소득보상제, 고속도로 무료화, 공립고교의 무상화, 최저보장연금 등의 재

원확보를 놓고 2012년도 예산편성 때까지 간(管直人) 총리 경질 등 여야 

공방이 지속되었다. 

결국 2012년 11월 중의원 해산으로 민주당 정권의 재정개혁은 시도도 

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민주당이 내건 ‘정치주도’하의 예산편성, 재

정개혁은 행정관료와의 관계보다는 정부와 여당 간의 관계 정립에서 실

패하였다는 점, 하토야마(鳩山由紀夫), 간(菅直人), 노다(野田佳彦) 총리를 

거치면서 민주당의 정책조사회 부활, 국가전략실의 역할 축소, 당의 사전

심사제 부활처럼 민주당 정권의 정책의사결정 시스템이 과거 자민당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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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귀하였다는 점에서 큰 시행착오라 할 수 있다(田中 2013, pp. 19-21).

민주당은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앞에서 말한 각종 

복지공약을 내걸면서도 소비세율 5%를 최소 4년간은 유지하겠다83)는 이

른바 ‘증세없는 복지’ 정책을 고수하였다. 민주당의 선거공약 이행에는 

2010년도 7.1조 엔, 2013년도에는 16.8조 엔의 재원이 필요한데, 세출삭

감과 매장금 활용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른바 ‘사업재검토(事業仕分け)’는 민주당 정권의 재정개혁, 그중에서

도 예산의 효율화를 통한 세출삭감의 핵심 수단이었다. 2009년 11월 11

일부터 9일간 정부기관 체육관에서 주민이 방청객으로 참여하고 인터넷

으로 중개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첫 번째 사업재검토는 정부기관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성과’를 남겼다. 

2010년도 예산편성에서 정부부처의 개산요구에 명시된 447개 사업에서 

약 7,400억 엔을 삭감한 데 이어, 공공법인이나 독립행정법인 같은 정부산

하기관의 기금반환 등을 합하면 약 1.6조 엔의 세출삭감 성과를 본 것이

다.(田中 2013a, p. 24)

민주당 정권의 사업재검토는 2010년 4, 5월과 11월, 2011년 11월까지 

이어졌는데, 田中(2013a, pp. 25-26)는 무엇보다 사업재검토가 주민참가

형 예산편성, 투명성 제고라는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하고, 특히 그간 정부

부처의 예산요구와 재무성의 사정(査定)을 통해 결정되는 예산편성의 불

투명성이 낳은 폐단을 지적하였다. 

83) 2009년 8월 민주당의 선거공약에 대해서는 김규판(2009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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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의 재정준칙 도입 ‧ 이행을 둘러싼 주요 논점

첫 번째 논점은 재정준칙을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의결

정이 바람직한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예산편성권은 어디까

지나 내각에 귀속된 권한이고, 내각이 편성한 예산안은 매년 국회의 의결

을 거치므로 각의결정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재정준

칙을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국회가 예산편성 시 참조해야 할 기준과 방침

을 내각에 제시하는 것으로서, 내각이 그때그때의 정세변화를 핑계로 그 

기준과 방침을 임의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杉本(2011, pp. 72-73)는 재정준칙을 법률 혹은 헌법에까지 명시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재정운영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법률로 정하여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 ‧ 공명당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의 승리 및 정권교체,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의 여당인 민주당의 패

배 등 일련의 정세변화를 감안하면 재정준칙을 법률로 정하는 것의 의의

는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논점은 재정준칙의 탄력조항에 관한 것이다. 하시모토 내각이 

추진한 재정구조개혁법의 좌절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규율 

확립에 관한 의지를 어느 선까지 약속(commitment)할 수 있고, 앞에서 

지적한 재정준칙이 갖는 경직성이라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바

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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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율 관련 조항 비고

독일

- 연방 정부의 국채발행 규모를 GDP 대비 0.35% 내로 제한하고 
주 정부에는 지방채 발행을 용인하지 않음. 단, 경기변동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기후퇴 시의 국채발행이 경기상승 시에 축소 가능하
도록 탄력조항 삽입이 가능하고,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시에는 
예외적용 가능.

- 헌법 제109조 2009년 6월 
개정

- 연방정부의 재정규율 관련 조
항은 2016년부터 적용하고, 
주 정부의 경우는 2020년부
터 적용

프랑스
- 헌법 개정 검토: 복수연도에 걸친 재정적자 삭감책이나 구조적 

재정적자 해소 기한을 정한 다음,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 2010년 5월 사르코지 대통
령이 ‘재정적자에 관한 회의’
를 개최하고, 독일과 같은 헌
법 규정 도입 검토.

영국

- 재정건전화계획(Fiscal Consolidation Plan)을 법률에 규정: 
GDP 대비 재정적자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절반으로 줄이
고, 2015년까지 축소. 2015년부터는 GDP 대비 순국가채무비
율이 낮아지도록 대응

- 재정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년 2월 제정)

※ 2010년 5월 총선 결과 보수
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정
권 출범: 2009년 GDP 대
비 약 11%인 재정적자를 5
년간 2%로 삭감하겠다는 긴
급예산 발표(2010년 6월) 

미국 

- 1980년대 후반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자 일률적인 세출삭감을 
통해 재정균형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Gramm-Rudman-Hollings 
Act 85, 87을 제정하였으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세수
전망)으로 실패 

- 1990년대 초반에는 OBRA(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90, 93 성립
‧ 재정준칙으로서 세출삭감에 초점을 맞춘 Cap 제도*와 pay- 
as-you-go 원칙**을 명시

‧상기 재정준칙과 함께 세수 증액(Revenue Rule), 사회보장비 
및 의료비 등 삭감(expenditure rule) 규칙도 도입

‧1990년대에는 미국 경기가 호황이었으나, OBRA의 재정준칙
은 재정적자 축소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 특히 ‘pay- 
as-you-go’ 원칙은 2002년 9월 실효하였으나, 오바마 정권
은 부활을 검토. 단, 2010년 2월 ‘pay-as-you-go’법 성립

- 법률: 1980년대 후반의 
Gramm-Rudman-Holli
ngs Act 85, 87 및
1990년대 초반의 OBRA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90, 
93

 주 : 1) * Cap: 재량적 경비(국방비, 고속도로정비비 등)에 상한선(cap)을 설정하는 제도. 만일 상한선을 초과하는

세출예산법(appropriation act)이 성립하면 재량적 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도록 규정.

2) ** pay-as-you-go 원칙: 신규 시책이나 제도변경으로 의료보험 지출이나 연금 등 의무적 경비를 증액하거나

감세조치를 실시한 경우, 동일 연도 내에 그 세출증가나 세입감소에 대응한 의무적 경비의 삭감 또는 

증세를 의무화하는 제도. 만일 충분한 경비삭감 혹은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 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도록 규정.

자료: 杉本(2011), pp. 75-78.

표 3-10. 주요국의 재정규율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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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재정구조개혁법이 제정된 시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태국

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일본에서는 산요증권

(三洋証券), 홋카이도탁식은행(北海道拓殖銀行), 야마이치증권(山一証券)이 

잇따라 도산한 무렵이었다. 그 결과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997년 0.0%, 

1998년 -1.5%로 1995년 이후 2년간 지속된 경기회복 국면이 다시 침체국면

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정부 차원에서는 경기대책을 모색하였으나 재정구조

개혁법은 이와 같은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 조항, 즉 ‘탄력조항(escape clause)’

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하시모토 내각은 탄력조항84)을 삽입한 

개정작업에 나섰고, 1998년 12월에는 하시모토 내각의 뒤를 이은 오부치(小

渕恵三) 내각이 경기대책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면서 재정

구조개혁법의 거의 모든 조항을 정지시키는 ‘재정구조개혁 추진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정지에 관한 법률’(재정구조개혁법 정지법)을 제정하였다.

84) 하시모토 내각은 1998년 적자국채 발행액을 매년 삭감하도록 한 조항을 일시 정지하여,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의 축소(3%)와 적자국채의 발행 중단 목표 연도를 2003년에서 

2005년으로 연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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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지방재정 현황과 지속가능성 

가. 지방공공단체의 예산제도

일본 지방공공단체85)의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

하고 있다. [그림 4-1]에서 보듯이 지방공공단체의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별회계는 국가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것과 각 지방공공단체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 있다. 또한 지방재정

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보통회계와 공영사업회계로 구분하기도 한

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이라 할 경우 이 보통회계를 의미한다.86) 

한편 공영사업회계는 지방공공단체의 기업활동 수지를 나타내는 것으

로, 공영기업회계, 수익사업회계, 국민건강보험사업회계, 농업공제사업회

계 등의 사업회계를 의미한다. 이 중 공영기업회계에 속하는 지방공영기

업은 경비를 요금수입 등으로 조달하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

복지를 목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수도, 교통, 

병원, 하수도사업 등 지역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

공영기업이 발행하는 지방채는 정부자금과 지방공공단체금융기구 등이 

인수한다.87) 

85) 일본에서 법률상의 정식 명칭은 ‘지방공공단체’이며, 보통은 ‘지방자치체’ 또는 ‘자치체’
라고 한다.

86) 西田 編著(2012), p. 260 참고.
87) 위의 책, pp. 260-26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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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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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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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

일
반
정
부
에

속
하
지

않
는

회
계
는

공
적

기
업
에

속
함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통회계

공영사업회계

공영기업회계

경마

경륜

모터보트
경주

소형자동차
경주

복권

상수도
(간이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

교통

전기

가스

간이수도

항만정비

병원

시장

도축장

관광시설

택지조성

하수도

주차장정비

기타
(조례에 의해 지방공영
기업법을 적용하는 기업)

수익사업회계

국민건강보험사업회계

노인보건의료사업회계

공인전당포사업회계

교통재해공제사업회계

공립대학부속병원사업회계

간병보험사업회계

농업공제사업회계

〔통계구분〕 〔공영사업 회계 내역구분〕 〔국민경제 계산구분〕

그림 4-1. 지방재정의 구조

자료: 西田 編著(2012), p. 261.

나. 일본의 지방재정 현황

1) 국가와 지방 간 재원배분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일본의 조세수입 총액은 78.7조 엔

이며, 이 중 국세 43.6조 엔, 지방세 35.1조 엔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2 참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조세수입 비중은 각각 55%, 45%로 

국가가 10%포인트 정도 더 많다. 그러나 지방의 세입은 세출에 비해 재

원이 크게 부족하므로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등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순계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의 세출 비중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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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8%로, 이번에는 지방이 16%포인트 정도 더 많게 된다. 결과적으

로 일본 재정은 최종 지출 기준의 국가-지방 비율과 조세수입 배분의 국

가-지방 비율이 역전되고, 양자 간에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 

국민의 조세 (조세총액=78.7조 엔)

국세 (43.6조 엔)

국민에게 서비스로 환원

국가와 지방의 세출총액 = 164.7조 엔

지방세
(억 엔)

국고지출금
(억 엔)

지방채
(억 엔)

기타
(억 엔)

지방양여세
지방특례교부금

지방교부세(억 엔)

지방세입 100조 696억 엔

지방 세출 (순계기준)국가 세출 (순계기준)

지방세 (35.1조 엔)
44.6%55.4%

58.4%

55 : 45

42 : 58

41.6%

341,714
(34.1%)

159,615
(16.0%)

212,862
(21.3%)

117,603
(11.8%)

159,615
(16.9%)

96.2조 엔68.5조 엔

국가 : 지방 (%)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등

그림 4-2. 2011년도 국가 ‧지방 간 재원배분 및 지방세입 결산 내역

자료: 総務省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54462.pdf. (검색일: 2013. 7. 5)

한편 2011년 지방세입(100.1조 엔)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은 

34.1%인 반면 국가에서 지방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등의 

비중은 37.3%로 지방세를 상회한다. 지방 세수와 세출 규모의 차이, 즉 

재원부족액을 국가가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등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것

은 지방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희석화하고 지방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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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세출감소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 土居(2012)의 경우 재원보장

기능과 재원조정기능이 혼재된 현행 지방교부세제도하에서는 각 지방정

부의 정책노력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시들게 하여 결과

적으로 지역소득 및 지방세수가 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지

방공공단체는 되풀이하여 재원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게 된다.88) 따라서 

지역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 간 역할분담 개선과 함께 지

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와 지방 

간 조세재원 배분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89) 

2) 지방의 세출입 현황

지방의 세출입을 살펴보면, 먼저 2011년 지방의 전체 세입은 순계결산

액 기준으로 100.1조 엔에 이른다(그림 4-3 참고). 이는 2011년 국가의 

세입 규모(일반회계 순계결산액 기준 110.0조 엔)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

다. 한편 지방세입에는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5.3조 엔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세입규모 전체로는 2001년 이후 최대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지방의 전체 세출은 순계결산액 기준으로 97.0조 엔에 이른다. 

이는 2011년 국가의 세출 규모(일반회계 순계결산액 기준 100.1조 엔)에 

거의 상응하는 수준이다. 한편 지방 세출에는 동일본대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로 4.5조 엔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세출규모 전체로는 2002년 

88) 그는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수축을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빈곤의 함정’이라고 한다. 따

라서 그는 지방교부세에서 재원보장기능과 재원조정기능의 분리를 주장한다. 土居

(2012), pp. 98-99. 이와 같은 주장으로는 赤井 ‧ 岩本 ‧ 佐藤 ‧ 土居(2010)가 있다. 
89) 総務省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54462.pdf. (검색일: 201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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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대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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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지방의 세입 ‧세출 추이(순계결산액 기준)
(단위: 조 엔)

주: 2011년 그래프에서 연녹색 부분(세입 5.3조 엔과 세출 4.5조 엔)은 동일본대지진분이며, 나머지가 통상수지분임. 

자료: 総務省(2013a), 󰡔地方財政の状況󰡕(資料編 第6表).

구체적으로 지방의 최근 세입 현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 및 그림 4-4 참고). 먼저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

세 수입은 2007년(40.3조 엔)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크게 감소하여 2011년에는 2007년(최근 정점 시기)에 비해 6.1조 

엔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이 같은 기

간에 10.1%포인트 하락(44.2→34.1%)하였다. 지방세 감소에는 특히 경

기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5.3조 엔)90)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

90) 財務省, ｢主要税目の税収（一般会計分）の推移｣,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 
condition/011.htm. (검색일: 201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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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1) 이러한 지방세 감소를 메우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교부세

(같은 기간 3.5조 엔 증가 및 2.0%포인트 상승) 및 국고지출금(같은 기간 

5.7조 엔 증가 및 4.7%포인트 상승)이었다. 특히 국고지출금의 대폭적인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에 대응한 중앙정부의 경기대책

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확대 차원에서 지방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였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역시 같은 기간에 2.2조 엔 

증가(1.3%포인트 상승)하였다.92) 

한편 지방 세입 가운데 지방세, 지방양여세, 지방특례교부금 및 지방교

부세의 합계인 일반재원은 2011년에 55.5조 엔으로, 지방세 및 지방특례

교부금 감소에 따라 2007년 대비 1.0조 엔 정도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 세입에서 차지하는 일반재원의 비중은 2007년 62.0%에서 2011년 

55.4%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최근 지방 세입에서는 자체재원 감소, 이전

91) 일본에서 법인과세 총액(2012년 예산 기준 15.2조 엔)은 국세(10.4조 엔)와 지방세(4.8
조 엔)로 구분된다. 먼저 국세 차원에서는 법인세(8.8조 엔)와 지방법인특별세(1.7조 엔)
가 있는데, 이 중 법인세는 국가분이 66%(5.8조 엔), 지방교부세분이 34%(3.0조 엔)였
다. 또한 지방세 차원에서 법인세(4.8조 엔)는 도부현 및 시정촌에서 부과되는 법인주민

세(2.5조 엔)와 도부현에서만 부과되는 법인사업세(2.3조 엔)로 구성된다. 総務省 홈페

이지,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77271.pdf. (검색일: 2013. 7. 23) 
지방법인세는 지방공공단체의 중요한 세원이지만 경기에 크게 영향받을 뿐만 아니라 지

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예컨대 과거 버블 정점 시기인 1990년 전후에 지방세 수

입에서 차지하는 지방법인세 비중은 30% 전후였으나, 2011년에는 13%대로 하락하였

다. 또한 2011년 기준 지방법인세 수입이 최대인 도쿄와 최소인 나라현 간에는 5.3배 

차이가 난다. 総務省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54463.pdf. (검색

일: 2013. 7. 5)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안정적인 지방세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

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후술되는 제2절과 제4절 참조. 
92) 지방세는 개인주민세 ‧ 법인세, 지방특례교부금은 아동수당 ‧ 세수감소보전 교부금, 지방

교부세는 지진부흥특별교부금, 국고지출금은 보통건설 ‧ 재해복구 사업비지출금, 지방채

는 임시재정대책채 등을 각각 포함한다. 또한 국고지출금은 국가가 지방공공단체에 지

출하는 부담금, 위탁비, 특정 시책의 장려 또는 재정원조를 위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総
務省(2013a), 󰡔地方財政の状況󰡕, ｢用語の説明｣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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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증가(특히 국가정책적 목표달성과 연계된 국고지출금의 급격한 증

가) 및 지방채발행 증가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결국 

일본 지방재정 세입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세출자율성(재량권)을 제한하

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방세 365,062 402,668 395,585 351,830 343,163 341,714

지방양여세 37,285 7,146 6,788 12,966 20,692 21,699 

지방특례교부금 8,160 3,120 5,391 4,620 3,832 3,640 

지방교부세 159,954 152,027 154,061 158,202 171,936 187,523 

소계(일반재원) 570,460 564,961 561,825 527,618 539,622 554,576 

분담금, 부담금 5,153 5,081 5,251 5,511 5,327 5,774 

사용료, 수수료 23,955 23,727 23,387 23,068 20,358 20,088 

국고지출금 105,307 103,365 116,890 168,391 143,052 160,304 

이입금 20,051 24,681 20,008 27,729 33,284 34,208 

이월금 20,917 22,108 19,266 23,989 20,674 24,977 

지방채 96,223 95,844 99,221 123,960 129,695 117,603 

기타 73,219 72,047 76,286 83,391 83,104 83,167 

소계(기타 재원) 344,823 346,853 360,309 456,039 435,493 446,120

세입 합계 915,283 911,814 922,135 983,657 975,115 1,000,696 

표 4-1. 세입의 항목별 현황
(단위: 억 엔, %)

자료: 総務省(2013a), 󰡔地方財政の状況󰡕(資料編 第10表).

다음으로 지방의 최근 세출(성질별) 현황을 항목별로 살펴보겠다(표 

4-2 및 그림 4-5 참고). 첫째, 지방공공단체의 세출 중 임의로 삭감할 수 

없어 경직성이 매우 높은 의무적 경비는 2006~09년에는 46조 엔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0년부터 증가하여 2011년에는 48.3조 엔(성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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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総務省(2013a), 󰡔地方財政の状況󰡕(資料編 第10表).

그림 4-4. 세입의 항목별 구성비 추이
(단위: %)

세출 전체의 49.8% 차지)을 기록하고 있다. 의무적 경비는 직원급여 등의 

인건비, 생활보호비 등의 부조비, 지방채 원리금상환액 등의 공채비로 구

성되는데, 이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2007년(25.3조 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부조비는 생활보호비에 대한 지출확

대로 증가세가 뚜렷하며(2006년 7.8조 엔에서 2011년 12.0조 엔으로 증

가), 공채비는 매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도로 ‧ 교량 ‧
공원 ‧ 학교 ‧ 공영주택 건설 등 사회자본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하

는 투자적 경비(2011년 성질별 세출의 14%)는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

통건설사업비에서 2006~08년 감소세를 보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인 2009년에 14.4조 엔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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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의무적 경비 461,756 464,359  462,220 459,152 477,233 483,382 

인건비 251,353  252,563  246,052  239,756 235,362 234,485 

부조비  77,892  81,806 84,836 90,863 112,373 119,564 

공채비  132,511  129,990  131,332 128,532 129,498 129,334 

투자적 경비 147,975 138,821 131,779 145,185 134,961 132,989 

보통건설사업비 142,829 135,243 129,879 143,809 133,334 125,352 

재해복구사업비  4,906 3,543 1,875 1,350 1,599 7,633 

실업대책사업비 239 34 26 27 28 4 

기타 경비 282,375 288,296  302,915  356,727  335,556 353,656 

물건비 74,601  76,177 74,838 79,388 80,203 87,827 

유지보수비 9,753 9,889 9,823 10,517 10,626 11,101 

적립금 20,825 21,564 28,412  41,874 31,393 46,207 

기타 177,195 180,667 189,842  224,949  213,334 208,521 

세출 합계 892,106 891,476  896,915 961,064 947,750 970,026 

자료: 総務省(2013a), 󰡔地方財政の状況󰡕(資料編 第73表).

표 4-2. 세출(성질별)의 항목별 현황
(단위: 억 엔, %)

째, 기타 경비에서는 직원여비, 비품구입비, 위탁료 등 지방공공단체의 소

비성 경비인 물건비가 2009년 이후 소폭의 증가세에 있다. 이 외에 적립

금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종합하자면 의무적 경비와 투자적 경비에서 각각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인건비와 보통건설사업비가 축소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

라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적 경비의 비중은 2006년 51.8%에서 

2011년 49.8%로 소폭 하락했으며, 투자적 경비는 같은 기간에 16.6%에

서 13.7%로 더 많이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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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세출(성질별)의 항목별 구성비 추이
(단위: %)

자료: 総務省(2013a), 󰡔地方財政の状況󰡕(資料編 第73表).

3) 지방의 재정구조 탄력성

지방공공단체가 사회경제와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

해서는 재정구조의 탄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재정구조의 탄력성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의 하나로 경상수지비율이 있다. 이것은 ‘경상경비 충당 일

반재원(인건비, 부조비, 공채비와 같이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에 

충당된 일반재원)’이 ‘경상 일반재원(지방세, 보통교부세와 같이 매년 경

상적으로 수입되는 일반재원)’, ‘감수보전채특례분(세수감소 보전을 위해 

발생된 채권특례분)’ 및 ‘임시재정대책채’의 합계액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율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재정구조의 탄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9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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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90.3 89.0 91.5 91.4 91.4 93.4 92.8 93.8 90.5 92.6

인건비 충당 37.0 36.0 37.0 36.5 36.0 36.2 35.1 34.8 32.9 33.4

부조비 충당 4.3 4.3 4.6 4.8 5.0 5.2 5.3 5.7 6.2 6.4

공채비 충당 21.6 21.5 21.9 21.5 21.4 21.5 21.5 21.5 20.7 21.1

도도부현 93.5 90.8 92.5 92.6 92.6 94.7 93.9 95.9 91.9 94.9

인건비 충당 45.5 44.1 44.9 44.4 43.8 44.4 42.9 43.1 40.9 41.8

부조비 충당 2.3 1.8 1.8 1.6 1.5 1.5 1.5 1.6 1.9 2.1

공채비 충당 23.9 23.6 23.9 23.1 23.1 22.7 22.9 23.2 22.6 23.3

시정촌 87.4 87.4 90.5 90.2 90.3 92.0 91.8 91.8 89.2 90.3

인건비 충당 29.3 28.4 29.5 28.9 28.2 28.0 27.2 26.7 25.1 25.4

부조비 충당 6.0 6.7 7.3 7.8 8.6 8.8 9.1 9.6 10.4 10.5

공채비 충당 19.5 19.7 20.1 19.9 19.8 20.3 20.1 19.9 19.0 19.0

주: 1) 비율은 가중평균임.

2) 합계 및 시정촌에는 특별구 및 일부사업조합 등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 総務省(2013a), 󰡔地方財政の状況󰡕, p. 22.

표 4-3. 경상수지비율의 항목별 추이
(단위: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구조의 경직화가 진행됨을 의미한다.

2011년도 경상수지비율은 전년도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92.6%로 8

년 연속 90%를 상회하고 있다(표 4-3 및 그림 4-6 참고). 주요 내역을 

보면 인건비 충당분이 33.4%(전년도 32.9%), 공채비충당분 21.1%(동 

20.7%)이다. 또한 분자인 ‘경상경비 충당 일반재원’의 경우 인건비가 감

소했지만 부조비 증가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다. 한편 분모

인 ‘경상 일반재원’ 등은 지방세와 임시재정대책채 감소 등에 따라 전체

93) 総務省(2013a), 󰡔地方財政の状況󰡕, p. 22. 따라서 경상수지비율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경상수지비율 = (경상경비충당일반재원) / (경상일반재원+감수보전채특례분+임시재정대

책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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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総務省(2013a), 󰡔地方財政の状況󰡕, p. 22를 토대로 작성.

그림 4-6. 경상수지비율의 추이
(단위: %)

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 경상수지비율을 단체종류별로 보면 도도부현은 

전년도 대비 3.0%포인트 상승한 94.9%, 시정촌은 전년도 대비 1.1%포인

트 상승한 90.3%이다.94) 

또한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액을 위한 공채비는 의무적 경비 중에서도 

탄력성이 매우 낮은 경비이다. 따라서 재정구조의 탄력성 측면에서 그 추

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공채비의 부담 정도를 판단하기 위

한 지표의 하나가 공채비부담비율이다. 이것은 ‘공채비 충당 일반재원’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액을 위한 공채비에 충당된 일반재원)이 ‘일반재원 

총액’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율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95) 이 비율을 

94) 総務省, 앞의 책, pp. 22-23. 
95) 総務省, 앞의 책, p. 26. 공채비부담비율 = 공채비충당일반재원 / 일반재원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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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채비가 일반재원의 용도에서 어느 정도 자유도를 제약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으므로 재정구조의 탄력성을 판단할 수 있다. 경상수지비율과 

마찬가지로 이 수치도 높을수록 재정구조의 경직화가 진행됨을 의미한다.

[표 4-4]에서 보듯이 2011년도 공채비부담비율(순계 기준)은 전년대비 

0.2%포인트 상승한 18.6%로 나타나고 있다. 이 비율은 2002~08년 동안 

19%대를 기록하고 있다(2007년 제외).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시기인 2009년 이후에는 18%대로 하락하였다. 또한 시정촌보다는 도도

부현의 비율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순계 19.2 19.4 19.4 19.2 19.3 18.6 19.2 18.6 18.4 18.6

도도부현 19.8 19.8 19.9 19.3 19.4 19.1 19.3 18.8 18.9 19.4

시정촌 17.3 17.5 17.3 17.4 17.5 17.7 17.6 17.0 16.5 16.4

표 4-4. 공채비부담비율의 추이
(단위: %)

자료: 総務省(2013a), 󰡔地方財政の状況󰡕, p. 27.

한편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등은 향후 지방공공단체의 자율적인 재정

운영을 제약할 수 있다. 반면 연도 간 재원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조

정기금 등의 적립금은 향후 탄력적인 재정운영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지

방공공단체의 재정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년도의 수지 상황뿐만 아

니라 지방채 잔액과 같은 항목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1년도 말 현재 지방채잔액은 143조 1,926억 엔으로 2008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5 참고). 이를 도도부현과 시정

촌으로 구분하여 보면 전자는 증가하고 후자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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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140.1 139.1 138.2 137.4 139.8 142.1 143.2

도도부현 79.1 79.1 79.6 80.3 83.3 85.7 87.3

시정촌 60.9 59.9 58.6 57.1 56.5 56.4 55.9

자료: 総務省(2013a), 󰡔地方財政の状況󰡕(資料編 第73表).

표 4-5. 지방채잔액 현황

다. 지방채잔액의 세입총액 및 일반재원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추이는 

[그림 4-7]과 같다. 지방채잔액은 1975년 말에 세입총액의 0.44배, 일반재

원총액의 0.88배로 미미하였다. 그러나 장기불황이 시작된 1990년대 초

반부터 지방세수 감소와 감세에 따른 세입보전, 경제대책에 따른 공공투

자 확대 등에 의해 지방채가 급증하면서 그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는 임시재정대책채96)가 발행됨에 따라 여전히 높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말에는 세입총액의 1.43배, 일

반재원총액의 2.58배에 이르게 되었다.97) 

한편 지방채잔액의 구성(목적별)을 보면 2011년 말 현재 일반단독사업

채(29.8%), 임시재정대책채(25.2%), 재원대책채(11.8%), 일반공공사업체

(7.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불과 10여 년 사이에 임시재정대책채의 발행

96) 임시재정대책채는 국가의 지방교부세특별회계의 재원 감소에 따라 지방에 교부할 재원

이 부족할 경우, 즉 지방일반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투자적 경비 이외의 

경비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발행되는 지방채이다(지방재정법 제5조의 특례). 2001년부

터 통상수지의 재원부족액 가운데 재원대책채 등을 제외한 액수를 국가와 지방이 절반

씩 부담하되, 국가부담분은 일반회계에서 교부세특별회계로 이월시켜 가산하고(임시재

정대책가산), 지방부담분은 임시재정대책채에 의해 보전하고 있다. 総務省(2013a), 󰡔地

方財政の状況󰡕, ｢用語の説明｣(4). 한편 임시재정대책채는 형식적으로는 지방공공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나 상환에 필요한 비용은 후년도의 지방교부세를 통해 조치되므로 실질

적으로 지방교부세의 대체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97) 総務省, 앞의 책,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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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원총액 대비율

세입총액 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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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방채잔액은 특정자금공공사업채 및 특정자금공공투자사업채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総務省(2013a), 󰡔地方財政の状況󰡕, p. 28.

그림 4-7. 지방채잔액의 세입총액 및 일반재원총액에 대한 비율 추이
(단위: 배)

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입대상별로 지방채잔액의 구성비

를 보면 시장공모채 28.9%, 재정융자자금(정부자금 25.1%), 시중은행자

금 25.1%의 순으로 채권발행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시장공

모채 중에서 10년물이 전체의 7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서 5년물(13.2%), 20년물(8.3%)의 순이다. 주민공모채(2.7%)와 외국채

(0.4%)의 비율은 매우 낮다.98) 

98) 総務省, 앞의 책, 資料編 第100表(つづ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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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総務省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54472.pdf. (검색일: 2013. 7. 5)

그림 4-8. 지방재정의 재원부족 현황

다.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는 세입 측면에서 대폭적인 

재원부족과 세출 측면에서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따른 세출경직화 진행이

라는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지방공공단체 간 재정력 차이를 조정하는 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이다. 지방의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 간 차

액은 지방교부세의 법정재원(2013년 현재 소득세 및 주세의 32%, 법인세의 

34%, 소비세의 29.5%, 담배세의 25%)을 통해 지방공공단체에 지급된다. 

그러나 [그림 4-8]에서 보듯이 일본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국가 차원에

서 대폭적인 세수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재원부족이 크게 확

대되고 있다. 지방재정 부족은 1990년대 초반 장기불황의 시작과 함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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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1차로 정점(17.4조 엔)에 도달하였다. 

이후 세원이양 및 경기호전에 따라 2007년까지 감소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출규모의 증가와 세수악화에 따라 재차 증가하여 2010년에

는 2차로 정점(18.2조 엔)에 이르렀다. 2013년도 재원 부족액은 13.3조 

엔으로 지방재정계획 총액의 16.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경

제위기 직전 경기가 좋았던 2007년의 4.7조 엔 및 5.7%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시재정대책채
(%)

2.9 6.6 9.1 11.2 12.9 14.3 15.7 18.2 22.1 25.2

지방채잔액
(조 엔)

134.1 138.1 140.6 140.1 139.1 138.2 137.4 139.8 142.1 143.2

표 4-6. 지방채잔액에서 차지하는 임시재정대책채의 비중 추이

자료: 総務省(2013a), 󰡔地方財政の状況󰡕, p. 29 第21図를 참고하여 작성.

이러한 지방재정의 재원부족은 지방교부세 증액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보전되고 있다. 특히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2001년도 이후부터는 ‘임시재

정대책채’라는 적자지방채의 발행을 통해 지방교부세 법정재원의 부족분

을 메우고 있다. 이러한 임시재정대책채 발행규모는 2010년 7.1조 엔

(2011년 5.9조 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표 4-6]에서 보듯

이 지방채잔액에서 차지하는 임시재정대책채의 비중은 2002년 2.9%에서 

2008년 15.7%, 2011년 25.2%로 확대되고 있다.99) 지방재정의 재원 부족

과 보전이 지속되고 이를 상환하기 위한 부담이 증가되는 현실은 국가 및 

99) 総務省, 앞의 책,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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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모두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재원부족이 계속

될 경우 지방공공단체 간 재정조정이 곤란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세출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

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출의 의무적 지출인 사회보장 관련 지출의 변화를 살펴보

자. 앞서 [그림 4-5]에서 보았듯이 성질별 세출의 의무적 경비 중에서 생

활보호비와 관련된 부조비의 비중이 2006년 8.7%에서 2011년 12.3%로 

상승하여 인건비 및 공채비 비중이 하락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는 

지방 세출에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증가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목적별 세출은 이러한 사회보장관계비의 현황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중에서도 민생비, 위생비 및 노동비가 사회보장관계비를 구성한다. [표 

4-7]을 보면 이 사회보장관계비가 2000년대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관계비 비중은 2004년 25%

에 도달한 후 2010년부터는 30%를 상회하고 있다.100) 

이러한 결과로 재정의 유연성이 낮은 경상지출의 증가경향이 전반적으

로 지속되는 가운데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경상지출의 비율인 경상수지

비율도 상승하였다. 앞서 [그림 4-6]에서 보았듯이 자치체가 자유롭게 사

용하기 어려운 의무적 경비와 같은 경상지출의 비율이 최근 10년간 90%

를 상회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비의 급속한 

증가가 지방의 세출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101) 

100) 이처럼 사회보장관계비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2013. 8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가 보고서 발표), 디플레 

경제하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거시경제 슬라이드(연금액 증가를 물가에 연동해 억제하는 

것)의 도입, 전후기고령자의 의료비자기부담 인상을 비롯한 의료제도 개혁 등이 향후 

검토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吉田 ‧ 桜井(2013),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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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회보장
관계비
(비중)

222,274
(24.3)

225,911
(25.1)

229,340
(25.6)

232,989
(26.5)

239,004
(27.2)

250,487
(28.3)

278,354
(29.4)

290,494
(30.9)

319,940
(33.2)

표 4-7. 사회보장관계비의 증가 추이
(단위: 억 엔, %)

자료: 総務省, 󰡔地方財政の状況󰡕, 각 연도판.

2. 일본 지방재정제도 관련 쟁점과 개혁 방향

가.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원래 지방의 세수입이지만 지방공공단체 간의 재원 불균

형을 조정(재원조정기능)하고 모든 지방단체가 일정의 행정서비스 수준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재원보장기능)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국세로 징수하여 일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방에 재배분하는 것이

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총액은 소득세 ‧ 주세의 32%, 법인세의 34%, 소비

세의 29.5%, 담배세의 25%로 구성된다. 종류로는 보통교부세(교부세 총

액의 94%)와 특별교부세(교부세 총액의 6%)가 있다.102) 

지방재정에서의 지속적인 재원부족은 지방교부세의 추가조치를 위한 

101) 우리나라도 지방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비의 급증이 현저하다. 즉, 1999년 그 비중이 10%
를 초과한 이후 2006년 15% 초과, 2008년 20% 초과, 2010년 25% 초과로 나타나고 있

다. 최병호(2012), p. 110. 이처럼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 들어 2년마다 5%씩 상승하

고 있어 일본보다 사회복지비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02) 總務省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sosiki/c-zaisei/kouhu.html. (검색일: 2013.  

7. 12) 각 단체별 보통교부세액(재원부족액) =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기준

재정수요액 = 단위비용(법정)×측정단위(인구 등)×보정계수(한랭보정 등), 기준재정수

입액 = 표준세수입예상액×기준세율(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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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세출팽창, 지방채 증발 등 국가와 지방 모두의 채무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차지하는 지방교부

세 등(지방교부세교부금+지방특례교부금)의 비율을 보면 특히 삼위일체

개혁에 따라 2004~06년도에 걸쳐 현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언뜻 보기에 어려운 재정상황하에서 세출억제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그림 4-8]에서 살펴보았듯이 매년 10

조 엔 이상의 재원부족이 발생하면서 이를 지방교부세특례회계에서의 차

입과 임시재정대책채 발행으로 보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출억제에 

성공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103) 즉 임시재정대책채를 포함한 

실제의 지방교부세는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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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지방교부세 등의 비중 추이

자료: 財務省. ｢予算及び財政投融資計画の説明｣, 각 연도판.

103) 吉田 ‧ 桜井(2013),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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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부세제도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지적되고 있

다. 첫째, 세재원의 편재성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은 불

가피하나, 호황 시에는 교부세가 안이하게 팽창하거나 반대로 불황 시에

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교부세특회로부터의 차입금이 재량적으로 늘어난

다. 둘째, 기준재정수요의 산정방식이 복잡하여 재량의 여지가 크고 재정

수요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방세출

이 먼저 정해지고 그에 따라 기준재정수요가 결정된다. 셋째, 교부세 불교

부단체의 잉여재원은 재정조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조정의 목적

이 달성되지 않는다.104)

따라서 지방교부세제 개선의 핵심 쟁점은 현행 지방교부세 기능의 과

잉성 여부라고 할 수 있다.105)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부는 지방교부

세제도가 자치체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 결과 재정이 

방만해졌다고 판단하여 삼위일체 개혁을 실시하였다. 2002년부터 추진된 

삼위일체 개혁에서는 지방재원부족 해소와 교부세에 대한 의존체질 탈피

를 통한 지방재정 자립을 목표로 교부세 총액을 억제(5.1조 엔)하고, 이와 

함께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세원이양(3조 엔)과 국고보조부담금 개혁(4.7

조 엔)을 추진하였다. 

향후 일본 지방교부세 개혁에 대한 논의는 임시재정대책채를 통한 조

달에서의 탈피,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와 여타 서비스의 구별을 통한 구체

적인 재정수요의 산출,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수평적 재정이전제도 도입, 

104) 赤井 ‧ 佐藤 ‧ 山下(2003), pp. 18-19. 기준재정수요의 산정방식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2007년 예산부터 인구, 면적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지방교부세제가 도입되었다. 
105) 竹前(2011), p. 11. 



제4장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145

보조금개혁

-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 지방을 통한 행정의 슬림화 도모

- 약 4조 엔의 폐지˙감축 등의 개혁

- 사무사업˙국고보조부담금 방식의 발본적인 재검토

- 재원보장기능 전반의 재검토, 축소

- 지방세출 재검토, 지방교부세 총액 억제

- 불교부단체 수 대폭 증가

- 재정력 격차 조정

- 폐지하는 보조사업 중에서 지방이 계속 주체가 되어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원 이양

- 이양과 관련해 개별사업의 재검토̇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의 겅격 등을

  감안하되 80% 정도를 목표로 이양, 의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효율화를 도모하고 그 소요액 전부를 이양

- 세원이양은 소득세에서 개인주민세로의 이양을 통해 실시

- 과세 자주권 확대

세원이양을 포함한 세원배분의 재토지방교부세의 개혁

자료: 西田 編著(2012), p. 273.

그림 4-10. 삼위일체 개혁

국가에 의존하는 체질에서 벗어나 각 자치체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재정

을 운영하는 제도 구축106) 등의 방향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나. 지방세

일본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지방분권 개혁의 흐름 가운데 지

방세제와 관련된 당면 과제는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 시정과 세수의 편

재성이 작고 안정된 지방세 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107)

106) 일본정부는 ｢2013기본방침｣에서 행정개혁 노력과 지역경제활성화의 성과라는 2가지 

관점에서 새롭게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107) 일본의 조세체계에서 지방세는 도부현세(道府縣稅)와 시정촌세(市町村稅)가 있으며, 각각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도부현세의 보통세에는 도부현민세, 사업세, 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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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가와 지방 간 세원배분의 시정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2006년도 세제개정대강에서 3조 엔 규모의 세원이

양과 소득세 ‧ 개인주민세의 세율구조 개선이 항구조치로 결정되었고, 이

에 따라 2007년부터 소득세에서 주민세로 3조 엔 규모의 세원이양이 실

시되었다. 그러나 앞의 지방재정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와 지방의 세수입 비율은 대략 5.5:4.5이며, 세출 비율

은 대략 4.2:5.8로 큰 변화가 없다. 

또한 일본정부는 2012년 2월 ｢사회보장 ‧ 세제 일체개혁 대강｣(각의결

정)에서 사회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

하기 위해 세제발본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세율을 2015년 10월에 10%

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현행 지방소비세

분을 제외한 세수에 대해 사회보장목적세화하고, 동시에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증분 중 세율환산으로 1.54%(=지방소비세 증가분 1.2%+교부세 증가

분 0.34%)만큼 지방에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다.108) 여기에 기존의 지방소

비세분 1% 및 교부세분 1.18%를 더하면 전체 10%를 기준으로는 지방분

이 3.72%에 이른다(표 4-8 참고). 이러한 지방소비세 확충은 지방재정의 

부동산취득세, 도부현담배세, 골프장이용세, 자동차취득세, 경유거래세, 자동차세, 광구

세, 도부현법정외보통세, 고정자산세가 있다. 시정촌세의 보통세에는 시정촌민세, 고정자

산세, 경자동차세, 시정촌담배세, 광산세, 특별토지보유세, 시정촌법정외보통세가 있다. 
108) 加藤(2012), p. 1. 또한 현행 소비세율 5%(2011년 12.8조 엔)는 소비세 4%(10.2조 엔)

와 지방소비세 1%(2.6조 엔)로 나뉜다. 국가분의 소비세액 10.2조 엔 중 29.5%(약 3
조 엔)는 지방교부세교부금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실제로 국가분은 7.2조 엔(56.4%), 
지방분은 5.6조 엔(43.6%)이다. 2011년 이후 국가분은 기초연금 ‧ 노인의료 ‧ 개호의 고

령자3경비에 충당되어 복지목적세화되었다. 2012년 대강에서는 국가분의 소비세수를 

법률상 전액 사회보장4경비(기존 연금 ‧ 의료 ‧ 개호의 사회보장급부와 저출산대책비용)
에 충당하고(사회보장목적세화), 회계상으로도 예산에서의 용도를 명확히 하는(사회보

장재원화) 것으로 결정되었다. 加藤(2012),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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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연계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 간 세원배분(세수배

분)뿐만 아니라 후술되는 안정적인 지방세제 구축과도 관련되어 있다. 

구분 계 중앙정부 지방
이중 교부세

현  재 5 4.0 1.18 1.0

증세분 5 3.8 0.34 1.2

합  계 10 7.8 1.52 2.2

표 4-8. 소비세 증세분의 중앙 ‧지방 간 배분
(단위: %)

자료: 加藤(2012), p. 3.

국가와 지방 간 세원배분의 시정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2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세원이양을 통해 5:5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차례 있었다. 즉, 2007

년 지방6단체109)가 지방자립 관점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5:5로 해

야 한다고 주장했고, 2008년 재정제도등심의회가 ｢2009년도 예산편성 기

본인식｣에서 세원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5로 하는 새로운 

지방세제도에 대해 검토했으며, 2009년 지방분권개혁위원회 제4차 권고

에서는 중장기 과제로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 5:5를 목표로 한다고 명기

하였다.110) 둘째,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충과 관련해 소비

세가 지방세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향후 지방분권 추진을 

109) 지방6단체는 자치체 단체장의 연합조직인 전국지사회 ‧ 전국시장회 ‧ 전국정촌회의 집행

3단체와 지방의회 의장의 연합조직인 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 ‧ 전국시의회의장회 ‧ 전
국정촌의회의장회의 의회3단체를 합한 6개 단체의 총칭이다. 地方六団体 地方分権改

革推進本部 홈페이지, http://www.bunken.nga.gr.jp/about/index.html. (검색일: 2013. 11. 22)
110) 田近 ‧ 宮崎(2011),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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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세수의 안정성과 충분성, 세원의 지역적 편재성

이 작을 것, 수익자부담(응익성)이 요구되는데, 소비세는 이러한 조건에 

상응하는 측면이 있다. 즉 소비는 경기변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

고 과세베이스의 저변이 넓으며, 대도시에 집중된 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거액의 세수를 거둘 수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비해 소비세는 지역적인 

편재성도 낮다. 반면에 지방소비세 확충과 소비세의 지방세화는 지방분권

의 근본인 자기 결정 ‧ 책임과 상충하는 측면도 있다. 즉 자기결정의 관점

에서는 지역별로 독자의 세율을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 결과로 

저세율 지역으로 소비가 집중되거나 자치체별로 세율인하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또한 자기책임의 관점에서는 현행 지방소비세제는 소비세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징수를 통해 지방에 배분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확충은 자치체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관련이 낮다.111)

다음으로 세수 편재성이 작고 안정된 지방세 체계 구축과 관련된 쟁점

으로는 특히 법인사업세에 대한 외형표준과세 확대와 잠정조치로 도입된 

지방법인특별세의 존폐 여부가 있다. 

먼저 일본의 지방세에 존재하는 지방재원의 불안정성과 지방 간의 세

수격차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법인세에 기인한다. 지역 간 세수격차는 

대기업의 본사가 집중된 지방공공단체에 수입이 편중되는 지방법인2세

(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에서 크게 나타난다. 1989년 지방법인2세의 

지역 간 격차는 8.6배에 달했으며, 2000년대 중후반에는 6배 이상, 그리

고 2011년에도 5.3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표 4-9]에서 보듯이 지방세수 

111) 加藤(2012),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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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및 지방소비세와 비교해도 지방법인2세의 지역 간 격차가 상대적으

로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112) 도쿄도의 경우 인구는 전국의 약 10%를 

차지하나 지방법인2세의 수입은 20% 이상을 차지한다. 

연도 1989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지방법인2세 8.6 7.7 5.5 5.6 6.5 5.4 5.3

지방세수 4.5 4.3 3.6 3.1 3.2 2.6 2.5

지방소비세 - - - 1.9 2.0 2.0 1.8

표 4-9. 인구 1인당 세수액의 편재성 추이
(단위: 배)

주: 인구 1인당 세수액의 편재성은 최대인 도쿄도와 최소인 각 지방공공단체 간 비교를 통해 배율로 나타낸 것임.

자료: 総務省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50051.pdf. (검색일: 2013. 11. 5)

일본의 법인실효세율은 현재 약 40%로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

인데, 이는 지방법인세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113) 따라서 법인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정부는 2003년 세제개정에서 2004년부터 법인사업세에 외형표준과

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자본금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외형과세화한 부분의 2/3는 부가가치과세 부분(부가가치

할)으로, 나머지 1/3은 자본과세 부분(자본할)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외

112) 2011년 1인당 세수액 기준으로 지방법인2세의 지방 간 격차는 전국을 100으로 봤을 

때 도쿄도가 최대인 244.4, 오사카부 125.6, 아이치현 114.7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최

소인 나라현은 45.9였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최대인 도쿄도가 138.4, 최소인 나라현은 

75.8로 나타났다. 지방세수 전체는 최대인 도쿄도가 164.6, 최소인 오키나와현이 64.8이

다. 総務省(2013d), ｢地方法人課税のあり方等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参考資料)｣, [図表 

2] 참고. 
113) 그러나 법인실효세율에서 국세인 법인세율은 25.5%로 미국, 프랑스보다도 낮고 중국

과 비슷한 수준이다. 森信(2013a), pp.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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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표준과세는 예외조치(특례)가 많아 결과적으로 과세 베이스가 좁고, 부

가가치세할과 자본할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기업의 고용과 생산설비 강화

를 저해하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경조정(수출 시 

세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114) 따라서 일본에서는 

향후 지방세로서 법인사업과세 부분을 줄이고자 외형표준과세에서 부가

가치 부분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115)

또한 지역 간 세수격차의 시정에 대한 국가적 논의에서 일본 지방공공

단체는 세수의 편재성이 큰 2개의 지방법인세(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

를 국세화하는 대신에 소비세(5%) 중 지방분(1%,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의 발본적인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당시에는 소비세 

증세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세제의 발본적인 개혁을 

통해 편재성이 작은 체계구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잠정조치’로서 ｢2008

년도 세제개정｣을 통해 2008년 10월에 지방법인특별세 및 지방법인특별

양여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특히 대도시에 집중되는 지방법인세

(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 가운데 도도부현세인 법인사업세의 약 40%를 

지방법인특별세로 국세화하고, 그 수입액을 인구(1/2) 및 종업원(1/2) 기준

으로 도도부현에 지방법인특별양여세로 재배분하는 제도이다.116) 

이 지방법인특별세 ‧ 양여세제는 세수의 편재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114) 森信(2013a), pp. 106-107. 부가가치할은 보수 ‧ 급여액, 순지불이자, 순지불임대료의 합

계액에 단년도 손익을 가감한 것이며, 자본할은 자본 또는 출자 금액에 자본적립금을 

합한 것이다.
115) 税制調査会 専門家委員会(2010), p. 12; 森信(2013a), p. 108.
116) 赤井(2008), ｢自治体間の財政格差と地方法人特別税－根拠あいまいな是正規模｣, 

http://www.rieti.go.jp/jp/papers/contribution/akai/04.html. (검색일: 201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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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117) 잠정조치로서 출발한 이 제도의 향방 역시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법인세의 개혁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

된다.118) 

법인
사업세
(지방세)

법인
사업세
(지방세)

지방
법인

특별세
(국세)

지방
법인
특별

양여세

지방
소비세

1%
상당

(국가에 불입) (도도부현의 양여)

‘1/2 인구’
‘1/2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

그림 4-11. 지방법인특별세 ‧양여세의 개념도

자료: 総務省(2013d), ｢地方法人課税のあり方等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参考資料)｣, [図表 4]를 참고하여 작성.

117)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방법인특별세 ‧ 양여세 제도의 도입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인사업세의 지역 간 격차는 최대와 최소 간에 

2.6배인데,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로 가정하면 격차가 5.78배로 나타났다. 즉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됐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石川(2013b), 
pp. 10-11.

118) 2012년 9월에 설치된 ‘지방법인과세 방안 등에 관한 검토회’는 2013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제도를 존속시키고 나아가 법인주민세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

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장의 제4절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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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지방재정규율과 성과

가. 지방재정건전화법의 도입 배경과 특징

과거 일본은 적자에 빠진 지방공공단체 및 적자기업에 대한 재정규율 

제도로서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1955년)과 ｢지방공영기업법｣
(1952년)을 마련해놓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재건단체로 지정될 정

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지방공공단체의 사례는 많지 않았다. 예컨대 

1980년대 이후에는 5개 시정촌에 불과하였다. 여기에는 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한 재원보장과 지방채협의 ‧ 허가제도에 의한 지방채발행 관리 등 다

양한 수단이 안전망으로서 기능했던 점이 배경에 있었다.119) 

한편 2006년 6월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재정파탄120)이 발생한 가운데 일

본정부는 당시 시대적 흐름이었던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기본방침 2006｣
에서 재건법제 등을 적절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8월 ‘새로운 지방재정재생제도연구회’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12월 

그 검토결과가 ｢새로운 지방재정재생제도연구회 보고서｣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전 제도의 문제점으로서 알기 쉬운 재정정보 공개와 조기

시정기능이 없고, 스톡 기준의 재정상황에 대한 파악이 불충분하다는 점 등

이 지적되었다. 또한 재정지표를 정비해 그 공표방식을 설정하는 것과 함께 

재정의 조기건전화 및 재생을 위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121)

119) 石川(2013a), p. 3. 
120) 유바리시(夕張市)의 재정파탄 당시 적자는 표준재정규모의 약 8배에 달했는데, 여기에

는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버블기 관광분야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의 시대적 상황, 유바

리시 공무원의 적자누적 은폐, 국가와 홋카이도의 관리 미흡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辻道(2010),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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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제166회 국회에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

전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재정건전화법)을 제출하였고, 이 법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2007년 6월 22일에 공포되었다. 또한 재정지표 산정방

법의 세목과 재정의 조기건전화 ‧ 재생 기준 등이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

전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년)과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2008년)에서 정해졌다.122) ｢지방재정건전화법｣에서는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정촌 및 특별구)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나

타내고 재정의 조기건전화 및 재생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건전화판

단비율로서 실질적자비율, 연결실질적자비율, 실질공채비비율, 장래부담

비율이라는 4가지 재정지표를 규정하고 있다.123) 이 4가지 지표는 모두 

수치가 높을수록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수치가 낮

을수록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121) 総務省(2013a), 󰡔地方財政の状況󰡕, 資料編 附属資料. 
122) 지방재정 건전화 법제도의 개선은 2006년 6월에 재정파탄에 빠진 유바리시 등 자치체의 

재정문제가 표면화되면서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유바

리시의 재정악화 사례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자치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123) 総務省(2013a), 앞의 책, 資料編 附属資料. 각 건전화판단비율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① 실질적자비율 = 일반회계 등의 실질적자액 / 표준재정규모

② 연결실질적자비율 = 연결실질적자액 / 표준재정규모

③ 실질공채비비율(3개년 평균) = (지방채 원리상환금 + 준원리상환금) - (특정재원 + 
원리상환금 ‧ 준원리상환금에 관련된 기준재정수요액 산입액) / 표준재정규모 - (원
리상환금 ‧ 준원리상환금에 관련된 기준재정수요액 산입액)

④ 장래부담비율 = 장래부담액 - (충당가능기금 + 특정재원예상액 + 지방채현재잔액 

등에 관계된 기준재정수요액 산입예상액) / 표준재정규모 - (원리상환금 ‧ 준원리상

환금에 관련된 기준재정수요액 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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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건전화판단비율의 대상 구분

자료: 総務省(2013a), 󰡔地方財政の状況󰡕(資料編 資158).

이 지방재정건전화법은 과거 재건법과 달리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이 

있다.124) 

첫째, 이전의 재건단체와 비슷한 재정재생단체에 대한 기준(재정재생

기준)에 추가하여 재정건전화단체에 대한 기준(조기건전화기준)이 설정되

었다(건전화판단지표별 기준은 [표 4-10] 참고). 조기건전화기준은 재정

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그 심각한 정도가 재정재생기준보다는 약

한 경우이다. 이것은 지방재정의 악화가 매우 심각해지지 않도록 그 전에 

점검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124) 石川(2013a), pp. 4-6을 요약 정리한 것임. 지방재정건전화법은 과거 재건법에서의 재

건기준과 지방채협의 ‧ 허가제도하에서의 기채관리 등 유효하게 기능했던 부분을 그대

로 승계하고 있으며, 재건법의 불충분한 점과 약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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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정악화가 진행된 지방공공단체, 즉 건전화판단비율이 조기건

전화기준에 도달한 지방공공단체와 재정재생기준에 도달한 지방공공단체

가 예외 없이 이행해야 하는 책무를 명확히 하였다.125) 이전의 재건법하

에서는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지방공공단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재건단체

로 지정되는 대신에 ‘자율적으로 재건’하는 길이 있었다. 

셋째, 재정건전계획과 재정재생계획의 수립 ‧ 이행에 대한 자치체장과 

의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 계획의 수

립과 이행은 세출삭감, 지방채발행 억제 등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

주민의 편익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기건전화기준에 

이를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지방공공단체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넷째, 지방공공단체의 실제적인 재정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판단지

표를 확충하였다. 즉 지방공공단체의 전체 회계를 연결하여 실질적자를 

파악하는 연결실질적자비율과 일반회계에 대한 채무수준을 파악하는 스

톡지표인 장래부담비율이라는 2가지 지표를 새로 도입하였다. 

다섯째, 지표산정에 대한 제3자의 검토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지방공공단체는 감사위원에게 건전화판단비율의 

125) ｢지방재정건전화법｣에 따라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는 건전화판단비율의 어느 하나가 조

기건전화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전화판단비율을 공표한 연도의 말일까지 재정

건전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재생판단비율(건전화판단비율 중 장래부담비율을 

제외한 3개 비율) 중 어느 하나가 재정재생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생판단비율을 

공표한 연도의 말일까지 재정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공영기업을 경영하는 지

방공공단체(조합 및 지방개발사업단 포함)는 매년 공영기업회계별 자금부족비율(자금 

부족액의 사업규모에 대한 비율)을 감사위원의 심사 서류에 첨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 자금부족비율이 경영건전화기준 이상으로 된 경우에는 경영건전화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総務省(2013a), 앞의 책(資料編 資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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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자료를 제출 ‧ 보고해야 하며, 감사위원은 이 자료에 근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방공공단체

는 건전화판단비율의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표할 의무가 있으며, 지역주

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활용이 권장되고 있다. 

조기건전화기준 재정재생기준

실질적자비율
도(都): 5.69
도(道)부현: 3.75
시구정촌: 재정규모에 대응해 11.25~15

도(都): 8.88
도(道)부현: 5
시구정촌: 20

연결실질적자비율
도(都): 10.69
도(道)부현: 8.75
시구정촌: 재정규모에 대응해 16.25~20

도(都): 23.88
도(道)부현: 15
시구정촌: 30

실질공채비비율 도도부현 ‧ 시구정촌: 25 도도부현 ‧ 시구정촌: 35

장래부담비율
도도부현 ‧ 정령지정도시: 400
시구정촌: 350

-

자금부족비율 (경영건전화기준) 20 -

표 4-10. 조기건전화기준과 재정재생기준
(단위: %)

자료: 総務省(2013a), 󰡔地方財政の状況󰡕(資料編 資159).

나. 지방재정건전화 성과와 평가

지방재정건전화법이라는 지방재정규율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운

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건전화판단비율을 통해 살펴본다. 지방재

정건전화법이 도입된 2007년도 결산부터 2011년도 결산까지의 5년간 조

기건전화단체 및 재정재생단체로 지정된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건전화기준 이상인 단체는 도도부현에서는 전무하며, 모두 

시정촌에 해당된다. 이하에서는 각 지표별로 조기건전화기준 이상인 시정

촌 단체 수의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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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①실질적자비율(적자액이 있는 단체 수) (24) (19) (13) (8) (2)

 - 조기건전화기준 이상 2 2 0 0 0

 - 재정재생기준 이상 1 1 0 0 0

②연결실질적자비율(적자액이 있는 단체 수) (71) (39) (31) (17) (9)

 - 조기건전화기준 이상 11 2 0 0 0

 - 재정재생기준 이상 2 1 0 0 0

③실질공채비비율

 - 조기건전화기준 이상 33 20 12 4 1

 - 재정재생기준 이상 2 1 1 1 1

④장래부담비율

 - 조기건전화기준 이상 5 3 3 2 2

표 4-11. 조기건전화기준 이상의 시정촌 단체 수
(단위: %)

주: 1) ( )는 실질적자액 및 연결실질적자액이 있는 단체 수를 의미함.

2) 조기건전화기준은 재정재생기준 단체를 포함함. 

자료: 総務省, 󰡔地方財政の状況󰡕, 각 연도판.

먼저 실질적자액과 연결실질적자액이 있는 시정촌 수는 매년 감소하

고 있다. [표 4-11]에서 보듯이 전자는 2007년도 24개 단체에서 2011년

도 2개로 감소했으며, 후자는 같은 기간에 71개에서 9개로 크게 감소하

였다. 또한 실질적자비율과 연결실질적자비율의 경우 2009년부터는 조

기건전화기준 이상인 시정촌 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자 및 연결실질적자 부문의 개선은 전자의 경우 인건비 억제에 의

한 세출 삭감 요인, 후자의 경우 병원사업과 같은 적자사업의 개선 요인

이 크게 작용하였다.126) 한편 2006년 대규모 재정파탄에 빠져 재정재생

126) 石川(2013a), p. 26 및 p. 31. 특히 병원사업의 적자 개선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공

립병원개혁｣의 흐름에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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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지정된 유바리시의 경우 2009년도에 실질적자를 고정부채로 대

체하는 재생대체특례채 발행이 허용됨으로써 실질적자와 연결실질적자

가 해소되었다.127) 

다음으로 실질공채비비율이 조기건전화기준(25%) 이상인 단체는 2007

년도에 33개에서 2011년도에는 1개(유바리시)로 감소하였다. 건설사업 

등 투자적 경비의 억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1990년대에 고금리로 대량 발

행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이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의 기

초수지(=차입 원리금상환액의 공채비－차입 등에 의한 공채수입)가 흑자

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특례조기상환제도에 따라 저리로 차환이 진행되었

다. 이처럼 건설사업 억제와 지속적인 채무상환이 공채비 감소요인이 됐으

며, 실질공채비율이 기준 이상인 단체의 감소에 기여하였다.128) 

마지막으로, 장래부담비율이 350% 이상인 단체도 5개에서 2개로 감소하

였다. 지방공공단체의 장래부담비율 개선에는 채무상환(일반회계의 지방채

잔액 감소)과 재정조정기금 ‧ 감채기금 등 충당가능기금의 증가 등이 큰 영

향을 미쳤다.129) 단, 이 지표는 공영사업 ‧ 조합 ‧ 제3섹터를 포함하는 총부채

를 분자로 하는 스톡지표여서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다. 남은 2개 단체인 유바리시와 오사카부의 이즈미사노시는 관광 ‧ 토지

조성 ‧ 병원 등의 공영사업과 제3섹터의 부채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130) 

127) 石川(2013a), p. 21. 그러나 재생대체특례채는 실질공채비비율 및 장래부담비율을 산정

할 때는 포함된다. 
128) 渡辺(2011), pp. 46-47 참고.
129) 石川(2013a), p. 44. 다만 장래부담비율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표준재정규

모 확대와 같은 외생적 항목도 있으므로, 장래부담비율 개선만으로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30) 渡辺(2011),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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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무성은 실질공채비비율과 장래부담비율의 평균치에 대해서도 

공표하고 있다. [그림 4-13]에서 보듯이 도도부현의 경우 큰 변화를 보이

고 있지 않다. 2007년도 도도부현의 실질공채비비율(조기건전화기준은 

25%)은 13.5%, 장래부담비율(조기건전화기준은 400%)은 222.3%인데, 

2011년도에는 각각 13.9%와 217.5%이다. 반면 시정촌의 경우 상당히 개

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도 실질공채비비율(조기건전화기준은 

25%)은 12.3%, 장래부담비율(조기건전화기준은 350%)은 110.4%였는데, 

2011년도에는 각각 9.9% 및 69.2%로 개선되었다. 특히 장래부담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5

2007

도도부현 시정촌 도도부현 시정촌

실질공채비비율 장래부담비율

도도부현 시정촌 도도부현 시정촌 도도부현 시정촌

2008 2009 2010 2011

12.3 12.8 11.8 13.0 11.2 13.5 10.5 13.9 9.9

69.2

217.5220.8

79.7
92.8

229.2

100.9
11-.4

291.3222.3

그림 4-13. 단체별 실질공채비비율 및 장래부담비율의 평균치 추이
(단위: %)

자료: 総務省, 󰡔地方財政の状況󰡕, 각 연도판.

이상에서 보았듯이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는 건전화판단비율과 그 배후

에 있는 재정구조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은 지방재정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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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이 지방공공단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대응하도록 촉

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자치체장과 의회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점 등이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131) 즉 지방재정건전화법이 자치체

의 재정운영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건전화법은 정보공개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개선

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하에서 각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공표는 실질적

자비율과 연결실질적자비율이 흑자인 경우에는 수치를 공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컨대 수치가 매년 악화되더라도 주민은 물론 지표를 산출

하는 해당 단체조차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132) 또한 일본 

지방공공단체는 지표의 수치만 공개하거나 조기건전화기준을 하회한다

는 정도의 설명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법령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공표를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표

하는 지방공공단체는 많지 않다. 따라서 주민이 재정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필요한 정보제공과 충분한 설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133) 

131) 石川(2013a), p. 48. 
132) 菅原(2013), p. 40. 매년의 재정지표는 해당 단체 감사위원에 의한 심사의 의무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심사의 주목적은 지표산출과정에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데 있다. 따
라서 매년의 변화나 유사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재정지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133) 石川(2013a),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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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논의와 향후 전망

가. 제2기 아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대응

2012년 말 출범한 제2기 아베정권은 경제 ‧ 재정운영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부활시키고 4년 만에 ｢2013기본방침｣을 수립

하였다.134) ｢2013기본방침｣의 핵심은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이

다. 그러나 이 기본방침의 내용 중 교육재생, 국토강인화 분야에서 세출 

증가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135) 즉 ｢2013기본방침｣에서의 경제재

생과 재정건전화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가 있을 수 있다. 

｢2013기본방침｣은 지방재정에 관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정부

는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를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자립 촉진이 필요하고, 지방공공단체가 경제 ‧ 사회구조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서

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 지속되어 지방세수가 아직 충분한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이 지

속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2013기본방침｣에서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선순환에 맞추어 현재의 위기대응 모드에서 위

기 이전의 평상시 모드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향

후 경제성장 기조에 대응하여 지방세수 확보 및 세출 중점화 ‧ 효율화 등 

지방재정을 세입 ‧ 세출 면에서 개혁해나가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가 경

134) 内閣府(2013a),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について｣, 平成25年6月14日 閣議決定. 
135) 土居(2013), ｢骨太方針に歳出増の芽｣, 󰡔日本経済新聞󰡕 21面. (6月 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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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대응 주요 내용

지방재정 
건전화, 
자립촉진

▪ 세입개혁 
 - 성장전략과 지역활력창조플랜 등을 추진하여 지방세수 확대
 -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
 - ‘고향기부금제도’의 활용 강화를 위해 제도정비 추진

▪ 세출개혁
 -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배려하면서 지방세출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출의 중점화 ‧ 효율화 도모
 - PPP/PFI 도입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방공

공단체의 행 ‧ 재정개혁 촉진
▪ 지방노력 지원
 -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지방의 자유도를 높이는 한편, 행정개혁 노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라는 2가지 관점에서 새롭게 지방교부세를 산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공공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

인구구조 변화 
등에 적합한 
지방행 ‧

재정제도 구축

▪ 대도시의 급속한 고령화와 지방의 인구과소화 진전이라는 경제 ‧ 사회구조의 변화하에서 
국가-현-시정촌의 역할분담을 재정리하고, 광역연계 및 광역에서의 기능분담 등을 추진
하기 위해 제도 재검토

 - 정주자립권 구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권역에서의 지방공공단체 역할에 필요한 
재정조치대책을 검토

 - 시정촌과 도도부현간 및 시정촌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촌의 사무를 도도부현이 
보완하고 시정촌 간 수평협력이 가능한 방안 모색

 - ｢공립병원개혁플랜(5개년 계획)｣ 진척상황을 평가하여 총무성 ‧ 후생노동성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공립병원의 재편 및 네트워크화 추진

지방 
공공서비스의 
‘가시화’ 추진

▪ 공공분야에서 기업회계원칙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지방공공단체 재정의 가시화를 더욱 
추진하고, 공공시설자산에 대한 경영개혁이 중요

 - 지역 자체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지방공공단체 클라우드의 대응을 가속화하여 
지방공공단체의 행정투명화(open government) 추진

 - 스톡을 포함한 재무정보의 투명화를 추진하고, 기업회계원칙을 전제로 한 지방의 공공회
계 정비 촉진

자료: 内閣府(2013a), pp. 31-32.

표 4-12. 지방재정제도 재구축을 위한 중점 대응

제 ‧ 사회 구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행 ‧ 재정제도를 정

비해나가고자 한다.136) 이와 관련된 중점 대응은 지방재정건전화와 자립

촉진,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한 지방행 ‧ 재정제도 구축, 지방에서의 행정서

136) 内閣府(2013a), 앞의 자료,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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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가시화(可視化)’ 추진의 3가지로 집약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표 

4-12]와 같다. 

한편 ｢2013기본방침｣은 재정건전화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

하고 2개월 후에 발표되는 중기재정계획으로 연기하였다. 이것은 세출분

야별로 삭감방안을 제시했던 과거 ｢2006기본방침｣과 비교되는 점이다. 

그런데 2013년 8월에 발표된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재정건전화 목표는 견

지했지만 그 달성수단에 대해서는 결론을 미루었다. 여기에는 제2기 아베

정권이 2012년 말에 출범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7월 참의원 선거

와 관련해 고통을 수반하는 세출삭감 개혁을 논의하기 어려웠던 점, 재정

건전화의 핵심인 소비세율 인상 확정시기가 10월경이었던 점 등의 요인

이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아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역시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아직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7월 참

의원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자민당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여당

이 되었다. 향후 3년 정도는 총선이 없어 이러한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

될 것이므로, 여당 ‧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탄력

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세출입개혁, 지방 자체의 노력 지원 등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논의는 국가 차원의 지방교부세교부금, 사회보장관

계비, 공공사업관계비 등의 세출 억제 노력을 비롯하여 사무 ‧ 권한 이양 

등의 지방분권개혁 논의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 편재성 시정

일본정부는 2012년 8월에 공포된 ｢세제발본개혁법｣137) 제7조에 따라 

지방법인특별세 ‧ 양여세 제도 및 지방법인과세 방안 등의 재검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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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에 ‘지방법인과세 방안 등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였다.138) 

총무성의 지방재정심의회에 설치된 이 검토회는 16차례의 회합을 거쳐 

2013년 11월에 ｢지방법인과세 방안 등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를 발표하

였다. 

이번에 ‘지방법인과세 방안 등에 관한 검토회’가 제안한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첫째, 세수의 편재성이 작은 안정된 지방세 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139)과 함께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법인주

민세 법인세할의 일부에 대해 지방교부세의 원자(原資)로 하는 것이다. 

즉 법인주민세 법인세할 일부를 국세화하여 지방교부세특별회계로 편입

시킨 다음 이것을 지방에 재배분함으로써 지역 간 세수격차를 완화하고

자 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법인특별세 ‧ 양여세 제도는 법인주민세 법인세

137) 이 ｢세제발본개혁법｣의 원래 명칭은 ｢사회보장의 안정재원 확보 등을 도모하는 세제

의 발본적인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소비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이다. 이 

법률의 제7조 제5호에는 지방세제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지방법인특별세 및 지방

법인특별양허세에 대해 세제의 발본적인 개혁에서 편재성이 작은 지방세 체계의 구축

을 실시하기까지의 (잠정)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여 세제의 발본적인 개혁과 함께 발본

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고, “세제의 발본적인 개혁에 의한 지방소비세의 충실과 함께 

지방법인과세 방안을 재검토함으로써 세원의 편재성을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 

때 국가와 지방의 세제 전체를 통해 폭넓게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 総務省(2013b), 
｢地方法人課税のあり方等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 p. 8. 

138) 지방법인세 개혁에 대한 최근 논의는 2012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 검토회와 같은 시기에 전국지사회의 ‘지방세재정제도연구회’가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

다. 특히 이 연구회에서는 국가의 소비세와 지방법인과세의 세원교환과 지방공유세, 지방

공동세(지방세의 일부를 지방의 공동 재원으로 조정하는 방식) 등 지방세제의 세원 편재성 

시정방안에 대해 법제적인 과제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다. 2000년 5월에 설치

된 도쿄도의 조세조사회에서도 지방법인과세를 포함해 지방세제 및 지방재조정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森信(2013b), ｢法人実効税率引き下げへの道筋｣, 
http://www.rieti.go.jp/jp/events/bbl/13101501.html. (검색일: 2013. 11. 7)

139) 2013년 10월 1일에 소비세율을 다음과 같이 증세하기로 결정하였다. 현행 소비세율 

및 지방소비세율은 각각 4.0%, 1.0%(합계 5%)인데, 2014년 4월부터는 각각 6.3%, 
1.7%(합계 8%), 2015년 10월부터는 7.8%, 2.2%(합계 1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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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의 지방교부세 원자화에 따른 효과가 이 제도의 효과를 상회하면 폐지

하고 원래의 법인사업세로 되돌아가지만, 일정 규모에 머무를 경우에는 

제도를 존속시킨다는 것이다.140) 

지
방
법
인
2
세

새롭게 재분배
(총무성 안)

재배분 계속
(재무성 안)

재배분
강화

이
해
대
립

(선호)

(거부)

?

1.5
조엔

법
인
주
민
세
2.8
조
엔

법
인
사
업
세
3.8
조
엔

세수가
많은

지자체

세수가
적은

지자체

그림 4-14. 지방재정격차를 둘러싼 구도

주: 지방법인2세의 금액은 2011년도 기준.

자료: ｢法人事業税, 地方で再配分｣(2013), 󰡔日本経済新聞󰡕, 5面. (10月 29日).

이처럼 법인주민세 법인세할을 새로이 국세화하고 지방법인특별세 ‧ 양
여세 제도를 유지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첫째, ‘검토회’의 이번 제안은 소비세율 인상 시 지방법인과세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세제발본개혁법｣ 제7조에 따르고 있다. 둘째, 지방소

140) 総務省(2013c), ｢地方法人課税のあり方等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概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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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세율 인상에 따라 불교부단체의 재원초과액이 확대되어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확대되므로 편재성 시정을 위한 조치가 필

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법인주민세 법인세할이 세수의 연도 간 변동이 크

고 편재도가 높은 세원이라는 점이다. 원래 법인의 사업소득을 과세표준

으로 하는 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 법인세할은 모두 세수의 연도 간 변

동이 크고 편재도가 높았다. 그런데 2004~05년에 걸쳐 법인사업세에 대

해 외형표준과세가 도입되어 소득할의 비율이 감소하고 분할기준의 재검

토가 이루어져, 현재는 법인주민세 법인세할의 변동성과 편재성이 가장 

큰 편이다.141) 이와 같은 지방세의 국세화는 세원이양과 같은 어려운 과

제를 피해 쉽게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조정과 관련해 수직적 조정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정부가 일종의 

수평적 조정제도 도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당분간 지방법인과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다.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도쿄도는 2008년에 도입된 지

방법인특별세로 인해 2011년 세수감소가 1,510억 엔에 이르고 있어,142) 

‘법인사업세 잠정조치의 계속’과 ‘법인주민세의 일부 국세화’라는 이번 제

안이 지방분권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43) 더군

다나 이번 제안의 전제조건인 지방소비세 인상분은 이전 민주당 정권 당

시 통과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 용도가 사회보장에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141) 総務省(2013b), ｢地方法人課税のあり方等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 p. 5. 
142) ｢法人事業税再配分　延長の動き｣(2013), 󰡔日本経済新聞󰡕, 地方経済面　北海都. (10月 

30日).
143) 東京都(2013), ｢‘都市と地方の財政力格差是正論’への反論｣,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11/20nb1300.htm. (검색일: 2013. 11. 7)



제4장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167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지방소비세의 배분비

율과 사회보장 재원을 둘러싼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검토안은 여당의 세제개정대강에 포함되어 논의

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144)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

144) 2008년도 세제개정의 경우 당시 후쿠다 총리와 이시하라 도쿄도지사가 회담하여, 도쿄

도 환상도로(外環道)의 착공 등 중점시책 13개 항목에 대해 국가가 도쿄도에 협력한다

는 합의가 이루어진 정치적 결착이었다. ｢法人2税：対立深まる 都 ‘地方分権に逆行’ 
国 ‘税収格差を是正’ / 東京｣(2013), 󰡔毎日新聞󰡕 地方版. (11月 15日).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2.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

3.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4.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170❙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일본 정부는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① 사회보험 ② 사회복지 ③ 공적부조 ④ 보건의료 ‧ 공중위생 

등 4가지 분야별 사회보장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표 5-1 참고).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노동보험, 간병

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험이다.145)

구  분 개요 

사회보험
- 국민들이 질병, 부상, 출산, 사망, 고령, 장애, 실업 등 생활의 다양한 사고에 처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강제로 가입하는 보험제도(의료보험, 
연금보험, 간병보험 등)

사회복지
- 장애인, 모자가정 등이 다양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사회생활을 안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제도(사회복지, 아동복지 등) 

공적부조 - 생활이 빈곤한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생활보호제도) 

보건의료 ‧
공중위생 

-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 ‧ 위생을 위한 제도(의료서비스, 보건사업, 
모자보건, 공중위생) 

표 5-1.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자료: 厚生労働省. ｢戦後社会保障制度史｣, http://www.mhlw.go.jp/seisaku/21.html. (검색일: 2013. 7. 2)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가 연금, 의료가 포함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형

성된 점은 사회보장관련 예산내역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표 5-2]에서 일

145) 사회보험은 “국민들이 다양한 위험요인(질병, 노동재해, 퇴직, 실업, 사망, 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미리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급여 또는 서

비스를 지급하는 구조”로 명시되어 있다. 厚生労働省(2012), 󰡔平成24年度 厚生労働白

書󰡕,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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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부의 사회보장관계비 예산은 사회보험비, 사회복지비, 생활보호비, 

보건위생대책비, 실업대책비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도 기준

으로 사회보장관계비는 29조 엔이며, 일반세출(53조 엔)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54%에 육박하고 있다.146) 사회보장관계비는 1980년 8조 엔에서 

2013년 29조 엔으로 증가하였고, 동 기간 사회보장관계비가 일반세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26.7%에서 54%로 확대되었다. 한편 사회보장관계비

의 재원인 세수(稅收)는 1980년 38조 엔에서 2013년 43조 엔으로 증가하

는 데 그쳐, 급증하는 사회보장관계비의 부족한 재원에 대한 조달을 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 1980 1990 2000 2010 2013

사회보장관계비 82,124(100) 116,154(100) 167,666(100) 272,686(100) 291,224(100)

사회보험비 51,095(62.2) 71,953(61.9) 109,551(65.3) 203,363(74.6) 218,475(75.0)

사회복지비 13,698(16.7) 24,056(20.7) 36,580(21.8) 39,305(14.4) 38,610(13.3)

생활보호비 9,559(11.6) 11,087(9.5) 12,306(7.3) 22,388(8.2) 28,614(9.8)

보건위생대책비 3,981(4.8) 5,587(4.8) 5,434(3.2) 4,262(1.6) 3,539(1.2)

실업대책비 3,791(4.6) 3,471(3.0) 3,795(2.3) 3,367(1.2) 1,986(0.7)

일반세출 (비중) 307,332(26.7) 353,731(32.8) 480,914(34.9) 534,542(48.0) 527,312(54.0)

표 5-2.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관계비 추이
(단위: 억 엔, %) 

주: 1) ( )의 내용은 사회보장관계비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구성 비중이며, 단, 일반세출에서 ( )의 내용은 사회보장관계비가 

일반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임. 

2) 2009년부터 사회보장관계비 예산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2010년과 2013년의 경우 사회보험비는 연금 ‧의료

‧간병보험급여로, 실업대책비는 고용산재대책비로 대체하여 나타내고 있음.

자료: 厚生労働省(2013c), ｢平成25年版　厚生労働白書 資料編｣, p. 18. 

146) 사회보장관계비는 사회보장급여에 일정비율로 곱하여 자동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공적 

비용을 말하며, 일반세출은 세출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예산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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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관계비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보험비(연금 ‧ 의료 ‧ 간병보험급

여) 예산은 2013년 전체 사회보장관계비 지출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사회복지비(13.3%)와 생

활보호비(9.8%) 순으로 나타난다. 우선 사회보험비 비중 추이를 보면, 

1961년 ‘전국민 연금보험 ‧ 의료보험’ 제도 설립을 계기로 1970년 50%대, 

1980년 60%대, 2010년 70%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반면 사회

복지비와 생활보험비를 합산한 비중은 1980년 이후 25% 전후를 추이하

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 생활보호비는 증가세를, 사회복지비는 감

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생활보호비가 2000년대 경기침체로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비는 2000년 간병보험이 실시된 이후 노

인복지예산의 일부가 사회복지비에서 사회보험비로 재편된 데 따른 것이

다. 한편 실업대책비는 실업수당을 비롯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거나 근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지출에 해당되며, 그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보장관계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업대책비 비중이 

낮은 이유는 일본형 고용시스템하에서는 불황기에도 비교적 실업률이 높

지 않아 재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공적 지원규모가 낮은 수준

으로 억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관계비 구성의 특징으

로서 고령자 복지확충에 중점을 둔 사회보험비가 급증한 반면, 현역세대

에 대한 지출(실업대책, 보건위생대책비 등) 규모는 오히려 축소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저출산 대책보다 고령자 복지확충

에 집중한 결과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추이가 개선되지 못한 데다 

세대 간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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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1)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국고부담 가중

일본의 사회보장급여148) 추이를 보면 사회보험료 수입에 비해 사회보

장급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국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재원은 크게 보험료 부담(연금보험

료, 건강보험료, 간병보험료 등)과 국비 부담(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

담)으로 구성되는데, 사회보장급여는 1970년 4조 엔에서 2012년 110조 엔

으로 급증한 반면, 사회보장 보험료 수입은 61조 엔에 그친 것이다. 사회

보장급여와 보험료의 차액은 국비(중앙정부 29조 엔, 지자체 11조 엔) 부

담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5-1 참고). 일본의 재정이 악화된 데는 

사회보장급여비에 대한 국비부담 지출 증가가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본의 사회보장이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3월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집중검토회의’149)는 [표 5-3]과 같

이 사회보장급여의 장래 추계 전망치를 발표하였다. 사회보장급여는 

2012년 109.5조 엔(GDP 대비 22.8%)에서 2025년 148.9조 엔(GDP 대비 

24.4%)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급여 내역별로 GDP 대비 비중의 변화를 

보면 연금은 2012년 11.2%이지만 2025년에 9.9%로 하락할 전망이다. 

147) 고령화 대비 저출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양희 외

(2010, pp. 249-253)를 참고하기 바란다.
148)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1년간 국민에게 제

공된 금전 또는 서비스 합계를 말한다. 
149) 민주당 정권은 2010년 10월 세제 통합개혁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 ‧ 여당 

사회보장검토본부’를 설치하였고, 2011년 2월 관련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본부 산하에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집중검토회의’를 마련하였다. 동 회의는 총리(의장), 각료, 여당 

의원, 학자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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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社会保障制度改革国民会議(2013a), p. 19.

그림 5-1. 사회보장급여 추이

2004년 시행된 연금개혁으로 급여와 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거시

경제슬라이드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결과이다. 저출산정책 관련 사회보장

급여도 2012년 1.0%에서 2025년에 0.9%로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 의료

는 2012년 7.3%에서 2025년에 8.9%까지 상승하고, 간병도 동 기간 

1.8%에서 3.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사회보장부담 측

면에서 보면 동 기간 보험료 부담과 국비부담은 모두 1.4% 포인트 증가

할 전망이다.150)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국비부담의 재원을 세금

이나 국채발행으로 조달하였다. 하지만 2012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이 212%를 초과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사

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재원을 어

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50) 岩本(2012), 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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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2 2015 2020 2025

(단위: 조 엔)

사회보장급여 109.5 119.8 134.4 148.9

연금 53.8 56.5 58.5 60.4

의료 35.1 39.5 46.9 54.0

간병 8.4 10.5 14.9 19.8

저출산정책 4.8 5.5 5.8 5.6

기타 7.4 7.8 8.4 9.0

사회보장부담 금액 101.2 111.7 129.5 146.2

보험료 부담 60.6 66.3 76.5 85.7

국비 부담 40.6 45.4 52.9 60.5

(단위: GDP 대비 비중 %)

사회보장급여 22.8 23.5 24.1 24.4

연금 11.2 11.1 10.5 9.9

의료 7.3 7.8 8.4 8.9

간병 1.8 2.1 2.7 3.2

저출산정책 1.0 1.1 1.0 0.9

기타 1.5 1.5 1.5 1.5

사회보장부담 금액 21.1 21.9 23.2 23.9

보험료 부담 12.6 13.0 13.7 14.0

국비 부담 8.5 8.9 9.5 9.9

GDP(조 엔) 479.6 509.8 558.0 610.6

주: 2012년 3월 기준으로 사회보장개혁의 추진 효과를 추정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社会保障改革に関する集中検討会議(2012), p. 6.

표 5-3. 사회보장급여의 장래 추계

일본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비

세 인상조치를 통한 세수 확대를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5%에서 

10%로의 소비세율 인상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사회보장 재원확보와 재정개선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일본재정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岩本(2012, 

pp. 9-10)는 사회보장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소비세율 인상으로만 대응할 경우

에는 소비세율이 27%까지 인상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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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세조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관련비 등의 세출삭감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재원조달 방식과 세대 내 형평성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은 사회보험방식을 전제로 보험료

를 기본으로 하되 나머지를 국고로 부담하는 조세방식이 혼합된 체계이

다. 그렇지만 각 사회보장제도별로 재원조달방식이 상이하여 직역 간, 제

도 간, 세대 내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된다. 연금보험을 살

펴보면, 1985년 전 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이 도입될 당시 급여의 1/3을 국

고로 부담했으나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국고부담이 1/2

로 인상되었다. 한편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경우 노사가 보험료를 절반

씩 부담하여 국고부담은 없지만, 실제로 공제연금의 경우 과거 연금보험

료에 대한 반대급여가 아닌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였던 은급(恩給)을 세

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정성춘 외 2012, p. 171).

의료보험의 국고부담 구조는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의

료보험은 조합건강보험, 협회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의료제

도 4가지로 구분된다. 대기업 종업원과 피부양자가 가입하고 있는 조합건

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은 거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과 후기고령자의료

제도에서는 급여의 50%를 국고로 부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종업원과 

피보험자가 가입하는 협회건강보험은 급여의 16.4%를 국고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후기고령자 의료급여는 후기고령자의 보험료 납입액이 차지하

는 비중이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정부 ‧ 지자체의 예산지원과 

다른 의료보험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片山 2008, pp.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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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부담 29 조엔, 지방부담 11조 엔

보험료 61조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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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구성(2012년도 기준)

주: 1) 보험료(사업자 갹출금 포함), 국고 및 지방부담 금액은 2012년도 본예산 기준. 

2) 고용보험(실업급여)은 국고부담 금액(1/4)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

3) 2012년도 연금교부국고로 확보한 연금차액분(기초연금 국고부담 1/2 지원을 위해 기존 국고부담 36.5%와의 

차액)을 포함하며, 그 이후 연금차액분은 연금특례공채로 확보하기로 결정. 

4) 아동 ‧장애복지 중 아동입소시설비 부담비율은 원칙적으로 국고 1/2,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도시 ‧아동상담소 설치 

시 1/2로 되어 있음.

자료: 社会保障制度改革国民会議(2013a), p. 18. 

3) 부과방식과 세대 간 형평성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재정 악화 문

제 외에도 각 세대가 생애에 걸쳐 지불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급여의 차

이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연금재정은 기본적으로 부과방식을 토대로 재원을 마련하면서

도 적립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즉 현역세대가 지불한 연금보험료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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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금계좌에서 가입자별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특별회

계로 통합된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렇게 통합한 연금보험료를 금융자

산으로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곧바로 고령세대의 연금급

여로 지불하고 있다. 부과방식의 연금재정하에서는 현역시절에 지불한 

보험료는 다른 고령자를 위해 사용되고, 본인이 고령자가 되었을 때는 후

대세대가 지불한 보험료를 자금으로 하는 연금을 수취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한다.151) 

한편 의료재정도 75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비를 현역세대 전체가 분담하

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후기고령자의료 급여의 약 40%를 현역세대가 

보험료로 지불하는 후기고령자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內閣府(2005)가 

의료비와 관련하여 세대별로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어느 정도

의 급여를 수취하고 있는가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 세대 간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현행 의료제도가 지속될 경우 2003년도 시점에서 

60세 이상의 세대는 4,875만 엔의 수익초과, 20대는 1,660만 엔의 부담초

과로 세대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3 참고). 

이러한 부과방식의 사회보장 재정운영은 인구증가로 현역세대가 늘어

간다는 전제하에서는 순기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고령자 

1명당 15~64세 현역세대의 비율이 1950년 12.1명에서 2012년 2.6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는 부과방식의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152)

151) 자세한 내용은 김양희 ‧ 김은지(2010), pp. 22~23 참고.
152) 위의 책,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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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미래세대는 2004년도 이후 새롭게 경제활동에 참가할 20세 미만과 향후 2004년 이후에 태어날 세대임. 

2) 현역세대는 2003년도 시점에서 20세 이상(1983년 이전 출생)인 세대임.

자료: 內閣府(2005), p. 227. 

그림 5-3. 의료비 증가와 세대 간 불공평의 확대

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일반적으로 정부가 조세나 사회보장 정책을 실시하면 소득분포의 균등

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역시 변화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가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세 및 사회보장 정책 실시를 전후로 하여 지니계

수가 얼마만큼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먼저 일본 후생노동성이 1962년부터 3년마다 실시 ‧ 공표하고 있는 소

득재분배조사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가계의 당초소득, 즉 납세 및 사회보험료 납입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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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근거한 지니계수는 1980년대 말부터 0.4대로 진입하였고 2000년

대 중반 이후부터는 0.5대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실시한 조

세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반영한, 재분배소득에 기초한 지니계수는 2000

년대 들어 약간 높아지긴 하였지만 0.37~0.3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5-4 참고). 

재분배소득이란 당초소득에 사회보장급여를 더한 다음, 가계가 지불한 

사회보험료와 납세액을 빼서 구한 가처분소득에 다시 정부로부터 받은 

현물급여를 더한 값이다. 여기서 당초소득 기준 지니계수 대비 재분배소

득 기준 지니계수의 ‘하락률’로 계산한 ‘지니계수의 개선도’, 즉 정부 정

책의 효과성을 보면 사회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지니계수가 

20% 이상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이 공표하는 소득재분배조사 결과는 일본 정부의 사

회보장 및 조세정책이 가계부문의 소득불균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다른 국가와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는 Randall and Urasawa(2013)가 유용한데, 이들은 OECD 국가들을 대

상으로 조세(tax)와 정부이전(transfer)이 지니계수와 상대 빈곤율(relative 

poverty rate)을 얼마만큼 개선시키고 있는가를 비교 ‧ 분석하고 있다. [표 

5-5]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를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 2가지 지표 모두 OECD 평균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OECD 평균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Randall and Urasawa(2013, pp. 32-33)가 지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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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도
지니계수1) 지니계수의 개선도4)

당초소득2) 재분배소득3) 사회보장 기여도(%) 세제 기여도(%)

1981 0.3491 0.3143 5.0 5.4

1984 0.3975 0.3426 9.8 3.8

1987 0.4049 0.3382 12.0 4.2

1990 0.4334 0.3643 12.5 2.9

1993 0.4394 0.3645 13.2 3.2

1996 0.4412 0.3606 15.7 1.7

1999 0.4720 0.3814 16.8 2.9

2002 0.4983 0.3812 20.8 3.4

2005 0.5263 0.3873 24.0 3.2

2008 0.5318 0.3758 26.6 3.7

2011 0.5536 0.3791 28.3 4.5

주: 1) 세대 단위의 지니계수로서 소득분배가 완벽하게 균등하면 0을 취하고, 완벽하게 불균등하면 1을 취함.

2) 당초소득=가계의 각종 소득+잡수입+사적급여(송금, 퇴직금 등).

3) 재분배소득=가처분 소득+현물급여, 단 가처분소득=당초소득+사회보장급여-사회보험료-세금.

4) 당초소득 기준 지니계수 대비 재분배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하락률’로 계산함.

자료: 厚生労働省, ｢所得再分配調査報告書｣, 각 연도판.

표 5-4. 일본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 지니계수의 개선

는 바와 같이 일본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수준이지만 연금

이나 의료보험과 같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다

는 점,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transfer) 소득은 OECD 평균치에 훨

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153) 이들 저소득층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

담은 상대적으로 역진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154)

153) Randall and Urasawa(2013, pp. 32-33)에 따르면, 일본의 최하위 소득계층 20%가 정

부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현금)이 시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인데, 이는 OECD 
평균치 72%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154) 八田(2010)는 일본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부

가 국민 개인의 생활수준에 초점을 맞춘 개인 재분배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농가, 



182❙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지니계수 상대빈곤율5)

시장소득2) 가처분소득3) 소득재분배 
효과4) 이전5) 이후5) 효과5)

덴마크 0.429 0.252 0.177 0.244 0.060 0.184

노르웨이 0.423 0.249 0.174 0.257 0.075 0.182

스웨덴 0.441 0.269 0.172 0.278 0.091 0.187

프랑스 0.505 0.303 0.202 0.347 0.079 0.268

독일 0.492 0.286 0.206 0.323 0.088 0.235

미국 0.499 0.380 0.119 0.284 0.174 0.110

한국 0.341 0.310 0.031 0.173 0.149 0.024

일본 0.488 0.336 0.152 0.320 0.160 0.160

OECD32 평균1) 0.470 0.312 0.158 0.285 0.112 0.173

주: 1) 일본, 칠레,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위스는 2009년 데이터이고, 나머지 OECD 국가는 2010년 데이터 기준임.

2) 시장소득(market incomes)=근로소득(employment income)+자영업소득(self-employment income)+자본소

득(capital income). 

3) 가처분소득=시장소득+사회보장급여-사회보험료-세금. 

4)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뺀 값. 

5) 상대빈곤율=자신의 가계소득이 중앙값(median)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 ‘이전’과 ‘이후’는 정부의

조세 및 정부이전을 경계로 하고, ‘효과’란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전후로 한 상대빈곤율 차이임.

자료: OECD,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3. 11. 20)

표 5-5. 일본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 지니계수 및 상대빈곤율

2.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사회 ‧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도출의 실패로 근본적인 개혁방식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

지방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우대처럼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은’ 집

단 재분배 정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183

능한 개혁방식을 선택하였다.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을 新川

(2001, p. 6)는 3단계 (① 사회보장제도 발전시기 ② 사회보장제도 개혁

시기 ③ 고령화 대책시기)로 구분한 반면, 厚生労働省(2011, p. 32)은 6

단계(① 전국민 의료보험 ‧ 연금 이전 시기 ② 전국민 의료보험 ‧ 연금 실

현 시기 ③ 개혁 시기 ④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시기 ⑤ 경제구조개혁 

시기 ⑥ 정권교체 시기)로 세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新川의 3단계를 기

준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기별 분석

을 통해 당시 사회보장제도 전환과정에서 제도개혁의 배경과 개혁목표가 

무엇이고, 어떠한 추진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선택되었

는가를 점검하고자 한다.

가. 사회보장제도 발전시기

1955년대부터 1973년까지의 기간은 사회보장제도 발전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는 1960년대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전국민 연금 ‧ 의료’ 

제도가 성립되고 1973년을 ‘복지 원년’으로 지정할 만큼 사회보장제도 정

비가 확충된 시대이다. 

첫째, 전 국민 공통의 보편화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직역별로 분리된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되었다. 전후 사회보장제도를 계획할 여력이 없던 일

본정부는 1950년대부터 경제재건 목표를 제시하며 사회보장제도를 본격

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지만, 이미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이 기업복지를 

정부보다 선행하여 정비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피고용인 대상의 복지를 

고용주가 제공하는 형태가 정착되면서 이를 전제로 하는 직역별 사회보

장제도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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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대상의 연금제도는 1941년 근로자연금보험법

(이후 후생연금보험으로 개칭)으로 출발하였고, 이어 공무원공제조합

(1948년)과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1954년)이 도입되면서 피고용인 연

금체계가 완성되었다. 또한 1959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면서 피고용인뿐

만 아니라 20세 이상 전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 체제가 실현되었다. 한편 

의료보험제도 전개과정에서도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이 도

입된 이후 전 국민 의료체계로 확대 ‧ 재편되었다. 1922년 근로자를 대상

으로 노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건강보험법이 먼저 제정되었고, 

1938년 퇴직자 등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1958년에 이르러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재편되었다.156) 

둘째, 일본 정부는 1973년을 복지원년으로 선언하며 연금급여를 인상

하는 후생연금 개혁, 노인의료비 무료화, 고액요양비 지급제도 창설 등의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같이 보험료 인상을 전제

로 하지 않는 급여인상 개혁조치는 국고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제도개혁 당시 고령화율이 낮은 데다 고도성

장에 따른 세입증가를 배경으로 재정기반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

던 것이다.157) 

한편 1948년 발족한 총리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제도심의회’158)(이하 

155) 新川(2001), p. 6.
156) 厚生労働省(2011), pp. 42-45. 
157) 자세한 내용은 김양희 ‧ 김은지(2010), p. 52 참조.
158) ‘사회보장제도심의회’는 총리 자문기관으로서 1948년 국회의원, 중앙부처 OB, 학자, 

업계대표 등 40명의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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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시기별 특징과 개혁추진 내용

사회보장제도 
발전시기 특징

- 모든 국민이 질병과 노령으로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1961년 전 국민 연금 ‧ 의료보험 
실현

- 1973년을 ‘복지원년’으로 선언, 고도성장기 사회보장제도 확충 

의료 ‧ 보건

-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58)
- 노인복지법 제정(1963)
- 의료제도 확충(1973)
 ㅇ 노인의료비 무료화, 피용자 가족 70% 급여 실현, 고액의료비 지급제도 창설 

연금 
- 전 국민 연금달성: 국민연금법 제정(1959)
- 연금급여 확충(1973)
 ㅇ 연금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60% 수준 설정, 물가슬라이드제도 도입

자료: 厚生労働省. ｢戦後社会保障制度史｣, http://www.mhlw.go.jp/seisaku/21.html. (검색일: 2013. 7. 2)

표 5-6. 사회보장제도 발전시기(1955~73년)

제심회)는 직역별로 분리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

도통합을 주장하였다. 제심회는 1950년 제1차 권고를 통해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에 대한 제도통합을 제시하며 보험료를 목적세로 전환하자는 방

안을 제안하였고, 1960년대에는 제도별 급여와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

기 위해 제도 간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후생성은 제도분립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내세우며, 재정조정

은 시행하지 않고 서비스 및 급여 개선을 위한 개혁조치에 집중하였다. 

이 시기 제도통합과 재정조정이라는 제심회의 개혁안은 채택되지 못하였

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직역별 분립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지속

되고 있다(新川 2001, p. 8).159) 

159) 新川(2001, pp. 8-10)는 당시 후생성(후생노동성 전신)이 사회보장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심의회가 정책입안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186❙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나. 사회보장 개혁시기

사회보장제도 개혁시기(1974~89년)는 일본정부가 서구의 복지국가 모

델은 선진국병을 야기한다고 일축하는 대신 일본형 복지사회론을 제창한 

시기이다. 

1973년 사회보장개혁이 시행된 이후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에 종지부를 

찍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 이러

한 배경하에 연금제도 측면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조

만간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됨에 따라 일본정

부는 1985년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전 국민에게 공통 적용하는 현행 공

적연금제도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김양희 ‧ 김은지 2010, pp. 54). 

당시 기초연금의 도입배경을 보면 현행 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즉 기초연금 도입 당시 직역별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자 사실상 현행 개별제도의 분

립을 전제로 국민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 각 제도별로 특별회계를 유지

하면서도 횡적으로 급여체계를 정비하여 기초연금이라는 형태로 급여를 

일원화한 것이다. 따라서 독자적인 재원을 갖지 않은 기초연금은 직역에 

따라 분리된 연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데다 재정부담 증가와 기존 제도

와의 불균형 문제로 공적연금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부담과 급여 간의 불

명확한 관계로 인하여 세대 간 불공평 문제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김양희 ‧ 김은지 2010, p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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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시기별 특징과 개혁추진 내용

사회보장제도 
개혁시기 특징

- 석유위기 이후 고도성장 종언
- 행정 ‧ 재정 개혁을 동반한 국가부담의 삭감 ‧ 억제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혁 시행

의료 ‧ 보건

- 노인보건법 제정(1982), 노인보건제도 창설(1983)
- 의료제도 개혁(1984) 
 ㅇ 건강보험 피보험자 10% 자기부담 도입
 ㅇ 특정요양비 제도 창설, 의료계획 도입
-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로 전환(1985) 
 ㅇ 홈 헬퍼 증원, 주간 서비스 사업 개시

연금 
-연금제도 개혁(1985) 
ㅇ 기초연금 창설을 통한 연금제도 재편성
ㅇ 급여수준 적정화 실시 

표 5-7. 사회보장제도 개혁시기(1974~89년)

자료: 厚生労働省. ｢戦後社会保障制度史｣, http://www.mhlw.go.jp/seisaku/21.html. (검색일: 2013. 7. 2)

의료보험제도 측면에서 1973년의 ‘고령자 의료비 무료화’ 조치는 의료

비 급증으로 의료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였고 제도 간 의료비 부담의 불

균형을 확대시켰다. 70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급여는 1973년 4,290억 엔

에서 1975년 8,670억 엔으로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이후

에도 연평균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한 고령자 가입자 비중

이 높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재원의 절반을 부담하는 

국비부담도 증대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고령자 가입률 차이에 따른 보

험제도 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노인 의료비용을 각 보험제도 

간에 평준화하는 재정조정조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1982년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노인의료무료화 제도를 폐지하고 환자 본인이 10%를 부담하도

록 개정하였다.160)

이 시기는 의료, 연금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

160) 土田(2012), pp. 3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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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정조치를 도입하고, 자기부담 증가와 지출억제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단행한 점이 특징이다. 일본정부는 1980년대부터 국가부담의 삭감 ‧ 억제

라는 목표하에 우선적으로 수혜와 부담의 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급여를 축소시키는 방향의 개혁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新

川(2001, pp. 9-10)는 당시 후생노동성이 주도적으로 기초연금 실현, 건강

보험제도 개혁 등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당시 후생노동성은 사회

보장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면서, 수정된 개혁안에 반대했던 

제심회 측이 조정안에 동의하도록 했고, 복지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반발

을 두려워하는 자민당 내 족의원들의 동의마저 이끌어내면서 대대적인 

복지개혁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고령화 대책시기

1990년 이후의 사회보장정책은 본격적인 고령화대책으로 이행된 시기

이다. 1994년에 일본은 고령화 비율(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14.5%를 상회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일본의 고령

화 비율은 24년 만에 7%에서 14%로 증가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고령화가 급속히 전개됨에 따라 연금제도 측면에서는 평균

수명 증가에 대응한 연금지급개시 연령 인상조치가 추진되었다. 의료제도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본인부담 인상(1997년 개정에서 10%에

서 20%로), 노인의료비의 본인부담금액 설정기준 변경(2001년 1월부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등 의료비 억제정책이 지속되었다. 한편 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소비세가 1989년에 도입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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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는 소비세율이 3%에서 5%로 인상되었다. 소비세 도입을 계기로 

고령자의 간병 문제를 사회구성원 전체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1997년 말 

간병보험법이 제정되고, 2000년 4월부터 간병보험제도가 시작되었다.161)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연금 및 의료제도 개혁을 통해서도 경제

성장의 둔화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재정의 불안정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일본은 1997년과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

는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재정지출을 대폭 확

대하는 한편 조세감면 조치를 취하여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했으나 일시

적인 부양효과에 그치고, 일본경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거듭할 뿐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사회보장제도 시기별 특징과 개혁추진 내용

사회보장제도 
개혁시기 특징

- 저출산 ‧ 고령화 급속히 진행, 1990년 합계특수출생률 사상 최저치(1.57 쇼크)
- 경기불황 지속, 사회보험재정 악화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 추진 

의료 ‧ 보건

- 간병 보험제도 창설(1997)
-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창설(2006)
- 의료비적정화 계획 책정(2006)
 ㅇ 노인의료 10% 부담 창설
 ㅇ 건강보험 본인 30% 부담

연금 
- 후생연금 지급개시 연령인상(2004) 
- 장래 연금보험료 수준고정(2004)

표 5-8. 고령화 대책시기(1990년 이후~)

자료: 厚生労働省, ｢戦後社会保障制度史｣, http://www.mhlw.go.jp/seisaku/21.html. (검색일: 2013. 7. 2)

2001년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은 ‘자조’를 기본개념으로 강조하는 새로

운 사회보장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였고, 2004년 인구

161) 厚生労働省(2011), pp. 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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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및 경제 ‧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금개혁

과 2006년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창설하였다. 2009년 9월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 정권은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보장기능도 강화하는 방향의 ‘사회보장 ‧ 세제의 일체개혁’을 추진하

였다. 이전에도 사회보장과 연계된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논

의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비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소비세수를 전액 

사회보장경비(기초연금, 노인의료, 간병, 저출산 대책)로 충당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러한 대대적인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보장관련 재정안정성이 확보되지는 못한 상황이다.162)

3.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1층에 전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이 있고, 그 위

에 후생연금과 공제연금과 같은 피고용인 연금이 추가된 2층 구조로 

1961년에 설계되었다(그림 5-4 참고).163) 그 이후 국민연금의 재정기반이 

162) 정성춘 외(2012), pp. 180~182.
163) 공제연금은 후생연금과 달리 3층에 해당되는 직역가산부분으로 은급(공무원이 퇴직 또

는 사망한 후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불한 금전)이 2만 엔 정도 추가되어 지급되어왔다. 
이로 인한 제도 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일원화를 위한 제

도개혁이 2013년 8월에 결정됨에 따라 공제연금의 직역가산부분은 2015년 10월부터 

폐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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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해짐에 따라 1985년 연금개혁에서 각 연금 간의 횡적인 재정조정제

도인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단, 기초연금은 독

자적인 연금재정을 갖지 않고 국민연금과 피고용인연금으로부터 재원을 조

달하고 있다. 

앞서 사회보장제도 개혁과정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공적연금제도가 복

잡한 이유는 전 국민 대상의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에 직역연금이 먼

저 성립되었고 그 이후 기초연금이 직역연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보다는 

봉합하는 방식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164) 西沢(2011)는 당시 기초연

금 도입과정과 관련하여 전 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을 설치하려 했지만, 독

자적인 재정을 갖지 못한 채 직역연금 급여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기초연금 도입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

다. 이는 일본정부가 공통적인 연금제도 재편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회

피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문제를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갹출금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165) 

한편 일본의 공적연금은 가입자별로 제1호, 제2호, 제3호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제1호 피보험자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자영업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무직자 등을 포함하고, 제2호 피보험자는 후생연금(민간기업 근

로자)이나 공제연금(공무원) 등 피용자 연금에 가입해 있는 급여소득자 

본인을 말하며, 제3호 피보험자는 제2호 피보험자의 배우자(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다166). 

164) 공적연금제도 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양희, 김은지(2010, pp. 19~22) 참조.
165) 西沢(2011), pp. 162-163.
166) 이하 가입자별 연금제도의 특징은 <표 5-9>에 요약하였고, 본문의 설명은 김양희 ‧ 김

은지(2010, pp. 24~26)의 내용을 추가로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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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만 명

공무원 등
제2호 피보험자의

피부양 배우자(     )
1,864만 명 3,913만 명

제3호 피보험자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자영업자 등 민간기업 근로자

6,746만 명

(      ) (  )(           )

(직역가산부분)

후생연금보험 공제연급

(가입자 수
3,472만명) (가입자 수

441만 명)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 2012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厚生労働省(2013a), p.１. 

그림 5-4. 공적연금제도의 구조

제1호 피보험자는 2012년도 말 기준으로 1,864만 명으로 전체 연금가

입자에서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료로 매월 정액 1만 

5,040엔(2013년 4월 기준)을 납부하고 있으며, 매년 280엔씩 인상하여 

2017년도 이후에는 1만 6,900엔으로 고정될 계획이다. 제1호 피보험자는 

보험료 납부기간인 40년을 완납하였을 경우 65세부터 매월 6만 5,541엔

(2013년 4월 기준)의 연금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제1호 피보험자

가 가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이 1990년 85.2%에서 2012년 59%로 

하락하면서,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국민연금 미가입 ‧ 미납 증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2호 피보험자는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피고용인 연금 가입자로서, 

2012년도 말 기준으로 58.1%(3,913만 명)로 전체 연금 가입자에서 압도

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정액제와 달리 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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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제3호 피보험자 

대상
- 20세 이상 60세 미만 자영업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무직자 등 
- 민간기업근로자(후생연금)
- 공무원(공제연금) 

- 제2호 피보험자의 배우
자로 연봉 130만 엔 미
만인 자

절차 - 시정촌 사무소에 제출 - 근무처에서 자동가입
- 배우자 근무처를 통하여 

제출 

보험료

- 2013년 4월 月15,040엔
- 2005년 4월부터 매년 280엔씩 

인상, 2017년도 이후 16,900
엔으로 고정

 * 매년 보험료는 물가와 임금에 
연동하여 변경 

- 보험료는 보수비례금액에 비례
- 2012년 9월 16.766%
- 2004년 10월부터 매년 0.354%

씩 인상, 2017년도 이후 18.30%
로 고정 

- 본인 부담 없음.

보험료 
납부방식 

- 각자 개별적으로 납부
 *보험료 납부율: 59%
  (2012년도)

- 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
- 배우자가 가입한 연금제

도에서 부담

자료: 社會保障制度改革國民會議(2013b), p. 4.

표 5-9. 보험자별 연금제도 비교

로 계산되며, 노사가 절반씩 부담을 하고 있다.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은 

2012년 16.766%이며, 매년 0.354%씩 인상되어 2017년도 이후 18.30%

로 고정될 계획이다. 후생연금의 연금급여액은 2013년 4월 기준으로 23

만 940엔(부부합산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제2호 피보험자들은 보험료

를 보수비례로 지불하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보수비례 연

금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이 고용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남성이 

1990년 8.8%→ 2013년 21.0%, 여성이 동 기간 38.1→55.5%)하는 가운

데, 비정규직의 후생연금 가입 비중은 2010년 평균 기준으로 남성이 61.3%, 

여성이 44.9%에 불과한 상황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현역시절에는 임금수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노후에는 피고용인 연금

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연금급여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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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저연금자가 증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후생연금의 적용확대 

조치뿐만 아니라 고용정책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다양한 유형의 정사원 제도 보급 등의 정책적 함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

조되고 있다.167)

제3호 피보험자는 피고용인 연금가입자의 배우자 중 연간 수입 130만 

엔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호 피보험자는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

지 않고, 이들의 배우자가 가입해 있는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에서 부담해 주

고 있다. 이러한 제3호 피보험자 연금은 자영업자 세대와 맞벌이 세대와의 

불공평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많은 여성 근로자가 단시간 노동을 

선택하는 이유로서 ‘연간 수입 130만 엔을 상회하면 배우자의 건강보험, 

후생연금 피부양자로부터 제외되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고 있다.168) 

나. 연금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1) 연금재정의 운영구조 

西沢(2013a)가 작성한 연금재정 간 자금이전 현황(그림 5-5 참고)을 

토대로 제도별 연금재정의 운영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후생연금의 경우 수입 총액 38.4조 엔 중 보험료 수입이 23.5조 

엔, 국고 부담(8.5조 엔), 운영수입(0.1조 엔), 기초연금교부금, 적립금 등

을 포함한 기타(6.3조 엔)로 구성된다. 후생연금의 경우 지출은 급여 21.8

조 엔, 기초연금갹출금이 15.9조 엔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기초연금갹출

167) 高田(2013), pp. 1-2.
168) 本田(2013),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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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연금특별회계인 기초연금재정으로 이전되고 있다. 후생연금 가입자

가 지불한 보험료는 후생연금의 급여와 기초연금의 재정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흐름은 후생연금의 부담과 수익의 대응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내주고 있다.169)

둘째, 공제연금의 경우 총수입 7.6조 엔 중 보험료(4.4조 엔), 국고 부

담(1.1조 엔), 운영수입(0.6조 엔), 기초연금교부금, 적립금 등을 포함한 

기타(1.5조 엔)로 구성된다. 공제연금의 지출은 후생연금과 마찬가지로 

공제연금의 급여와 기초연금 재정으로 이전되고 있다. 

제
도

수입 지출

수
지

보험료
국고
부담

운영
 수입

기타 급여비
기초연금
갹출금

기타

후생
연금

38.4 23.5 8.5 0.1 6.3 37.8 21.8 15.9 0.1 0.6

공제
연금

7.6 4.4 1.1 0.6 1.5 8.6 6.2 2.2 0.1 -0.9

국민
연금

3.5 1.6 1.9 0.0 0.1 3.5 0.0 3.3 0.1 0.0

합계 49.6 29.4 11.5 0.7 7.9 49.5 28.0 21.4 0.4 -0.3

제
도

수입 지
출

수
지

기초연금
갹출금

기타

기초
연금

23.9 21.4 2.5 20.9 3.0

그림 5-5. 일본 연금재정의 자금이전 현황(2011년도 기준)
(단위: 조 엔)

자료: 西沢(2013a), p. ７; 일본 출장 시 면담(2013. 10. 24) 자료.

169) 西沢(2011), pp. 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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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민연금의 경우 수입은 총액 3.5조 엔 중 보험료가 1.6조 엔, 

국고 부담 1.9조 엔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 동안에

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불하고, 연금 수급 시에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넷째, 연금제도 간 횡적 재정조정제도인 기초연금의 수입은 각 제도에서 

이전된 기초연금갹출금(21.4조 엔)으로 충당되고 있다. 여기서 각 제도별로 

갹출되는 기초연금갹출금은 제도별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1인당 

갹출금의 단가는 동일하다. 제3호 피보험자는 국민연금이 아닌 부양자가 

가입하는 후생연금 또는 공제연금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직접

적인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서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

연금갹출금에 의한 연금재정방식은 앞서 설명한 세대 내 불평등 문제를 야

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연금재정방식은 수입구조에서 

후생연금, 공제연금, 국민연금의 제도 분립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출구조에

서는 기초연금이라는 특별회계를 거쳐 지불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170)

2)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앞서 살펴본 연금제도의 체계와 연금재정의 운영현황을 토대로 현행 

연금재정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일본의 공적연금 재정

은 보험료 인상과 연금수령 연령인상, 급여삭감 등의 연금개혁에도 불구

하고 보험료 수입 이외에 국고보조 확대와 연금 적립금 잠식을 통해 유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제도에 대한 국고보조는 기초연금에 대한 지원 

170) 西沢(2011), pp. 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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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1/3에서 1/2로 인상한 200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0년부터 

10조 엔대를 상회하였고, 2025년에는 13.9조 엔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한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의 적립금 합계액은 2004년도 말 147조 엔에서 

2012년도 말 126조 엔까지 줄어들었다.171)

둘째, 보험료 미납증대에 따른 사회안전망 기능약화 문제이다. 일본에

서는 연금과 의료보험 미가입자 등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된 계층

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가 담당해야 하는 소득재분배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1990년 2,954만 명에서 2012년에는 

2,824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민연금 미가입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국민연금 납부율은 1990년 85.2%에서 2012년에는 59%로 하

락하여 가입자의 미납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그림 5-6 참고). 이와 같

은 국민연금 미가입 ‧ 미납문제는 다른 연금가입자의 1인당 보험료 부담을 

높여 부담과 급여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연금재정 부담을 가중시키

는 문제를 불러온다. 동시에 이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곤란하여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경우 노후 세대 간에 심각한 소득격차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172) 

셋째,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현역세대가 고령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세대 간 부양이 기본적인 방식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저출산 ‧ 고령

화로 인해 사회보장제도를 뒷받침하는 현역세대가 점차 감소하고 급여를 

받는 고령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세대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기 때

문에 부과방식의 사회보장제도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세대 

171) 정성춘 외(2012), pp. 174~176.
172) 김양희 ‧ 김은지(2010),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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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피보험자 제1호 피보험자 납부율
(만 명) (%)

85.2 85.7 85.7 85.5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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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厚生労働省 年金局 ｢年金財政ホームページ｣ (검색일: 2013. 6. 17); 厚生労働省 年金局(2013), p. 3. 

그림 5-6. 일본 국민연금 가입자 및 납부율 추이(1990~2012년)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역세대 활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시키지 않도록 근본적 개혁이 요구되는 것

이다. 실제로 출생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어느 정

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급여부담배율을 보면, 후생연금의 

경우 1940년생 고령자의 경우 보험료 납입금액의 5.1배에 달하는 연금급

여를 받는 반면, 2000년생의 젊은 세대 경우 2.3배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173)

넷째, 연금재정 악화 이외에도 취업 형태별로 가입조건이 다르고 사회

보장지출에 대한 국고부담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 예컨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의 경우 비정규직 

173) 이는 40년간(20~59세)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전제로 하는 표준 연금수급세대의 부담

과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厚生労働省 年金局 2011,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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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후생연금 대신 자영업자나 농어민 대상의 국민연금에 가입하

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주의 경우 후생연금과 달리 국민연금

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피고용인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저연금자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문제

점이 나타난다. 또한 제3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피고용인 연금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서도 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세대와 맞벌이 세대와의 불공평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다.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규율 강화 

1)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연금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표 5-10 

참고)을 살펴보면 급여산식, 수급개시연령, 보험료율 등을 변경하는 모수

개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조정방식이 주종을 이루는 이유는 급

격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정권이 위태롭고 사회제도적 혼란

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174)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 급여를 축소하는 

방향의 모수 개혁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왔다. 1985년 개정에서는 국민연

금 적용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 기초연금을 도입함과 동시에 급여

수준을 억제하기 위해 상승률 한도를 설정하였다. 1994년 개정에서는 연

급급여 기준방식이 총임금에서 조세 등을 제외한 순임금으로 변경되었고, 

후생연금의 정액부분에 대한 지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174) 배준호(2005),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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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 이후 2000년 개정에서는 연금급여 삭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후생연금의 보수 비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개시연령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가 국고부담 삭감 ‧ 급여 억제라는 목표하에 지속적으

로 연금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연금재정위기로부터 벗어나지 못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연도 내용

1985
기초연금 도입과 전업주부의 기초연금 적용 
급여수준 적정화(후생연금 소득대체율을 최고 68%로 지정하며 급여상승률 인하)

1989
물가슬라이드제도 도입
피고용인연금제도 간 비용부담 조정사업 개시

1994
급여연동 방식 변경(총임금에서 조세 등을 공제한 순임금 기준으로)
후생연금(정액부문) 수급개시연령 인상 

2000
후생연금의 급여수준 5% 적정화
연금급여액 개정방법 개선(임금슬라이드에서 물가슬라이드로 변경) 
후생연금(보수비례부문) 지급개시연령 인상 등

2004
상한을 고정한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 인상, 유한평균방식 도입 결정

표 5-10. 연금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자료: 厚生労働省 年金局(2011), p. 11을 토대로 작성.

2004년 개정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의 모수

적 개혁방식에서 탈피하여 거시경제슬라이드 방식을 도입하였다는 특징

이 있다. 거시경제슬라이드 방식을 기존 연금슬라이드 방식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11 참고). 기존의 연금슬라이드 제도하에서는 

연금급여가 임금과 물가 변화율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였으나,175) 거시경

175) 이러한 기존 연금슬라이드 기준에서의 연금급여액은 임금과 물가 변동에 대응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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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슬라이드 도입을 통해 현역세대 감소와 고령자 연급수급기간의 증가를 

반영한 슬라이드 조정률을 적용하여 연금급여가 결정되는 구조로 변화되

었다. 실제로 厚生労働省 年金局(2010, p. 107)은 2025년까지 공적연금

의 피보험자(현역세대) 감소율(0.6%)과 평균수명 증가율(0.3%)을 합산한 

슬라이드 조정률을 0.9%로 설정하여 연금급여에서 슬라이드 조정률만큼 

삭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거시경제슬라이드 방식 도입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평균수명 상승변화를 반영하여 연금급

여를 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된 것이다. 

연금급여 재평가율의 산정방식

기존연금
슬라이드

- 67세까지의 재평가율(A) = 전년의 물가 상승률 ×3년 전의 실질임금 상승률(전후 3년 
평균) × 3년 전의 가처분소득 변화율(후생연금 보험료율 인상단계를 토대로 설정) 

- 68세 이후의 재평가율(B) = 전년의 물가 상승률 

거시경제
슬라이드

- 신규 연금급여 수급자의 재평가율 = 임금 상승률(A)-슬라이드 조정률 
- 기존 연금급여 수급자의 재평가율 = 물가 상승률(B)-슬라이드 조정률 
- 슬라이드 조정률 = 공적연금 전체 피보험자수 감소율 실적(3년 평균치)+ 평균수명 증가율을 

감안한 일정비율(0.3%) 

표 5-11. 연금급여 조정방식의 차이

자료: 厚生労働省 年金局(2010), p. 107, p. 110.

그러나 거시경제슬라이드는 임금이나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만 신축

적으로 적용되며, 임금이나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임금슬라이드나 물

가슬라이드만 적용하여 연금급여를 삭감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또한 임금

과 물가 수준이 소폭 상승한 경우, 거시경제슬라이드 조정률을 그대로 적

정되는데, 연금수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임금변동이 반영되고, 그 이후 68세부터는 

물가변동에 따라 연금급여가 조정된다. 또한 65세 당시의 임금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

록 연금수급자가 67세가 되는 시점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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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경우 연금급여 재평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거시경제슬라이드 조정률을 축소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

라서 거시경제슬라이드가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금과 물가수준이 거

시경제슬라이드 조정분(0.9%)을 상회하여 증가할 경우에만 해당된다.176)

한편 2004년도 연금개정에서는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급여삭감 

측면에서는 거시경제슬라이드 제도를 도입하였고, 부담인상 측면에서는 

장래보험료 인상 스케줄을 결정함과 동시에 보험료율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표 5-12]처럼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매년 0.354%(노사 절반 

기준으로 0.177%)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7년도 이후부터는 18.30%로 

고정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개정 전 매월 1만 3,300엔에서 매년 280엔

씩 인상하여 2017년도 이후에는 1만 6,900엔으로 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거시경제슬라이드라는 자동적인 조정방식 도입을 통해 연금급여가 

제한 없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연금수급 세대의 급여수준이 현역세

대 평균수입의 50.2%를 상회하도록 소득대체율을 고정시킴으로써 기본

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다(厚生労働省 年金局 2010, pp. 16-18).

한편 増島, 森重(2012, pp. 3-5)는 현행 거시경제슬라이드 제도의 문제

점으로서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슬라이드 조정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급여수준이 억제되지 않아 세대 간 수익과 부담 

격차가 확대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2009년도 재정검증에서는 

176) 거시경제슬라이드의 적용과 종료시점은 재정균형기간(재정검증 시행연도부터 100년간

을 기준으로 설정) 동안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厚生労働省 年金局(2010)은 ｢平成21年度財政検証結果レ

ポート｣를 통해 국민연금의 경우 거시경제슬라이드 적용기간을 2038년도까지, 후생연

금의 경우 2019년도까지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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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인상 스케줄 2004 ⇒ 2017년 

후생연금 보험료율 민간 근로자 매년 0.354%씩 인상 13.58 ⇒ 18.30%

국민연금 보험료율 자영업자 등 매년 280엔씩 인상 月13,300 ⇒16,900엔

주: 1) 후생연금 보험료는 노사 절반씩 부담하고 있음. 

2) 국민연금보험료는 2004년도 가격 기준이며, 이는 2004년도 임금수준에서 파악된 보험료 수준을 말함. 

자료: 堀江(2007), p. 5.

표 5-12. 일본 공적연금 보험료 인상 스케줄

2038년도 거시경제슬라이드 종료 후에 수급이 개시되는 1973년생 이후 

세대의 최종적인 소득대체율은 50.1%로 추계되고 있다.177) 그러나 실제

로 2018년도까지 디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거시경제슬라이드 적용이 

2064년도까지 지속되어 1980년생 이후 세대의 소득대체율은 50.0%를 밑

돌고 1999년생 이후 세대의 소득대체율은 45.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増島, 森重 2012, pp. 9-10). 따라서 디플레이션하에서도 거

시경제슬라이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며,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거시경제슬라이드 조정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연금지급개시 연령인상

일본에서 연금지급개시 연령인상 논의는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표 5-13 참고). 1980년 연금법 개정 당시 후생성이 제심회에 연금지급개시 

인상과 관련하여 자문을 의뢰하였지만, 60세 정년조차 보급되지 않은 상황

이기 때문에 노사 모두 반대하여 국회법안 조정단계에서 폐기되었다. 그리

고 일본정부는 1985년 개정에서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원칙적으로 65세로 

177) 소득대체율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표준 모델세대(부부 2인 세

대)의 月연금금액이 그 시점 현역세대 月평균수입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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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였으나, 이에 따른 제도개혁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1994년 개정에서

야 비로소 60세 미만의 정년금지와 65세까지의 고용유지를 기업에 의무화

하는 고령자 고용대책과 연계하여 후생연금 중 정액부분에 대하여 지급개

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200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상향조정하는 방

안이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후생연금 정액부분의 지급개시 연령 상향만으

로는 연금급여 억제효과가 충분치 않자 2000년 개정에서는 후생연금의 보

수비례부분에 대한 지급개시 연령을 2013년도부터(여성은 2018년도부터) 

60세에서 65세로 3년마다 한 살씩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178) 

이와 같이 후생연금 지급연령을 65세까지 인상하는 방침은 1994년에 정

액부분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었고, 2000년에는 보수 비례 부분에 대한 단계

적인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현재까지도 추진 중에 있다. 그 과정을 보면, 

후생연금의 지급개시를 65세로 인상한 조치는 1980년에 제안된 이후 2000

년에 최종 결정되었고, 인상조치의 단계적 실시는 2030년에야 완료되어 총 

50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中島(2013, p. 2)는 이와 같이 연금지급개시 인상

조치의 결정에서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에 대한 지급개시 연령인상 조치 도입과 고령자 취업의 연계방안을 조합한 

대책마련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회보장개혁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179)는 2013년 8월 6일 최종보고

서에서 추가적인 연금지급개시 인상조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연금재정

178) 中嶋(2013), p. 2.
179) 사회보장개혁국민회의는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2012년 법률64호)에 근거하여 사회

보장 ‧ 세제의 통합개혁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내각에 설치된 기구이다. 동 기구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8월 6일까지 

총 20회 회의를 거쳐 작성한 사회보장개혁안을 2013년 8월 21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

한 이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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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요 내용

1980년 개정
- 후생성이 남성 65세, 여성 60세 인상안을 사회보험심의회에 자문 의뢰
- 노사위원의 반대로 검토규정을 법안에 포함하였지만, 국회 수정으로 삭제 

1985년 개정
- 원칙은 65세로 지정, 60세 전반은 특별지급 
- 여성을 60세로 인상(1987년도부터 12년 동안)

1989년 개정
- 남녀 모두 65세 인상안(남성은 1998년도부터, 여성은 2003년도부터 각각 12년 

동안) 규정을 법안에 포함하였지만, 국회 수정으로 삭제

1994년 개정
- 정액부분에 대해서만 남녀 모두 65세 인상(남성은 2001년도부터, 여성은 2006년

도부터 각각 12년 동안)

2000년 개정 
- 보수비례부분에 대해서도 남녀 모두 65세 인상(남성은 2013년도부터, 여성은 

2018년도부터 각각 12년 동안, 여성 인상 완료는 2030년)

자료: 中嶋(2013), p. 2.

표 5-13. 후생연금 지급개시 연령인상 경위

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향후 중장기 과제로서 고령자의 

취업문제와 연계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

였다.180) 국민회의는 그 이유로서 현재 일본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65세까지의 고령자뿐만 아니라 65세 이후의 노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181) 이에 대한 개혁논의가 추진되기 위

해서는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자의 취업기간과 은퇴기간(연금수급기

간)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해나갈 것인지가 중시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민회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西沢(2013, pp. 12-13)는 연금지

급개시의 인상논의를 중장기 과제로서 보류한 것은 연금재정 문제해결을 

180) 社會保障改革國民會議(2013c), pp. 42-43.
181) 일본에서는 2013년 4월 1일 고령자고용안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65세 미만 정년 

제도를 갖고 있는 사업주는 정년 연장, 정년자에 대한 지속고용제도 도입, 정년폐지 등

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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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 간 공평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연금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유효한 수단인 지급

개시 연령인상조치를 연금재정 개선관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규정한 것

은 일본 정부가 연금지급개시와 관련하여 더욱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연금제도의 일원화

일본에서는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인 직역분리 구조에 의한 세대 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제도의 일원화’가 중요한 개혁과제로 인식

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서 2005년 고이즈미 정권에서는 피고

용인 연금일원화를 추진하여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간의 ‘관민 격차’를 해

소하는 데 역점을 둔 개혁을 추진하려 했고,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2009년

에 ‘새로운 조세방식의 최저보장연금 창설’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용인 연금일원화 개혁안은 자민당 집권 당시 2006년 4월

에 각의 결정되어, 공제연금과 후생연금 통합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상

정된 바 있으나 폐기된 경위가 있다. 2009년 민주당 정권교체 이후 연금

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새로운 연금제도의 창설’ 방안이 2012년 6월 민주

당 ‧ 자민당 ‧ 공명당의 3당 합의를 거쳐 사회보장제도 국민회의 논의로 넘

겨졌으나, 결국에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

로 합의되며 새로운 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와 같

이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몇 차례 시도되었으

나 결국 좌절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어왔다.182)

최근 2012년 8월에 성립된 ‘피고용인 연금일원화법’(2012년 법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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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항목 시행 일시 

-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을 통합하여 2층 부문의 일원화 2015년 10월

- 공제연금과 후생연금 간의 격차는 후생연금을 기준으로 해소 2015년 10월 

- 공제연금의 1층과 2층 부문의 보험료를 인상하여 후생연금 보험료(상한 18.3%)로 
통일 

2015년 10월

- 후생연금 사업실시에서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공제조합과 사학사업단 활용. 제도 
전체의 급여와 부담 상황을 정부 회계에 총괄하여 계상

2015년 10월

- 공제연금의 3층 부문에 해당되는 직역가산은 폐지. 폐지 이후의 새로운 연금에 대해서
는 별도 법률로 규정

2015년 10월

- 추가 비용삭감을 위해 은급기간에 관련된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의 격차를 고려하여 
27% 인하. 단, 일정의 배려조치 강구. 

공포에서 1년 이내 
정령으로 규정

자료: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nenkin/nenkin/dl/kouhu120824-1.pdf.

(검색일: 2013. 10. 10)

표 5-14. 피고용인 연금일원화 법안 개요

호)에서는 2006년 당시 제안된 공무원 및 사학교직원의 보험료율과 급여

내용을 민간 근로자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혁안이 성

립되었다.183) 동 개정을 통해 공무원 특별대우에 해당되는 직역가산금(은

급)을 폐지,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을 통합하여 2층 부문의 일원화가 2015

년 10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2012년 8월 기준으로 

후생연금(16.412%), 공무원 공제연금(15.862%), 사학 공제연금(13.292%) 

등이 제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2015년부터 공제연금의 보험료

율을 인상하여 후생연금 보험료율 수준(2017년 18.3%)으로 통일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제3호 피보험자 제도 개혁’은 검토 과정에서 

지속 심의 사항으로 보류되었다. 

182) 中川(2012), pp. 7-8.
183) 법안의 공식 명칭은 ‘피용자연금제도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후생연금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

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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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의 공동화 해소

국민연금의 공동화는 원칙적으로 강제로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

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하는 

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연금 공동화 문제는 보험료 수입이 줄

어들어 국민연금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미납자와 미가입자가 

노년에 저연금 ‧ 무연금으로 전락하면서 노후소득의 불안정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미납자 ‧ 미가입자 비중이 2012년 기준으로 41%에 

달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점에서 심각하다. 厚

生労働省 年金局(2012)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료를 지불하

지 않는 이유로는 ‘보험료가 비싸고 경제적으로 지불 능력이 곤란하다’가 

미납자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금제도의 장래가 불안하며 

신용할 수 없다’(10.1%), ‘후생노동성을 믿을 수 없다’(3.2%), ‘보험료를 

납입해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을 수 없다’(2.2%) 순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 젊은 세대(20~44세)는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미납하는 사람

이 세대 평균기준보다 많은 반면, 중고령 세대(45~59세)는 경제사정으로 

미납하는 사람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184) 일본 정부는 공적연

금의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후생노동성과 사회보험

사무국에 국민연금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007년도까지 국민연금 보

험료 납부율을 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연금추진 인원 

증강 및 보험료 미납자 강제징수 등을 포함한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지금

184) 厚生労働省 年金局(2012),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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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185)

이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관점에서 2012년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기반 

및 최저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한 연금기능강화법’(2012년 법률 62호)을 

마련하였다.186) [표 5-15]의 연금기능강화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래

에 무연금자 발생을 억제하도록 2014년 10월부터 연금수급 자격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따른 급여를 시행하는 방

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187) 그리고 2016년 10월부터 단시간 노동자

를 후생연금(건강보험) 대상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 납부율 상승에 기여

하도록 개정하였다. 동 개정에서 후생연금(건강보험)의 적용조건이 주당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기존 30시간 이상에서 20시간 이상으로 축소되고, 

임금과 근무기간에 대한 기준도 각각 월 8.8만 엔 이상, 1년 이상으로 확

대되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조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세대 내 격차를 시정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연금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한 기초연금 국고부담 1/2의 인상 조치를 2014년도에 항구화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후생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차세대 육성

지원을 위해 산휴 기간 중의 보험료 면제를 시행하는 방안은 2년 이내에 

정령으로 규정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유족 기초연금을 부자(父子) 가정

에 대해서도 2014년 4월부터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185) 堀江(2006), p. 9.
186) 법안의 공식 명칭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기반 및 최저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

의 일부 개정 법률’이다. 
187) 보험료 납부기간이 40년이 충족되면 월 6.6만 엔의 기초연금 급여를 수급하지만, 40년 

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기간별로 연금급여가 감액되며,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기

간이 25년 미만이면 연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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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항목 시행 일시 

- 납부한 보험료에 따른 급여를 시행, 장래에 무연금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급자격기
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2015년 10월

- 기초연금 국고부담 1/2 항구화 조치 특정연도를 2014년도로 규정 2014년 4월 

- 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후생연금 ‧ 건강보험의 적용확대 시행 2016년 10월

- 후생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차세대 육성지원을 위해 산휴기간중의 보험료 면제 시행
2년 이내에 

정령으로 규정 

- 유족 기초연금의 부자 가정에 대한 지급 시행 2014년 4월

- 저소득고령자, 장애자에 대한 복지적 급여조치 강구. 고소득자의 연금액 조정. 국민연
금 제1호 피보험자에 대한 산전 ‧ 산후 보험료면제 조치 검토 

-

표 5-15. 연금기능강화 법안 개요

자료: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nenkin/nenkin/dl/kouhu120824-2.pdf.

(검색일: 2013. 10. 10)

4.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의료보험제도의 체계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직역별 피고용인보험, 지역별 국민건강보험, 

75세 이상의 연령으로 구분된 후기고령자의료제도 3가지로 구분된다. 첫

째, 직역보험에 해당되는 피고용인보험은 직종별로 대기업 대상의 건강보

험조합(조합보험), 중소기업 대상의 정부정관건강보험(협회보험), 국가 ‧
지방 공무원 및 교직원 대상의 공제조합(공제조합)으로 나뉜다.188) 둘째, 

지역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직역보험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

188) 피고용인 중에서도 단시간 근로자는 조합건보 또는 협회건보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공적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용인이면서도 후생연금의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211

는 기초단체(시정촌) 국민건강보험과 일부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미용

사) 등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조합으로 구분된다. 셋째, 75세 이상을 대

상으로 하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2008년 4월에 노인보건제도를 개정

하여 기존의 의료보험제도와는 독립된 새로운 제도로 시작되었다. 후기고

령자의료제도는 각 보험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

인보건제도와 유사하지만, 각 보험제도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구조라는 점

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구조적 

특징은 향후 고령자만 별도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

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189) 

한편 보험자별 운영현황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보험제도별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표 5-16 참고). 첫째, 의료보험제도의 운영자인 보험자는 종

류가 다양하며, 가입자 평균연령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국민건강

보험은 50.0세로 피고용인보험(조합보험 34.1세, 협회보험 36.3세, 공제

조합 33.4세)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가입자 중 65~75세의 비중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이 31.3%로 피고용인보험(조합보험 2.5%, 협회보험 4.7%, 

공제조합 1.6%)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둘째, 제도별 의료비와 평균소득을 비교하면, 1인당 의료비는 고령자가 

많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29.9만 엔)이 피고용인보험(조합보험 14.2만 

엔, 협회보험 15.9만 엔, 공제조합 14.4만 엔)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경우에는 무려 91.8만 엔에 이르고 있다. 한편 국

민건강보험의 1인당 평균소득이 조합건보와 협회건보의 60% 수준을 밑

189) ニッセイ基礎研究所 주임연구원 阿部崇와 2013년 10월 24일 시행한 면담과정에서 확인

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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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고령자의료제도

약 14조 엔

75세

65세 퇴직자 의료
(경과조치)

국민건강보험

약 10조 엔 약 5조 엔 건강보험조합·공제 등 약 5조 엔

협회건강보험 건강보험조합 공제조합

·75세 이상
·약 1,500만 명
·보험자 수: 47(광역연합)

·자영업자, 연금생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약 3,800만 명
·보험자 수: 약 1,900개

(기초단체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조합) (구, 정부관장건강보험)

·중소기업 근로자
·약 3,500만 명
·보험자 수: 1개

·대기업 근로자
·약 3,000만 명
·보험자 수: 약 1,400개

·공무원
·약 900만 명
·보험자 수: 85개

·근로자 OB
·약 200만 명

전기고령자 재정조정제도(약 1,400만 명) 약 6조 엔(재게)

주: 가입자와 보험자 수는 2012년 3월 기준이며, 금액은 2013년 예산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厚生労働省(2013b), p. 7.

그림 5-7. 의료보험제도의 체계

돌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정률 기준으로 정해진 보험료 수입은 국민건강보

험이 피고용인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셋째, 피고용인보험은 피보험자의 급여와 보너스 금액에 비례하여 보

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과 후기고령자의

료제도는 세대 인원 ‧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가입자 1인당 평

균 연간 보험료는 조합보험이 10만 엔, 협회보험이 9.9만 엔, 공제조합이 

11.2만 엔, 국민건강보험이 8.1만 엔으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가입자 

1인당 평균보험료를 1인당 평균소득으로 나눈 보험료부담률을 비교하면 

국민건강보험이 9.7%로 피고용인보험(조합보험 5.0%, 협회보험 7.2%, 

공제조합 4.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은 다른 제도에 비하여 가입자 연령과 1인당 의료비가 높은 반면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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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보험 협회보험 공제조합
국민건강
보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보험자 수(개) 1,143 1 85 1,717 47

가입자 수(만명) 2,950 3,488 919 3,520 1,473

가입자평균연령(세) 34.1 36.3 33.4 50.0 81.9

65~75세 비중(%) 2.5 4.7 1.6 31.3 2.8

1인당 의료비(만 엔) 14.2 15.9 14.4 29.9 91.8

1인당 평균소득(만 엔) 198 137 229 84 80

1인당 평균 보험료(만 엔) 10.0 9.9 11.2 8.1 6.3 

보험료부담률(%) 5.0 7.2 4.9 9.7 7.9

공비부담 금액(억 엔) 15 1조 2,186 - 3조 4,392 6조 5,347

주: 1) 보험자 수와 가입자 수는 2012년 3월 말 기준이고, 나머지는 2011년도 말 기준이다.

2)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65~75세 비중은 장애상태로 인정받은 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3) 공비부담이란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 금액을 말하며, 2013년도 예산 기준이다.

자료: 厚生労働省(2013b), p. 8.

표 5-16. 보험자별 의료보험제도의 비교

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상황이다(土田 2012. 

pp. 30-32). 

나. 의료보험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1) 의료보험재정의 운영구조

의료보험재정의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조합건보와 공제조합은 수입 총

액 중 보험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고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협회건보는 수입 총액 7.8조 엔 중 보험료(6.7조 엔) 비중이 높지만 국

고보조(1.1조 엔)가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수입 총액 12.9

조 엔 중 보험료 수입은 3.2조 엔으로 약 30%에 불과하며, 그 나머지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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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조(4.9조 엔), 피고용인보험에서의 교부금(3.1조 엔)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가 협회건보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국고보조를 시행하는 이

유는 가입자 특성상 평균소득이 낮고 평균연령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만으로 

충당할 경우 이들의 보험료가 현저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90) 

의료보험재정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피고용인보험의 가입자가 지불

한 보험료는 공통적으로 급여와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후기고령자지원금, 

전기고령자교부금, 퇴직자갹출금)으로 이전되며, 이 중 지원금은 다른 의

료보험재정의 수입으로 유입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출은 대부분이 급

여로 충당되며, 일부는 후기고령자지원금으로 이전되고 있다. 

한편 후기고령자의료재정의 수입은 보험자별 지원금에서 이전된 교부

금으로 형성된 점이 특징이다. 보험제도 간 자금이전 현황을 보면, 총수입 

11.8조 엔 중 국고지원 5.9조 엔, 후기고령자지원금 이전을 통한 교부금 

5조 엔, 후기고령자 보험료 0.9조 엔으로 구성된다. 후기고령자의료제도

의 비용부담 비중을 보면, 공적 비용이 50%, 보험자의 재정지원이 40%, 

보험자 보험료가 10%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제도가 직역별 제도분립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기초연금이라는 공통의 ‘재원통로’를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에서도 직역별 제도분립을 기본으로 하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대해서는 공통기금을 갹출하는 제도로 형성되어 있다.191)

190) 西沢(2011), pp. 197-201.
191) 西沢(2011), pp.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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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

보험료 공비 급여
후기고령자

교부금

기타 기타급여

지원금 등

그림 5-8. 일본 의료보험재정의 자금이전 현황 (2010년도)
(단위: 조 엔)

주: 1) 지원금 등은 자금이전 등의 관계로 인해 납부금액과 교부금액이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음. 

2) 수치는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내역과 합계가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음. 

자료: 西沢(2013c), p. 4(일본 출장 시 참석한 세미나(2013. 10. 24) 자료).

2) 의료보험재정의 문제점 

이와 같이 의료제도의 체계와 의료보험재정의 운영현황을 토대로 현행 

의료보험재정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피고용인보험의 

재정은 경기침체로 인해 피보험자 수와 月표준보수금액이 감소한 결과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압박이 증대되고 있다.192) 한편 의료보험급

192) 피고용인보험의 피보험자 수는 2007년도 4,015만 명에서 2010년 3,975만 명으로 감소

하였고, 피고용인보험의 1인당 月표준보수금액은 제도별로 상이하지만 2007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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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지급하기 위한 국비부담 증대는 재정적자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지

적된다.193) 국민건강보험과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대한 국비부담 재원은 

현역세대가 부담하는 세금과 적자공채 발행(장래세대가 부담하는 세금)

으로 조달되고 있다. 현재도 의료보험급여를 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의료보험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西沢 2011, pp. 207-208). 

둘째,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이 불안정한 피보험자 비중이 높기 때

문에 보험료 체납세대가 2011년도 기준으로 415만 세대(전 세대의 20%)

를 상회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 체납문제는 보험재정

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체납세대의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무보험 자녀’ 문제가 나타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료가 전년소득 기준

으로 산정되어 실업에 처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

며, 저소득자의 경우 1인당 보험료 부담이 피고용인에 비해 과중하기 때

문이다(土田 2012, p. 38). 

셋째, 제도별 의료보험급여에 대한 국고부담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저소

득자에 대해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보험제도 간 부담률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경우,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에만 해당된다(日本

2010년에 모두 감소하였다. 동 기간 조합건보가 37만 257엔에서 36만 1,253엔으로, 
공제조합이 42만 6,236엔에서 41만 9,583엔으로, 협회건보가 28만 5,118엔에서 27만 

6,175엔으로 감소하였다. 厚生労働省 保険調査課(2012), p. 6, p. 18. 
193) 일본 정부의 일반세출에서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1.7%에서 2000년 14.1%, 

2005년 17.1%, 2012년 20%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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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保障法學會 編 2012, p. 160). 이러한 조건이 적용된 결과 국민건강

보험과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대해서는 급여 절반이 국비로 지원되는 반

면 조합건보와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급여 전액이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제도별로 상이한 국고지원의 격차는 사회보험

료의 특징인 보험과 수익의 대응관계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西沢 2011, pp. 209-210). 

넷째, 고령자의료비에 대해서는 각 보험자가 고령자의료비 갹출금 형

태로 고령자의료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재정조정방식이 도입되었다.194) 

이러한 재정조정방식은 고령자의료비를 현역세대에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대별로 의료비 부담과 급여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령자의료비에 대한 재정조정방식은 전기고령자의료제도와 후기

고령자의료제도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전기고령자가 가입된 보험자별로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부담하는 재정조정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전기고령자 가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보험자는 전기고령자납

부금을 진료보수기금으로 이전하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보험자는 진료보

수기금에서 전기고령자교부금을 지원받는 구조이다. 후자의 경우, 재정구

조는 각 보험자의 갹출금과 교부금으로 형성되며, 여기서 각 보험자가 부

담하는 갹출금은 보험자별로 지원금을 징수하여 후기고령자교부금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고령자의료비에 대한 재정조정이 실시된 결과, 협회

194) 의료보험재정에서의 재정조정방식은 국민건강보험 제도 내에서의 재정조정과 고령자

의료비에 대한 재정조정 2가지로 나뉜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 제도 내에서는 고액의료

비에 대한 급여비를 지급할 때 소규모 시정촌이 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촌 국민건강보험 갹출금을 재원으로 하는 도도부현 단위의 풀을 마련하여 필요한 

시정촌 국민건강보험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재정조정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日本社會保

障法學會 編(2012),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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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의 경우 고령자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 전체 보험료의 40%를 

차지하고 있다(日本社會保障法學會 編 2012, pp. 167-169). 이와 같이 현

역세대에서 고령자세대로의 소득이전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연금제도

와 마찬가지로 의료제도에서도 현역 및 장래 세대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 고령자의료비를 현역세대가 과

도하게 부담하게 하는 재정구조는 세대 간 불공평을 확대시켜 공적의료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195)

다. 재정규율을 위한 의료제도개혁 

1)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일본정부는 의료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령화로 증대되

는 의료비에 대하여 환자부담을 증액하고, 의료비 삭감을 위한 진료보수 

인하 개혁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왔다. 

의료수요 측면에서는 급증하는 의료비용 급여를 억제하기 위해 환자부

담을 인상하는 개혁조치가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왔다. 실제로 건강보험법

에서는 과거 피보험자 본인의 자기부담이 없었지만, 환자부담비율이 1984년 

10%, 1997년 20%, 2003년 이후 30%로 증가하였다. 고령자에 대해서도 

1973년 전면 무료화가 실현되었지만, 그 이후 환자부담비율이 2002년 

10%, 2006년 20%로 인상되었고, 현재 고소득 고령자의 경우에는 30%로 

설정되어 있다(堀江 2007, p. 9). 2006년에는 암 치료 등의 고액의료비 

지출에 대해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의 부담을 경감해 

195) 國立社會保障 ‧ 人口問題硏究所 編(2005), pp. 24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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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고액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도에 대한 개정조치가 마련되어, 고액 

의료비 ‧ 요양비의 자기부담 한도액이 인상되었다.196) 2006년에 만성적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70세 이상 환자의 경비(식비, 주거

비)를 인상하였고, 생활습관병과 장기입원에 대한 의료비 적정화계획을 

책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간병 목적의 입원환자를 재택 

서비스로 유도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강구된 것이다

(堀江 2007, pp. 11-13). 

한편 의료공급 측면에서는 병원 등 의료기관이 시행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지급받는 진료보수197)를 인하하는 개혁조치가 마련되었다. 고이

즈미 전 총리는 2002년 의료제도개혁 과정에서 국민에게 부담증가를 요

청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측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진료보수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때까지 약값 부분에 대한 인하

(1~2%대) 조치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왔지만, 본체 부분의 진료보수 인

하(1.3%)는 2002년 4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이후 2006년 4월 의

료비 기준으로 3.16% 인하(본체 부분에서 1.36%, 약값 부분에서 1.8% 

인하) 조치가 추진되었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이 받는 진료보수 인하조치

는 보험급여와 환자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삭감과 설비 ‧ 의료기기 투자 삭감을 통하여 의료의 질과 안

전의 저하로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되어 왔다(堀江 2007, p. 10). 

196) 본인부담액 상한금액은 70세 미만과 70세 이상을 구분하여 소득별로 설정되어 있다. 
197) 진료보수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진료 ‧ 치료)별로 결정된 점수를 토대로 의료행위의 

합계점수를 1점=10엔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진료보수의 내용은 의사 ‧ 간호

사의 기술료 등 진료보수의 본체 부분과 보건의료 재료에 해당되는 약값 부분으로 구

성된다. 진료보수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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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내용

2002 

- 환자의 자기부담률 인상
 ‧  급여소득자 본인 환자부담을 20%에서 30%로 인상
 ‧  70세 이상 고령자 환자부담을 10%의 정률제로 결정
 ‧  고소득자 고령자의 환자부담은 20% 인상 
- 진료보수비 인하 개정
 ‧  진료보수비 -1.3% 개정을 단행

2006

- 고령자 환자부담 인상
 ‧  70~74세 고령자 환자부담을 10%에서 20%로 인상 
 ‧  고소득자 고령자 환자부담을 20%에서 30%로 인상
 ‧  고액의료비 지출에 대한 자기부담상한액인 고액요양비 인상
 ‧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식비와 주거비 인상
- 진료보수비 인하 개정
 ‧  진료보수비 -3.16% 인하(진료보수: -1.36%, 약값: -1.8% 인하)
- 검진 ‧ 보건 지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예방활동 전개 
- 의료병상의 재편성, 평균 병원 입원일수 단축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의료비 적정화 계획’ 

책정 의무화

자료: 堀江(2007), pp. 9-10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표 5-17.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그 이후 의사부족 등 의료 공급체제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2010년에는 10년 만에 전체 진료보수 개정률이 

0.19%(본체 부분 1.55% 인상, 약값 부분 -1.36% 인하)로 상승하였다.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조치들의 경제효과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 검증이 시행되고 있다. 우선 의료비억제책으로서 환자의 자

기부담인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의료수요 자체의 가격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의료비억제책으로서 자기부담률 인상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이 공통적인 결과이다. 단, 의료비 억제효과가 특정 소득계층에 집중되거

나 세대별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도 도출되고 있다. 한편 진료보

수 인하 등의 경제효과는 의료보수의 마이너스 개정이 시행된 첫해에는 

의료비가 하락하지만, 그 이후 상승하여 1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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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진료보수 마이너스 개정

에 따른 의료비 삭감 효과는 민간병원과 의료기관의 경쟁이 심한 지역에

서는 작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98)

주요 검토 항목 국민회의 공정표 

- 입원급여 개정 검토 대응 2015년 국회제출

- 70~74세 의료비 자기부담의 특례조치 폐지 대응 2015년 국회제출

- 고액요양비 소득 구분 ‧ 한도액 검토 개선 필요 2015년 국회제출

- 급여의 중점화 ‧ 효율화 계속 조치 강구 

- 진료보수의 체계적 개선 필요 보수 개정 

표 5-18. 국민회의의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 개요

자료: 阿部(2013), p. 1.

최근 일본에서의 의료보험개혁 추진경위를 정리하면, 2012년 8월 ‘사

회보장 ‧ 세제 통합개혁 관련 법안’이 성립되었고, 동 법을 토대로 사회보

장제도개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이하 국민회의)가 2012년 11월 내각에 설치되었다. 그 이후 국민회의는 

2013년 7월 3일 ‘최종 정리’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사회보장개혁의 원

칙과 연금 ‧ 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내용을 발표하였다.199) 의료보험 

분야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혁과제로서 입원 급여 개정, 70~74세 의

료비 자기부담의 특례조치 폐지, 고액요양비 재검토 조치를 2015년에 국

회 제출을 목표로 실현한다는 안이 포함되었다. 阿部는 출장 면담(2013. 10. 

24)에서 국민회의의 제안내용들은 단기간에 관료 주도로 추진된 내용을 

198) 井堀(2010), pp. 223-229. 
199) 阿部崇 ‧ 中嶋(2012),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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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안

보다는 현행 제도에서 대응이 가능한 제안 위주로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 보험자 간 재정조정조치

일본의 공적의료보험 체계가 피고용인보험,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3가지로 구성되며, 제도별 운영재원으로서 사회보험료 이외에 

재정기반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국고보조가 지원되는 상황임을 이미 확

인하였다. 보험자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조정 조치가 

사회보험에서의 부담과 수익의 대응관계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점도 확인하였다. 

일본 정부가 보험제도 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재정조정방

식의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다.200) 1961년에 일본의 전 국민 의료제도가 

직역보험과 지역보험의 분립체제를 기반으로 성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의

료제도의 통합 ‧ 일원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상적인 논의라는 인식이 일본 내에서는 강했

다.201) 그 이후 의료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조치로서 1970

200) 재정조정방식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재정적으로 독립된 복수의 다른 운영체제 사이에 존

재하는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방식이다. 藤井(1994), p. 63.
201) 사회보장제도심의회는 기본방침(1962년 8월 22일)을 통해 “의료제도의 분립을 전제로 

하며, 제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고부담의 증대가 필요하지만, 여기

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자 간 풀(pool)을 형성하여 재정조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풀의 범위는 조합보험 상호 간, 국민건강보험 상호 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장래 2가지 체계 상호 간에도 풀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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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내용

1962 
- 사회보장제도심의회가 의료보험제도 간 급여와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재정조정 

도입 권고 

1969 - 사회보장제도심의회가 피고용인보험에서의 재정조정 시행 권고

1977 - 제도 간 격차 시정을 위해 건강보험과 조합보건의 재정조정 실시 

1982 - 노인보건법을 토대로 노인의료비에 대해서 국고보조와 보험자 공동(보험자 갹출금)으로 부담

1986 - 피고용인보험자의 갹출금에 의한 퇴직자의료제도 창설 

2002 
- 급여보험자의 보험료 징수기준을 ‘총보수(보험료액/보너스 포함 임금)’ 기준으로 전환하여 

인상 

2006
- 후기고령자의료제도, 전기고령자의료제도 도입을 결정(2008.4)
- 광역자치단체 보험의 재편 통합

자료: 社會保障審議會醫療保險部會(2007), pp. 1-2.

표 5-19. 보험제도간 공평성을 위한 의료제도개혁

년대에는 직역보험 간 재정조치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980년대에는 

직역보험과 지역보험간 재정조정 조치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의료보

험재정에서의 재정조정규모는 제도 간 이전수지 금액으로 표시되는데, 이 

금액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1983년 노인보건제도, 1984년 퇴직자

의료제도와 같이 사회보험제도에서 공동부담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면

서 급증하였다(玉井 2002, pp. 18-20).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재정조정방

식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보험제도 간 급여와 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

해 보험료부담의 공평성을 위한 ‘총보수제’를 도입하고(2002년), 보험제도 

간 급여(정률 70%)의 공평성을 도모하는 조치(2003년)를 추진하였다. 

일본 정부는 보험제도 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

(일례로 의료제도의 일원화)를 한 차례도 추진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재

정조정 조치, 보험료율과 보험급여에 대한 미세 조정방식으로 대응해왔

다. 그 결과 보험자 간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오히려 훼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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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초래되었고, 무엇보다도 피고용인 보험의 재정적 자립도마저 크게 

저하되었다. 

주요 검토 항목 국민회의 공정표 

- 피용자보험의 적용확대 중요 - 

- 국민건강보험 저소득자 보험료 경감조치 확대 도모 2015년 국회제출

- 도도부현 역할강화(국민건강보험 보험자로 이행) 검토 검토 추가 

- 고령자지원금의 총보수제 도입 지향 2015년 국회제출

- 국민건강보험조합의 정률 보조 필요 조치 강구 

- 부과상한액, 표준보수월액 인상 - 보수 개정 

자료: 阿部(2013), p. 1.

표 5-20. 국민회의의 보험제도간 공평성을 위한 개혁 개요

최근 국민회의가 제시한 의료제도의 개혁 내용[표 5-20]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기보다는 미세 조정방식의 대응으로 일관하는 인

상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자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의 조정, 고령자지원금 

부담에 대한 총보수제 도입과 표준보수 인상안 등이 논의된 반면, 피용자

보험의 적용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개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건

강보험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운영은 광역지자체(도

도부현)가 담당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건사업의 

실시 등에 관해서는 기초지자체(시정촌)가 담당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하

지만 阿部는 면담과정에서 이러한 조치가 국민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구

조적인 재정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였다.202)

202) ニッセイ基礎研究所 주임연구원 阿部崇와 2013년 10월 24일 시행한 면담과정에서 확인

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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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 간 부담 공평화를 위한 고령자의료 제도개혁 

일본에서는 고령자의료제도와 관련하여 1973년 노인의료비(70세 이

상)의 환자부담이 무료화되었지만, 그 이후 많은 고령자가 가입하는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노인보건제도가 1983년에 창설되

었다.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보건제도는 건강보험 등의 갹출금

(70%)과 공비(30%)를 재원으로 하며, 시정촌이 운영을 담당하였다. 그러

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던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국민건강보험으

로 대량 이전되면서 보험자 간 의료비부담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 6월 고령자의료제도가 창설되었다.

이와 같이 도입된 고령자의료제도는 65~74세의 전기고령자제도와 75세

의 이상의 후기고령자제도로 나뉜다. 전기고령자제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

는 제도가 아니라, 전기고령자가 다수 가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설정된 재정조정 메커니즘에 해당된다. 전

기고령자는 가입 조건이 충족될 경우 조합건보, 협회건보, 공제조합에 가입

할 수 있지만, 연령구분상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후기고령자제도에서는 노인보건제도와 달리 75세가 되면 그때까지 가입했

던 국민건강보험과 피고용인보험으로부터 탈퇴하여 별도의 후기고령자제도

로 이행하여 가입해야 한다. 후기고령자제도에서의 보험료는 매월 1.5만 엔 

이상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에서 직접 공제되고, 1.5만 엔 미만 연급수급자

의 경우에는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며,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조치도 

마련되어 있다. 비용은 공비 50%, 고령자보험료 10%, 현역세대의 지원금 

40%로 구성된다. 환자의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10%이며, 현역수준의 소

득을 가진 경우에는 30% 부담으로 설정되어 있다(堀江 2011,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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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부담

공비 약50%
(정부 : 도도부현 : 시정촌=4:1:1)

고령자보험료 10%

의료보험자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진료
보수지불기금

피보험자
(75세 이상 고령자)

후기고령자
심신 특성에

따른 의료서비스

구좌대체 및
은행입금

연금급여에서
공제

(보험료)

(일괄 납부)

(교부)

각 의료보험(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의 피보험자
(0~74세)

후기고령자 지원금 40%

그림 5-9.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운영 구조

자료: 厚生労働省(2006), p. 3.

그러나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2008년 4월 시행 당시에 언론의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 이유로는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가입하는 제도를 별도

로 만들어 차별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점, 개인단위로 보험료가 징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험료 부담이 없었던 피고용인보험 가입자에게 부양되

는 고령자도 보험료 부담이 발생한 점, 연금급여에서 보험료를 직접 공제

하는 점 등이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堀江 2011, pp. 5-6). 이와 같이 후기

고령자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2009년 민주당 정권하

에서 폐지가 결정되었고, 그 이후 2012년 자민 ‧ 공명당 연립정권의 발족

을 통해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기본으로 유지하되 필요한 개선조치를 시

행하는 최종안이 결정되었다.203) 이와 같이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시행, 

폐지, 개선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논란이 거듭되어 왔지만, 전체 의료비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고령자는 

203) 阿部 ‧ 中嶋(2012),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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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고령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 현역세대와 동등하게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개정한 점은 세대 간 공

평성 확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204)

주요 검토 항목 국민회의 공정표 

- 도도부현 역할 강화(국민건강보험 보험자 이행) 검토 검토 시행 

- 고령자지원금의 총보수제 도입 지향 2015년 국회제출

- 후기고령자제도 개선 필요한 개선 검토 시행 

- 70~74세 의료비자기부담의 특례조치 폐지 2015년 국회제출 

표 5-21. 국민회의의 고령자의료제도 개혁 개요 

자료: 阿部(2013).

최근 국민회의의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후기고령자지원금에 대하여 총보수제를 도입하자는 내용과 70~74

세 의료비 자기부담의 특례조치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합의되었다. 후기고

령자지원금에 대한 총보수제 도입은 현재 지원금의 산출방식을 보험 가

입자 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변

경하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후기고령자지원금에 대한 총보수제 방식이 도

입될 경우 조합보건과 공제조합의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협회건보는 부

담이 감소될 전망이다.205) 또한 西沢(2013c, p. 6)는 이러한 총보수제 도

입 제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피용자보험으로 보험제도 간 적자를 교체하

는 데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단순히 국민건강보험의 적자를 피

204) ニッセイ基礎研究所 주임연구원 阿部崇와 2013년 10월 24일 시행한 면담과정에서 확인

한 사항이다.
205) 西沢(2013c),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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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보험에 이전시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堀江(2011, p. 14)는 2008

년도 이후 10% 부담으로 동결된 70~74세 의료비의 자기부담비율에 대해

서는 세대 간 공평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원안대로 20%의 부담인상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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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및 평가 

가.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1) 재정의 지속가능성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그 이후 저성장 기조가 

정착함과 동시에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1993년 이후 재정균형을 달성

한 적이 없다. 그 결과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7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고, 2011년에는 200%가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재정악화는 세수(稅收) 감소와 세출(歲出) 확대에 따

른 결과로 해석된다. 즉 세수는 1990년대 일본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악

화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최근 20년 동안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었고, 세출 측면에서는 공공사업비가 2000년대 들어 축소되었지만 사회

보장지출과 국채상환비용, 지방교부금과 같은 ‘경직성’ 정부지출은 확대

일로에 있다. 

1993년 이후 일본의 기초 재정수지가 매년 적자라는 사실은 재정의 지

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 200%를 초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의 채무불이행(default)을 규정하는 국가채무 비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학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증은 GDP 대비 국채비율이

라는 시계열 변수가 안정적인 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발산하는지, 즉 정상

상태(stationary state)인지 비정상상태(non-stationary state)인지를 체크하

는 단위근(unit root) 검증에서 출발하였다. Abbas et al.(2010)은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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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06년까지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과 같

이 재정위기를 경험한 국가는 물론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등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Ihori et al.(2003)은 이러한 시계열분석 방법론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

제약식이 성립하는지 여부, 다시 말해 장래 발생할 기초 재정수지만으로

도 국채상환이 가능할 것인지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하였는데, 

대체적으로 2000년 이후에는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

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방법론은 이와 다소 다르지만, Ito(2011) 역시 일

본 재정은 2002년까지만 지속가능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土居

(2008)나 白川(2010)는 일본 정부가 현행 5%의 소비세율을 대폭 인상하

지 않는 한 2050년 이후에는 2010년 말의 국가채무 비율도 유지하기 어

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채리스크

2000년대 들어 일본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위와 같은 실증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이후에도 재정파탄으로 표현되는 재정위기

를 경험하지는 않았다. 실증연구에서도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는 경제성장률과 이자율인

데, 1%대의 저성장과 제로금리로 상징되는 저금리가 일본 정부의 국채상

환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재정위기를 모면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 국내 민간부문의 저축이 국채를 소화하는 데 충분하였다는 점과, 

8% 이하의 해외투자자들의 낮은 일본 국채 보유비율도 일본 재정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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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S&P나 Moody’s와 같은 국제신용평

가사의 일본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국채 수익률에 전혀 영향을 미

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시장(market)의 재정규율 기능이 무력화되었음

을 시사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 사

회의 고령화는 국채를 소화하는 궁극적인 재원인 가계부문의 저축 감소

를 초래하여 결국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국채 매입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

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일본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1995년에 이미 14%를 넘어선 고

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이 2005년경부터 최대의 세출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사회

보장 재원 확보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

에 없었는데, 일본 정부는 세제개혁보다는 국채발행에 의존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기준, 한국(25.4%)보다 일본의 조세부담률(22.2%)이 낮

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의 세제개혁은 소비세 부분에서만, 그것도 소

폭에서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법인소득세 실효세율은 장

기불황 속에서 199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기본세율을 40%에서 25.5%로 

인하하였음에도, 2013년 1월 현재 35.64%로 미국(40.75%) 다음으로 높

아 글로벌 입지경쟁 관점에서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는 현실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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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의 개인소득세는 세율도 낮고 과세표준도 좁은 데다, 특히 연

금관련 비과세나 각종 소득공제 제도는 일본의 소득세제 자체를 와해시

킬 정도라고 비판받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경

제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 개인소득세율 인상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일본 정부로서는 유럽 국가들의 20~25%에 비해 세율이 훨씬 낮

고, 다른 세제와 달리 안정적인 사회보장재원으로서 적합하다는 이유에서 

소비세 인상이 세제개혁의 유일한 선택지였던 셈이다. 그렇지만 스웨덴이

나 덴마크, 그리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에 비하면, 일본이 1989년 3%로 

도입한 소비세를 8%로 인상하는 데 무려 23년이 걸렸다는 점을 되돌아

보면, 일본에서 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사회보장 재원확보가 얼마나 어려

운 정치적 과정인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나. 일본의 재정규율

1)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재정규율 이완 문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재정수지가 거의 매년 적자를 기

록하고 있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현상을 재정규율의 이완

으로 해석하고, 정부의 재정정책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예산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일본 정부의 예산제도 운용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재정규율 이완 사례

는 일본 재정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재정균형 준칙인 건설국

채 발행 원칙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1975년 이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

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액은 1994년 4.1조 엔(전체 국채발

행액의 25.1%)이었으나 2010년에는 34.7조 엔(전체 국채발행액의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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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급증하였는데, 이와 같은 국채의존 ‘성향’은 일본 정부 특유의 재량

적 혹은 케인지안 재정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재정규율 이완 사례는 과도한 추경예산 편성이다. 일본의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본예산과 달리 추경예산은 처음부터 재무성의 개산요

구기준(ceiling)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정부부처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

보하지 못하는 사업을 추경예산에 올리는 경우가 만연화되었다고 지적된

다.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1990년

대 말과 2000년대 말에는 10%를 초과하는 등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

규율 이완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1990년대 들어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ceiling)이 실효

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은 오일쇼크 이후 

1980년대의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받지

만, 1990년대 들어서는 공공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

하지 않은 채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에 일조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이완 문제는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분권화된 상태에서 재무성의 권한이 의

외로 약하다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정관(政

官)관계는 정부부처 내에서는 여당 임명직인 고위 관료에 비해 사무차관

을 비롯한 행정 관료의 권한이 비대하지만, 이들은 입법권한이 거의 없어 

법안 성립을 위해서는 여당 족의원(族議員)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

고관저(政高官低)라고 특징짓는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무성의 예산 심

사권한 역시 업계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당 족의원의 예산요구를 거

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무성이 재정규율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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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예산 심사기능은 어디까지나 세입(歲入)이 증가하는 고도 성장

기에나 가능하였지, 세수가 정체 혹은 감소하는 장기불황기에는 족의원-

관료-업계단체로 구성된 ‘철의 삼각형’의 예산요구를 통제하여 재정규율

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2)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규율 확립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인식하여 재정규율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 사례는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이 도입한 재정구조개혁법, 2000년대 초

‧ 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제시한 세입 ‧ 세출 동시개혁, 2010년 민주당 내

각의 재정운영전략 3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3가지 재정개혁 과정

을 재정준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990년대 말부터 3회에 이르는 일본 정부의 재정개혁은 ‘정

부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세출삭감 우선주의’라 할 수 있다.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은 사회보장 ‧
공공투자 ‧ 교육 등 제반경비에 대해 예산상한(cap)을 설정하고 적자국채 

발행도 중단하여, 2003년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축소하고 국채의존도는 1997년 수준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

였다.

2006년 7월 고이즈미 내각이 각의 결정한 ‘기본방침 2006’ 역시 2011

년까지 기초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세입 ‧ 세출을 동시개혁하

겠다는 것이었지만,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한 과감한 세출삭감이 주를 이루

었다. 2010년 6월 민주당 정권은 재정운영전략이라는 각의결정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도입한 재정준칙 역시 지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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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즉 세출삭감이었다. 특히 민주당 정권은 수차례에 걸친 예산사업의 재

검토(事業仕分け)를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화와 세출삭감을 통한 재정건

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재정개혁은 세출삭감 측면에서 다소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궁극 목표라 할 수 있는 재정균형 준칙과 채무준칙은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 재정개혁은 총리의 리더십을 배경으로 

추진되었지만, 1997년 말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과 자국의 금융시스템 불

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선거패배라는 각각의 이유로 거의 

2년을 넘기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던 것이다. 

내각/연도 주요 내용 실패 경위

하시모토/
1997

-재정구조 개혁 원년 선포 후 재정구조개혁법 제정(97.11)
‧ 재정균형을 위한 지출삭감에 주력→2003년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하로 축소, 적자국채 발행 중단, 
2003년도 국채의존도를 1997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한다
는 목표 제시 

-1997년 말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과 일본의 금융시스템 불안
→ 정부지출 삭감에 대한 국내 
반발 격화→ 98.12 법률 폐기

고이즈미/
2001~
2006 

-기본방침 2001(01.6, 각의결정)과 ‘개혁과 전망’(02.1, 
각의결정)

‧ 국채발행 억제→기초 재정수지 흑자화
-기본방침 2006(06.7, 각의결정)
‧세입 ‧세출 동시개혁→2011년까지 기초 재정수지를 흑자
로 전환하고, 2015년 이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을 안정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제시

-2007~09년도 예산안에서
는 개혁원칙 관철, 그러나 
08.9 아소 내각 출범과 동시
에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정
부지출 삭감에 대한 국내 반발 
격화→09.9 정권교체로 사
실상 폐지

간(민주당)/
2010 

-재정운영전략(10.6, 각의결정)
‧세출삭감에 주력: 11년도부터 3년간 매년 신규 국채발행규
모를 44조 엔(10년 수준) 이하로 억제, 기초 재정수지 대상 
경비도 10년 수준(71조 엔) 이하로 억제, 예산사업의 재검
토→기초 재정적자 비율을 15년도까지 10년도 대비 절반
으로 줄이고 20년도에는 흑자화, 21년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안정적 하향화라는 목표 제시 

-지출삭감(특히 예산사업의 재
검토)의 한계 노정→세입확보
책으로 소비세 인상 불가피

-12.12 다시 정권교체로 사
실상 폐지

표 6-1.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의 재정개혁 시도

자료: 저자 작성.



제6장 결론 및 시사점❙237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일본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

일본 지방재정은 2011년 세입 100.1조 엔, 세출 97.0조 엔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세입 측

면에서 지방세 수입(40.3조 엔)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11년에는 최근 정점이었던 2007년에 비해 6.1조 엔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지방세는 44.2%에서 34.1%로 10%

포인트 정도 하락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수입 감소는 지방교부세(16.7→

18.7%), 국고지출금(11.3→16.0%) 및 지방채(10.5→11.8%) 증가를 통해 

보전되었다. 따라서 최근 지방세입에서는 자체재원 감소, 이전재원 증가 

및 지방채발행 증가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일본 지방재정 세입에

서의 이러한 변화는 세출자율성을 제한하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세출(성질별)에서의 특징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2007

년 28.3%→2011년 24.2%) 등의 의무적 경비와 보통건설사업비(15.2→

12.9%) 등의 투자적 경비는 축소 지향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적 경비의 비중은 2006년 51.8%에서 2011년 

49.8%로 소폭 하락했으며, 투자적 경비는 같은 기간에 16.6%에서 13.7%

로 더 많이 하락하였다. 한편 사회보장관계비(목적별: 민생비, 위생비 및 

노동비)가 2000년대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세출에서의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관계비의 비중은 2004년 

25%에 도달한 후 2010년에는 30%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사회보장지출

의 급속한 증가는 일본 지방의 세출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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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지방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일본 지방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는 세입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재원부족과 세출 측면에서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따른 세출경직화 진행이

라는 2가지 특징으로 표현될 수 있다. 

먼저, 국가 자체의 세수 부족에 따라 교부재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지

속되고 있다. 지방재정 부족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출규모의 증

가와 세수악화에 따라 2010년에 정점(18.2조 엔)에 도달하였다. 2013년

도 재원 부족액은 13.3조 엔으로 지방재정계획 총액의 16.2%에 이를 것

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재원부족은 지방교부세의 증액(지방교부세특례회

계에서의 차입)과 적자지방채 발행을 통해 보전되고 있다. 특히 적자지방

채인 임시재정대책채는 2008년 2.54조 엔에서 2010년 7.1조 엔 및 2011

년 5.9조 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채잔액에서 차지하는 

임시재정대책채의 비중은 2005년 11.2%에서 2008년 15.7%, 2011년 

25.2%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

려된다. 

다음으로 사회보장관계비는 초고령화에 따른 자연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증가경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질별 세출비

목에서 사회보장관계의 지출에 포함되는 부조비가 2000년도에 6.10조 엔

에서 2011년도는 12.0조 엔으로 증가하면서, 그 구성비에서도 2000년도 

6.2%에서 2011년도에는 12.3%로 약 두 배 상승하였다.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관계비의 비중은 2004년 25%에 도달한 후 2010년에

는 30%를 상회하였다. 그 결과 경상지출의 증가경향이 지속되고 세출의 

경직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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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지방재정제도의 쟁점과 개혁 방향

일본 지방교부세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세재원의 편재성 때문에 중

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나, 호황 시에는 교부세가 안이

하게 팽창하거나 반대로 불황 시에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교부세특회로부

터의 차입금이 재량적으로 늘어난다는 점, 둘째 기준재정수요의 산정방식

이 복잡하여 재량의 여지가 크고 재정수요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방세출이 먼저 정해지고 그에 따라 기준

재정수요가 결정된다는 점, 셋째 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잉여재원은 재정조

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조정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 등

이 지적된다. 

지방교부세제 개선의 핵심 쟁점은 현행 지방교부세 기능의 과잉성 여

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부는 지방교부

세제도가 자치체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 결과 재정이 

방만해졌다고 판단하여 삼위일체 개혁을 실시하였다. 향후 일본 지방교부

세 개혁에 대한 논의는 임시재정대책채를 통한 조달에서의 탈피, 필수적

인 행정서비스와 여타 서비스의 구별을 통한 구체적인 재정수요의 산출,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수평적 재정이전제도 도입, 국가에 의존하는 체질에

서 벗어나 각 지자체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제도 구축 등

의 방향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지방세제와 관련된 당면 과제는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 시

정과 세수의 편재성이 작고 안정된 지방세 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 간 세원배분의 시정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삼위일체개혁의 

추진을 통해 2006년도 세제개정대강에서 3조 엔 규모의 세원이양과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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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개인주민세의 세율구조 개선을 항구조치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소득세에서 주민세로 3조 엔 규모의 세원이양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와 지방의 세수입 비율은 대

략 5.5:4.5이며, 세출 비율은 대략 4.2:5.8로 큰 변화가 없다. 국가와 지방 

간 세원배분의 시정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세원이

양을 통해 5:5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세계 최고 수준

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세원배분을 추진하더라도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세수 편재성이 작고 안정된 지방세 체계 구축과 관련된 쟁점으로

는 특히 법인사업세에 대한 외형표준과세 확대와 잠정조치로 도입된 지

방법인특별세의 존폐 여부가 있다. 일본정부는 2003년 세제개정에서 

2004년부터 법인사업세에 외형표준과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

나 외형표준과세는 예외조치(특례)가 많아 결과적으로 과세베이스가 좁

고, 부가가치세할과 자본할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기업의 고용과 생산설비 

강화를 저해하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경조정(수출

시 세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향후 지방세로서 법인사업과세 부분을 줄이는 방향에서 외형표준과세에

서 부가가치 부분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 간 세수격차 

시정을 위해 ｢2008년도 세제개정｣을 통해 지방법인특별세 및 지방법인특

별양여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지방법인특별세 ‧ 양
여세제는 세수의 편재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잠정조치

로서 출발한 이 제도의 향방 역시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 구축을 위한 지

방법인세 개혁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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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지방재정건전화법 도입과 재정규율의 성과

지방재정건전화법은 적자에 빠진 지자체와 지방공영기업에 관한 기존 

재정재건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되었다. 이 법에서는 지자

체의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타나내고, 재정의 조기건전화 및 재생의 필

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건전화판단비율로서 실질적자비율, 연결실질적자

비율, 실질공채비비율, 장래부담비율이라는 4가지 재정지표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건전화법｣에 따라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는 건전화판단비율의 

어느 하나가 조기건전화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전화판단비율을 공

표한 연도의 말일까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재생판단비

율(건전화판단비율 중 장래부담비율을 제외한 3개의 비율) 중 어느 하나

가 재정재생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생판단비율을 공표한 연도의 

말일까지 재정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전화판단비율의 최근 추이는 

4가지 재정지표 모두에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

라 지방재정건전화법이 재정규율을 중시하는 지자체의 운영을 개선시키

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5) 제2기 아베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대응과 지방세 편재성 시정

2012년 말 출범한 제2기 아베정권은 경제 ‧ 재정운영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부활시키고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2013기본방침｣을 수립하였다. 이 ｢2013기본방침｣은 

지방재정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2가지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첫째, 일본정부는 지방재정 대응과 관련해 현재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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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모드에서 위기 이전의 평상시 모드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대

한 지원을 억제할 방침이다. 둘째, 향후 경제성장 기조에 대응하여 지방세

수 확보 및 세출 중점화 ‧ 효율화 등 지방재정을 세입 ‧ 세출 면에서 개혁해

나가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가 경제 ‧ 사회 구조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지방행 ‧ 재정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한편 ｢2013기본방침｣은 재정건전화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

하고 8월에 발표되는 중기재정계획으로 연기했으나, 시간적 제약, 7월 참

의원 선거, 소비세율 인상 시기 미확정 등의 이유로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아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역시 방향

성만 제시했을 뿐 아직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나 7월 참의원 선거

에서의 압승을 통해 자민당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제1당이 되었기 

때문에 여당 ‧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세출입개혁, 지방 자체의 노력 지원 등 지방재정개

혁에 대한 논의는 국가 차원의 지방교부세교부금, 사회보장관계비, 공공

사업관계비 등의 세출 억제 노력을 비롯하여 사무 ‧ 권한 이양 등의 지방

분권개혁 논의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서는 지역 간 세수격차(편재성)가 대기업 본사가 집중된 지방공

공단체(대도시)에 수입이 편중되는 지방법인2세(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

세)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이러한 지역 간 세수격

차를 시정하기 위해 2008년에 지방법인특별세 ‧ 양여세 제도를 잠정조치

로서 도입하였다. 또한 2012년 총무성에 설치된 ‘지방법인과세 방안 등에 

관한 검토회’에서는 2013년 11월에 ‘법인사업세(지방법인특별세) 잠정조

치의 지속’과 ‘법인주민세의 일부 국세화’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

세의 국세화는 세원이양과 같은 어려운 과제를 피해 쉽게 대응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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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조정과 관련해 수직

적 조정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정부가 일종의 수평적 조정제도를 가미하

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당분간 지방법인과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다. 2008년 지방법인특별세 도입으로 인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도쿄도

는 이번 제안에 따라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강하게 반발하

고 있다. 또한 이번 제안의 전제조건인 지방소비세 인상분은 이전 민주당 

정권 당시 통과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 용도가 사회보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배분비율과 사회보장의 재원을 둘러싼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재정악화는 사회보장관련 지출항목인 사회보장

관계비가 확대일로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세수가 확보되지 못한 

결과, 급증하는 사회보장관계비의 부족한 재원조달을 국채발행에 의존한 

데서 초래되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세

금이나 국채발행에 의존하여 조달할 수 있었지만, 일본의 GDP 대비 국가

채부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사회보장을 포함한 일본 재정의 지속가

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증세조치와 급여삭감을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나, 

이에 못지 않게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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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세대 내 ‧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

다. 세대 내 문제는 직역별 ‧ 제도별 재원조달방식이 차별적이라는 데 기

인하며, 세대 간 문제는 부과방식의 재정운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가 

고령자에 집중되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료와 급여의 차이

로 발생하는 세대 내 ‧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며, 고령화 ‧ 저성장이라는 사회 ‧ 경제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

편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이 낮다는 점에서 

OECD 평균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사회보장개혁 과정에서의 실패와 교훈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제도 도입 직후인 1960년대부터 사회 ‧ 경
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수차례 시행되어 왔으나, 이들 개혁조치가 사

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사회보장제도 발전기(1955~73년)는 1960년대 고도성장을 배

경으로 ‘전국민 연금 ‧ 의료 제도’가 성립되고 1973년을 ‘복지 원년’으로 

지정할 만큼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확충된 시대이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급여인상 개혁조치가 선택된 결과 국고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부과방식의 제도개

혁은 고령화 비중이 낮은 데다 고도성장기 세입증가를 배경으로 작동이 

가능했으나, 고령화 ‧ 저성장이라는 환경변화에서는 조응할 수 없는 구조

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 직역별로 분리된 사회보장제도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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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채택되지 못하

였다.

두 번째 사회보장 개혁시기(1974~85년)에는 1973년 이후 사회보장제

도를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제기되었다. 또한 직역별 사회보장제도는 구조적으로 재정기반이 약한 데

다 직역별 재정기반의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일본정

부는 국고부담 억제와 재정안정화를 위해 1982년 노인의료비 무료조치 

폐지, 1985년 기초연금 도입 등의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당시 기초연금 

도입과정에서 일본정부는 대대적인 개혁을 회피한 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의 재정조정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정

책 선택은 재정부담 증가와 기존 제도와의 불균형 문제로 공적연금제도

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세대 간 불공평 문제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

세 번째 고령화 대책시기(1990년 이후~)에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

기 위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둔화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제도의 불안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

고 있다. 2004년 연금개혁에서 도입된 거시경제슬라이드 제도는 디플레

이션하에서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6년 창설된 후기고령

자의료제도는 고령자들의 반대 여론으로 폐지될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였

다. 그리고 2012년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개혁의 일환으로 소비세 인상

조치와 소비세수를 전액 사회보장 경비에 충당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저출산 ‧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안정성이 확보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시기별 제도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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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초기 단계에 제안되더라도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최

종적으로는 초기의 제안내용과는 변질된 절충안이 도입되는 과정이 반복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재정규율이 

중요하더라도 이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혁은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본의 경험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3) 연금제도에서의 재정규율 강화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 운용에서 재정규율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연금재

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연금지급개시 연령인상, 연금제도의 일원화, 

국민연금의 공동화 해소 조치가 주요 쟁점이다.

첫째, 일본정부는 직역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통

합 대신에 재정조정 조치라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현재 연금재정의 구조적 

특징은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문제를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갹출금을 통

해 해소하고자 1985년에 도입된 기초연금 재정조정 조치의 결과이다. 하

지만 기초연금은 독자적인 재정을 갖지 못한 채 직역연금 급여를 재원으

로 하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효과 측면에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일본정부는 연금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으로서 보험

료율 인상, 급여삭감,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의 조치를 일정기간을 두고 반

복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모수적 개혁방식은 당사자 간 이해상반

(interest conflicts) 문제를 조정 ‧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출산 ‧ 고
령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모수적 개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

금제도의 재정규율을 회복하기 위해 2004년 개정에서 거시경제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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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200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러한 슬라이드 방식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급여 수

준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일본 정부는 연금급여 삭감을 위해 연금지급개시 연령인상 조치

를 추진해왔다. 후생연금을 기준으로 보면 정액부분에 대해서는 1994년

에 60세에서 65세로 인상하였고, 보수비례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에서

야, 그것도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인상하기로 결정하

였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의 연금급여 인상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서

는 제안에서 시행까지 지나치게 긴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주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연장하면 60세에서 65세에 해당하는 고령자의 고용 문

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넷째, 일본에서는 연금제도 간 불균형 문제와 국민연금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초연금의 세제방식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지급 인상,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간단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결과적으로 단일 공적연금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신

연금제도안은 유보되었지만,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을 통합하는 피고용인 

연금 일원화 조치가 결정됨에 따라 세대 내 불공평 문제 해결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의료보험제도에서의 재정규율 강화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제도 운용에서 재정규율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의

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보험자 간 재정조정, 고령자의료제

도 개혁 조치가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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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본정부는 의료보험재정에서는 구조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한 제

도에 대해서 공비를 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자 간 재정격차를 조정

하기 위해 재정조정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조정 방식은 고령

자의료비를 현역세대 갹출금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부담의 불

균형을 더욱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는 환자의 자기부담 증액 및 

진료보수 억제를 통한 제도개혁이 반복되어왔다. 우선 환자의 자기부담인

상은 의료수요 자체의 가격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의료비억제책으로서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받는 진료보

수 인하조치는 보험급여와 환자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삭감과 설비 ‧ 의료기기 투자 삭감으로 인해 의

료의 질과 안전 저하로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되어 왔다. 

셋째, 일본정부는 제도 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

(일례로 의료보험제도의 일원화)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재정

조정, 보험료율과 보험급여에 대한 미세 조정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 결

과 보험자 간 부담의 공평성이 훼손되고 무엇보다도 피고용인 보험의 재

정적 자립도마저 크게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최근의 개혁논의에서

도 의료보험개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보다는 현행 제도에서 

대응이 가능한 제안 위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간 불공평 문제가 

해결되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넷째,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별도로 

가입하는 후기고령자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언론과 고령

세대의 비판에 부딪히며 논란이 거듭되어왔으나, 고령자도 일정수준 이상

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현역세대와 동등하게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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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은 세대 간 공평성 확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리고 급증

하는 후기고령자의료를 각 보험제도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고령자의 보험

료를 장래에 인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1)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재정운용

OECD(2013)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5.1%로 일본의 219.1%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렇

지만 향후 재정운영에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인구 고령

화율 추세를 보면 지금까지 일본이 경험하였던 국가채무 문제가 우리에

게도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UN(2012)의 인구 전망을 보

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10년 11.1%에서 2030년에는 23.4%로 급진

전되었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여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누적에 따른 재정위기 가능성을 일본과 

단순 비교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97년을 기점으로 10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유럽 국가들

처럼 재정위기에 봉착하지 않는 데는 버블붕괴 이후 1%대 혹은 그 미만

의 저금리 추이와, 국내투자자의 국채소화 능력이라는 변수가 가장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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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금융시스

템 불안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잠재적 국채 리스크는 오히려 일

본보다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가채무 누적은 ‘극한상황’인 재정위기와는 별도로 정부의 정책재량

권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처럼 다른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긴급 재정투입을 어

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국가채무 누적 자체가 의미하는 미

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나, 정부의 자금조달 증가에 따른 민간기업의 투

자 구축(crowding out effect), 국채에 대한 신용 저하에 따른 금리 상승 

등 원론적인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 원칙과 관련하여,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재정지

출을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하되, 경기호황기에 재정수지 흑자를 실현

하여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장기불황과 저성장 기조의 정

착으로 이와 같은 ‘중장기적 재정균형론’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재정의 ‘경제안정화’ 기능이 유

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성장 시기에는 지속가능성을 우선한 재정운용이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2)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 
‘증세 없는 복지’는 재정 위협요인 

향후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급속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복지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이다. 북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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